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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

The Conflict Causes and Resolutions of the Case of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김 정 화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 주저자)

이 경 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교신저자)

Abstract
Joung-Hwa Kim/ Kyung-Won Lee

The Government has decided the site for naval base at Gang Jung village,

the south side of Jeju island for which had been cited the survey done by Jeju

local government at 2007. Since then the decision has brought about sever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concerned and Jeju Provincial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ublic conflict and alternative attempts for the

settlement. We propos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ocess and principle

regarding with the public interest judgment. A just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reasoning is required if a government decision making wants supports from

the people concerned. In case of Jeju naval base,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put much effort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due to the reason that

the projct is state sponsored. What they try to do was to satisfy the minimum

institutional requirement. It was the very beginning of public conflict.

Concerning with the likelihood of conflict settlement, the government

initiatives, both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es, are proposed for the

alternative attempts. The former is intervention of government committee called

'Conflict Mediation Committee' comprising of both concerned officials and

civilians. ADR and other more attentive mediation method are ones government

can utilize. The other is behavioral approach called 'emotional payment'. It

requires the attitude change by the government such as sincere listening and

the expression of regretfulness of what people have suffered by the government

project. They will bring about the more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of what

the government attempts to do in the area.

주제어: 강정해군기지, 공익, 정책의 정당성, 공공갈등, 감정적 지불

Keywords: GangJung Naval base, public interest, policy justification, conflict

resolution, emotional payment

* 이 연구는 2012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이 글에 유익한 논평을 준 익명

의 심사위원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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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2007년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제주도 남쪽 해안가의 강정마을1)을 선정하

였다. 같은 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강정마을은 다른 지

역 보다 높은 찬성비율을 보여 적정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실시한 마을 주

민투표에서 전체 주민의 70%이상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현재(2013년)까지

기지반대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process)과 결정된 정책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드월킨(Dworkin, 1978; 1986)은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정당성을 구별한다. 하나는 집합적(사회적) 차원의 효용증대를 추구하는 정책(policy)의

정당성이고, 또 하나는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를 강조하는 원칙(principle)의 정당성이

다. 원칙의 주장은 합당한(being reasonable) 정당성의 추구에 의해 가능해 진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사회는 공통의 원칙에 의해 결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2) 그러나 정부

정책은 대체로 일반적 원칙(principle) 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효용 추구 논리에 의해 그

정당성이 인정받는다.3) 이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 갈등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정부의 결

정으로 이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이 타협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이 정책의 실천을

위해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추진이 올바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정

부의 행동을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정책결정과

정에 있어 절차적 요건의 충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택한 공익 추구 방식

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 갈등의 본질은 정부 결정의 정당성에서 연유한다. 해군의

경우 기지건설을 통해 국가안보의 추상적 개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왜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며, 기지입지로서 강정마을이어야 하는지 정당성의 충분한 논증 없이

절차를 추진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책사업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안

보나 경제발전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이 곧 공익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가역할의 변화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변화에 따라 과연 무엇이 진

1) 강정마을 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해안가 마을로서, 2008년 현재 주민이 1,900여 명(약 660여

가구)정도 되는 비교적 큰 마을이다. 강정 마을 앞바다의 범섬 주변 해역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

지가 있고, 그밖에도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

된바 있다.
2)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권리나 의무는 국가기관의 특정한 결정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결정이 전제하고 인정하는 원칙의 구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Dworkin, 1986: 211).
3) Dworkin(1986: 179)에 따르면 정부 정책은 지역, 상황 그리고 문제의 성격, 대상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성(fairness)의 주장을 제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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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공익인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4) 공익 논쟁의 부재는 제주 해군기

지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의 추진 논리에 있어 일관성 결여로 나타난다. 초기에 국가안보

를 위한 공공사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이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

자 더 이상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기지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과 그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

시키며 공론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민군합동으로 국내외의 여러 해군기지를 방문하기

도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해군과 그의 입장을 대변해

온 제주도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공익(국익)과 동등한 지위로 간주하여 그에 대

한 정당성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정부(해군)는 국책사업이라는 ‘정책’의 관점에서 기

지건설을 보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원칙’으로서 공동체의 이익에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기지건설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원칙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정책과정의 상황적 논리에 보다 의존하고자 하였다. 이는 갈등

의 본질을 구성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지연과 실질적인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의 본질을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익 판단을 둘

러싼 정당성의 확보 여부로 본다. 이를 위해 기지건설을 둘러싼 찬·반 주장의 근거와 타

당성을 통해 공공갈등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익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치재가 결부된 공공 문제를 접근할 때 공익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과 정

책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공공사업의 갈등과 정당성

1. 선행연구와 공공사업의 정당성

많은 경우 정부는 공익에 호소함으로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때로는 어떤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증 없이 정책의 정당성으로서 공익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책

의 정당성(justification)과 결정에 이르는 과정(process)은 서로 다른 문제 이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논의의 대부분은 상호 대립적인 기지건설의 가치판단적

관점(양길현, 2005; 조성윤, 2011; 김강년, 2012)과 입지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거버넌

스 체계의 문제와 정책변동(고종협 권용식, 2009; 고경민, 2010; 은재호 등, 2011) 그

리고 갈등관리 제도의 평가(강영진, 2009b; 은재호 등, 2011; 임동진, 2011; 고경민,

4) 그간 새만금 매립, 경주 방폐장 건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정

에서 관련개인과 단체가 보여준 저항과 그에 따른 갈등의 유발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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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가치판단의 갈등은 군사기지 시설의 당위를 국가

안보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정부(해군)의 입장과 기지가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 일부 주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역

시 수동적이지만 이에 찬동하고 있다. 앞의 둘과는 대립하는 시각으로, 제주 역사 속에

점철되어 있는 피해와 수난의 지역으로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입장이다. 외

부로부터 끊임없는 수탈의 역사와 제주 4 3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을 반전시킨 ‘평화의

섬’ 주장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강정 마을을 포함하여 제주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군사

시설은 물론 가급적 인위적인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환경론적 입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와 더불어 해군기지를 추진 과정에 있어 해군과 제주도의 무리한 시도는 궁극

적으로 참여자의 변동과 확대 그리고 후보지 변경과 기지추진 과정 및 주민동의 절차에

있어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 증폭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

한 주장들이 강정마을의 입지결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둘러싼 담론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지결정의 정당성(justification)에 관

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결정은 다양한 주장과 과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나, 정당

성의 관점은 무엇이 옳은지(right) 또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구성원을 설득함으로서

공익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등 예방 및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는 것이다(Bell, 1992: 32).

헬드(Held, 1970: 49-93)의 세 가지 범주에 따른 공익관의 분류는 정당성 논거의 출

발점을 제공한다. 먼저, 다수결 공익관(Preponderance model)에 따르면 공익은 “공중

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공통되게 지향하는 목적들을 성취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수단

들”(Held, 1970: 68)을 내용으로 한다. 이 모델에서 공익의 내용은 양적으로 측정하여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기에 개인이익들의 합을 공익으로 파악한다.6) 개인이 선호하는

것이 이익을 구성하며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

할 때 개인의 이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치적 공동체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따라서 공익은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중 다수가 원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공익

이 모든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으므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언제나 가능하다. 공

통이익모델(Common interest model)은 공익을 ‘한 정치적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되게 가지는 이익들’과 동일시한다.7)Barry(1965: 190)에 따르자면 “공익이란 개

5)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저마다의 이익이 표출되고 가치, 이념, 지역, 세대,

계층간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 양산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용철, 1998; 지충남, 2000; 김

도희, 2001; 서문기, 2004; 나태준, 2005; 박홍엽, 2006; 홍성만, 김광구, 2008; 가상준 등,

2009; 박준 등, 2009; 하혜영, 2009; 정정화, 2011; 임동진, 2011; 배윤기, 2012 등 참조).
6)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지만 흄,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따른다(Held, 197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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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공중의 구성원으로서 공통되게 보유하는 이익들이다”. 여기서 공통이익을 개인들

사이에 공유되는 이익(an interest shared between individuals)으로 본다면, 공익

은 정치적 공동체(지역, 종교 공동체 등)의 구성원들로서 개인들이 공유하는 이익이다.

따라서 X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언명은 X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 선호의 합 이상의

내용을 시사한다. 공통이익 모델에 있어 갈등의 핵심은 개인들이 공중의 구성원으로서 공

유하는 이익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 결정하는가이다(Held, 1970: 99).8)

일원론적(Unitary conception) 공익관 모델은 앞의 두 공익관이 공익개념의 구성에

서 가치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근거한다. 공익 개념의 구성과 공익판단

과정에 있어 도덕원리와 가치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원론적 공익관은 일반대

중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정당화(justification) 과정의 논거에 초점을 맞추는

Flathman(1966)의 공익론에 주목한다. 이 입장에서 공익은 규범적 속성을 갖는 개념

으로 정책이나 입법의 상위근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익이 규범적 개념이자 공익판단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말은, 곧 공익개념의 구성이나 공익판단은 일종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판단’(principled judgment)이라는 것을 뜻한다.

2. 분석의 틀: Flathman의 공익관

Flathman은 실천적 내지 규범적 관점에서 공익을 접근한다. 공익 개념의 구성 판단은

이익판단의 주체가(개인 또는 국가) 자신의 행위(이익) 추구를 상대방(대중)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실천적 논의과정을 특징짓는 가장 일반적

인 요소로서 ‘근거’(reasons)를 든다(Flathman, 1966: 43-45). 마찬가지로 공익 개

념과 관련된 결정과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 역시 ‘근거를 제시함’(giving reason), ‘사리

에 맞음(합당함)’(being reasonable), 또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결론’(resting

conclusions upon reasons) 이다. 따라서 실천적 정당화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선호

를 가진 당사자들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

는 최소한의 요소는 논리적 추론규칙(rules of inference)과 사실 증거의 존재이다.

Flathman의 공익관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Flathman, 1966: 104-123; 김도균,

2006: 182-188). 먼저 공익 관련된 논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최고의 도덕원리들로,

7) 헬드(1970: 99)에 따르면 루소의 공익이론이 공통이익 모델의 대표적 선구자이다.
8) 공유하는 이익으로서 공익 판단의 방식으로 두가지 접근이 제시된다(Pettit, 2004: 150-169). 하나

는, 공익을 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각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

(capacity)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득과 손실을 비교, 구성원 전체에 공통된 순이익들로 파

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의 문제로는 정책 X에 따라 각 개인이 향유하는 순이익의 정도가 다를 수 있

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익을 ‘각 개인이 시민으로서 지위 또는 능력에 대해 가지는 이익들로서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익’으로 파악하는 것이다(Barry, 1990: 223). 이에 관한 논의는

김도균(2006: 174-179) 참조.



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결과의 원칙(the Principle of Consequence)과 보편성의 원칙(the Universalizability

Principle)을 제시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정책평가 기준으로서 공익 판단은 해당 정책

이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판단한다.

공익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관계와 결과’의 고려라는 기저에는 바람직하지 못

한(undesirable)9) 결과를 회피해야 한다는 근본원리가 놓여있다. 어떤 정책의 공익성

또는 바람직하지 못함에 대한 판단은 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야하고, 해당 정치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들을(the

generally accepted norms and basic values of the community) 판단기준으로 삼

을 때 가능해 진다.

다음은 보편성의 원칙으로, 한 개인에게 타당한 것은 그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다른 사

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화의 원리는 도덕적 판단뿐만 정책 판

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Flathman, 1966: 111-122). 자기의 주장이 유

사한 상황에 있는 타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

다. 즉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익이 공익으로 전환되려면 보편주의 원칙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책을 보편주의 관점에서 정당화 할 수 없다면 그 정책의 정

당성은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Flathman의 두 원칙은 구체적인 공익문제

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해답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논리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Bell, 1992:

31-32).

두 번째 단계에 있어 공익 개념은 실질적인 정치도덕 원리로서 구체적인 정책결정(또는

입법)의 경우 정당성 부여나 개선의 역할을 한다.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

된 가치들(general community value)이 이에 해당된다(Bell, 1992: 34-35). 이 공

동체 가치들은 정책적 또는 법적 차원에서 공익을 논의할 때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공동체 가치들이 단순히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김

도균, 2006:186-7). 어떤 공동체 가치들이 공익판단의 대상이 될것인가를 둘러싸고 상

충되는 견해들이 발생 한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가치의 존재보다 왜 그 가치가

타당한가 라는 논거가 중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고려하는 단계가 있다. 공익 논리에서 작동

되는 두 가지 최상의 원칙들은 구체적 판단의 대상을 구성하는 사실들과 집행에 따른 결

과에 대해 세심한 분석을 요구한다. 즉 어떤 정책이 적용될 상황들과 그 정책이 시행되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익판단이 가능해 진다(김도균, 2006: 188).

9) 바람직하지 못한, 부당한(undesirable)의 개념적 의미는 도덕철학적 해석을 요하지만, 일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한 결과를 낳는 행위는 회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Flathman, 196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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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정책결정은 특정한 맥락(context)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과 그의 정치적 가치가 결부하여 결정에 정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성은 과정에 따른 결과(outcome of processes)를 판단하고 능가할 수 있는 가치지

향적인 것이 포함된다. 그와 같은 정당성은 특정한 정책의 찬·반은 물론 정책을 일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근거(reason)를 제공한다. 그 같은 근거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넘어 정책에 정통성(legitimacy)을 부여하게 된다(Bell,

1992: 33-4).

Ⅲ.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10)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군과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간의 갈등이다. 제주해

군기지 논란은 1995년 국방부에 의해 제주 해군기지 신규건설의 필요성이 국방중기계획

에 반영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최적지로 남제주의 화순항이 선정되어 2002년 해

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부두 수용을 요청하였으나 해수부는 이를 반대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존중하여 해군의 보안항구 지정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005년 3월 기지건설의 필요성을 담은 해군 홍

보물과 같은 시기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추진기획단’이 공식화 되면서 재현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결성된 반대 대책위의 활동이 재개되었고, 국방부는 기지건설 강행 뜻을 밝

히면서 2005년 9월 기지건설을 기존의 화순항이 아닌 위미항으로 변경 계획을 발표하였

다.11) 2005년 11월에는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유치 찬성활동에

들어갔다. 2006년 9.30에는 위미2리 해군기지 반대대책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지역

주민간에도 찬·반 갈등이 나타났다. 2007.4.13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보상방안으로 알뜨르 비행장 사용권한 부여 및 700억 지원 계획 등을

제시하였다.

해군기지건설 후보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이 발표되고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지 결

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7.4.27에 기존의 후보지 이외의 서귀포 강

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제주도는 두차

례의 여론조사(1차: 찬성60.4%,반대31.5%; 2차: 54.3%, 38.2%)를12) 거쳐 5월 14

10) 이하 서울행정법원 판결(2010.7.15), 최진식(2009), 제주지방변호사회(2009), 이보라(2009), 대

한민국해군(2005), 국내외 군사기지 현지조사 보고(2007)및 제주도 각 일간지 참조. III, IV장은

이경원․김정화(2011) 참조.
11) 이에 앞서 제주 위미리 지역 주민들은 해군기지 위미지역 유치추진위를 구성하였다.



8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일 서귀포의 강정마을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해군은 최적지로서 애초 화순항

을 고려하였으나 주민동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통과 등과 같은 행정절차상의

부담으로 군 내부의 제1순위 였던 화순항 대신 제주도에서 결정, 추천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하는데 동의 하였다.

강정마을 반대측 주민들은 강정마을의 유치신청 결정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며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2007.8.20 마을 총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 입장을

결정하였다13)(제주일보, 2007.8.22). 이는 마을 주민들과 제주도 그리고 해군과의 지

난 3년여에 걸친 극심한 갈등의 시작이었다. 제주도는 2008년 9월 해군기지를 민 군복

합형 관광미항으로 육성한다는 발표한다. 그러나 해군은 ‘해군기지’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

용한채 항만시설공사 입찰공고 등을 추진하면서 갈등은 증폭되었다(제주일보,

2008.12.25). 2009.1.21 국방부 장관이 제주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

고,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은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 하였다

(2009.4.20). 2009.4.27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협약(MOU)을 체결 하였다. 이에 대해 2009.5.6

강정마을회, 제주농민회 등 제주지역 35개 단체와 정당, 종교계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최

초로 광역단체장인 제주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2009.7.9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2010 투자예산 981억

원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2009.9.29에는 제주지

방변호사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기지건설 절차 중단과 특별법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주목할 만 한 일들이 제주도 의회에서 일어났다. 도의회의 환경도시위는 강정마을의 절대

보전지역 해제동의안을 심의, 부결 처리했다(2009.12.14). 그러나 직후 도의회 본회의

에 동일안이 직권 상정되어 절대보전지역 해제건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2009.12.17),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09.12.22) 등 기지건설 관련 주요 안건들이 다수당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14) 이어 2010.3.10 국방부에 의해 기

지건설의 변경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2010.7.15 서울 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 449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일부 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즉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적 절차중 2009년 1월 고시된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이나 2010년 고시된 변경된 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기지

건설 따른 찬반 논쟁은 법적으로 일단락 되었다.

12) 또한 3개 후보지역 가운데 안덕면(화순항)과 남원읍(위미항)은 반대가 더 많았으나, 대천동(강정마

을)의 경우 찬성(56%)이 반대(34.4%)보다 높았다.
13) 총 725명이 투표하여 찬성 36표, 반대 680표, 무효 9표가 나왔다.
14) 이는 후에 법원의 판결에 있어 해군기지 건설의 절차적 요건을 충당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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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공갈등의 원인과 결과: 논의와 함의

플래스먼(Flathman)에 있어 공익 개념은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이는 정책의 주체가 그의 이익판단을 대중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공익의 개념과 내용이 파악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익과 관련된 실

천적 논의를 위해 플래스먼이 제시한 단계적 분석 수준을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를 둘러

싼 갈등의 맥락과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결과의 원칙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 해군은 공통이익(common interest)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공

통이익 모델은 공익을 사회구성원의 공통이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해군은 기지건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강정 마을 주민의 공통이익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들었다. 그간 지역

개발에서 소외를 경험한 지역 주민들은 불안정한 농촌 수익과 달리 관광지화 된 지역의

경제적 활력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15) 실제로 강정 마을의 낙후된 개발

환경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초기 찬성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시작은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 확보와 같은 국가안보적 측면을 내세웠다. 초창기(2002

년)에는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의 안전이 증진되고 국가적 차원에

서 전략적 유리함과 해상교통로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국익론’과 ‘안보론‘이 국방부의 주

요 주장이었다(이서헝, 2002;장정길, 2002).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목적이 중국

및 일본과의 갈등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과 필요시 이지스함을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

표 했었다(2002년 8월 해군본부 설명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군기지는 기존의

군사기지 이미지와는 다르게 해양공원, 교육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홍보되고 있다(해군본부, 2007). 이 시점에서 ’국가안보‘라는

공익은 판단기준으로서 혼란을 경험한다.

그러나 기지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해군의 주장과는 다르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다. 지역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의 주장도 실상은 다르게 나타났다(천주교 제주교구 평화

의섬 특별위원회). 해군주장의 공통이익적 관점이 그 근거를 상실함을 의미한다. ‘제주해

군기지사업단’(http://jejunbase.navy.mil.kr/)은 줄곧 기지건설로 인한 지역경제의

15) 강정마을 주변 해역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의 군락지가 있고 생물다양성이 높아 유네스코에 의해 생

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이런 자연환경은 역설적으로 “하나도 변한것이 없는 마을”로 불리

우기도 한다(이보라, 2009: 25). 또한 제주도 해안가 마을은 대부분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 개

발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해안도로에서 빗겨 있는 지역이어서 개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결국 다

른 지역과 비교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욕망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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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강조해 왔다.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생산품의 소비 촉진 그리고 방문객의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의 도약이 대표적인 내용들이다.16) 이러한 해군 측이 제시하는 ‘경

제적 효과’가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기존

해군기지의 방문을 통해 현지 사정을 파악한 주민들은 해군의 주장이 많은 부분 근거가

불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다.17) 나아가 해군기지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일대가 통제

권역이 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기지건설이

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속된 논쟁과 불신의 또 다른 이유로는 정보공개를 통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이다. 군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시

작하여 지역개발로 논거를 바꾸었다. 이러한 전환은 안보가 경제적 가치와 경합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안보를 목적으로 한 군의 기지건설에 있어 후자의 논리가 동원되고 있는 셈

이다.

제주도 지방정부는 공익판단의 기준을 다수결 공익관(preponderance of opinion)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군사기지 본연의 모습보다는 기지가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기지 유치의 정당성을 강조 하였

다. 일부 주민에 의한 마을 임시총회의 유치결정(2007.4.26)과 두 차례의(1차:

2007.5.4; 2차: 2007.5.12) 도민 여론조사가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최종 선정 되는

공식적인 근거가 되었다(2007.5.14).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 된지 약 한달

동안 이루어진 일 들이다. 제주도는 이를“국책사업을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최초”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책결정 사례로 홍보 하였다. 후에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

에게는 “국책사업이니 한번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주민과 특별자치

도의 자율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2005년 제주는 국방과 사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일임하는 특별자치도

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다. 이는 제주도는 물론 한국 지방자치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

이었다.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과연 특별자치도 체제라는 것이 실제 무

16)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등 운용을 위한 고용인원 확대와, 민영 위탁시설 운영의 우

선권 부여(10여개 소)를 들고 있다. 둘째, 연 20억원 규모의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셋째, 마을상

권의 활성화를 통해, 7천여명의 이주 효과로 음식점, 상점, 기타 서비스 시설 활성화, 그리고 군 장

병 면회 및 가족 방문으로 관광객 7만 여명 방문예상을 강조 하고 있다(제주해군기지사업단 내부자

료, 2010).
17) 최근 7년간 동해시와 부산시(남구)는 인구 감소인 반면 평택시와 진해시는 인구 증가 경험. 평택시의

경우 기지건설에 따른 효과라기보다 포승국가공단, 진해시의 경우 마창지역의 인구 유입과 부산 녹동

산업단지로 인한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군가족의 주소지 이전율은 4개기지(동해시, 진해시, 평택시,

부산시)에서 약 70%에 불과하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기존 4개시의 군무원 채용 실적을 보면 4개 지

역에 총 146명에 불과해 직접고용규모는 평균 36명에 그친다(동해: 25명, 평택: 39, 부산: 26, 진

해: 65명). 동해, 평택, 부산시 기준으로 농수축산품 납품에 따른 가구당 소득은 140-160만원/1년

정도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재산권 행사 역시 인구 증감과 비슷한 양상이다. 주

변에 공단이 있는 평택시의 경우에만 산업인력의 유입과 지가 상승이 나타날 뿐 나머지 지역은 대체

로 지가하락과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천주교특별위원회, 2007).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1

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18) 전국 최초의 단층체제가 어떠한 효과

를 만들어 낼 지 검증할 수 없었던 특별자치도 체제는 해군기지 건설 사례를 통해 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드러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중앙(정

부)만을 바라보는 정치형식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하승수, 2010).

2. 보편성의 원칙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타 시도의 국책사업과 비교하여 지원 근거와 주체 그리고 대상과

규모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방부의 사업실시 승인과 곧이어 주민들이 무효소

송을 제기한 직후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례나 경주시의 핵

방폐장 설치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신용인, 2009). 평택시의 경우

‘평택지원특별법’, 경주시의 경우 ‘경주지원특별법’에 각각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지원 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한 바 없고 단지 MOU

만 있을 뿐이다. 제주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지원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평택지원특별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총 18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평택시장이 수립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매년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주

체는 행안부장관 이다. 경주지원특별법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경부장관이 직접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장관은 총 3조2천여억 원에 달하는 경주시 지원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국책사업이므로 평택이나 경주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부가 지

원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MOU에는 지원주체가 불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행정시에

불과한 서귀포시가 강정마을발전계획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구두 메

시지가 있을 뿐이다.

지원대상과 관련하여서도 평택지원특별법에는 지원 대상을 ‘평택시 등’으로 하여 평택

시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주지원특별법도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를 유치지역으로 보아 경주시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제주 MOU의

경우 지원대상을 강정마을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해군기지가 들어올 경

18) 특별자치도 체제가 되면서 도지사 외에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사라지고 모두 임명직으로 전환되었

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도지사의 개발방식에 대해 제

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기초단체를 활용하여 ‘바람직하

지 않은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강정마을의 유치결정을 이끌

었던 그 당시 해군기지 담당 공무원은 2008년 서귀포 시장으로 임명되어 2010. 6월 지방선거시까지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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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계자연유산으로 상징되는 평화와 생태가치가 훼손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엄청날 수 있다. 전쟁 발발시 제주도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제주도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것이 보편성 원칙에 적합하다.

3. 절차적 정당성

강정 마을에서의 유치안은 2007.4.26 마을 임시총회에서 결정된다. 마을 어촌계 회의

록(2007.4.25, 어촌계 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주민들은 해군기지의 실상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국가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전 마을회장의 회유성 발언과 일사천

리식 회의진행에 따라 그 자리에 모인 주민 86명은 만장일치로 기지 유치안에 찬성하였

다.19) 그러나 다음날 전 회장의 도청 기자회견은 상황을 반전시킨다. 마을회의에 모인

인원이 86명에서 150명으로 부풀려지고 ”유치“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기지건설의 유치 때문가 ‘주민’이 아니라 외부 권력(도청 및 해군본

부) 임을 의심하게 되었다. 자치적인 주민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치적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의 임시 총회는 회의 절차를 주관하는 향약을 위반한 사실이치드러났다.20)

그리고 공고 당시 안건과 실제 상정된 안건 간에도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21)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서 공식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특정단체에 민간위탁을 했으며,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용역사전심의조례(3천만원 이상 용역시 사전 심의)와 재위탁 금지를 명시한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도의회 행정조사(2007.5.29~6.19)와 도 감사위 감사에서 밝혀

졌다. 그밖에도 여론조사 방법과 검수과정에 있어서도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22)

절차상의 문제를 의식하게 된 주민들은 외부 인사를 배제한 전체 주민들에 의한 설명회

의 개최와 해군기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안 했으나,

전 회장은 “대통령이 올 때 도지사하고 같이”23) 의견을 맞추는 방식을 택하였다(이보라,

19) 임시총회 전(2007.4.8) 당시 마을 회장은 어촌계 회장(해군기지 추진 공동위원장)과 함께 서귀포 시

내의 모 식당에서 도지사와 회동한 사실도 드러난다. 회의 당일에도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

“라는 언질로 참석자들을 독려한다.
20) 강정마을 향약(제3조 2항)에 의하면 “마을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개최일을 제외하여 7일간 공고

를 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공고기간은 단 4일에 그쳤고 안내방송도 단 한

차례에 그쳤다.
21) 공고 당시에는 ‘해군기지 관련 건’이라 하였으나 마을회의 당일 실제로 상정된 안건은 ‘해군기지 유치

건’ 이었다
22)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갤럽은 당초 계약상 표본추출방법을 ‘삼단층화무작위추출법’에서 비교적 간단

한 ‘층화비례할당추출법’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가중치 적용을 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가 뒤늦게 밝히는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그밖에도 여론조사 직전에 유치후보지

인 대천동(강정마을 소재) 각 마을별 해군설명회를 개최해 여론조사의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도의회에 의해 제기 되었다(미디어제주, 2007.5.28) 또한 해군기지유치결정의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보고서가 아닌 간이요약보고서로 확인되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13

2009: 63). 전 회장의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 간의 합의가 아닌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이때부터 전 마을회장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국방부 장관에 의한 사업실시 계획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절대

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2009.1 국방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

출되지 않았고, 절대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해제절차가 진행되

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없이 승인

된 해군기지건설사업 승인을 무효 판결 하였다. 그러나 승인 시점 이후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고, 이는 미비점 보완으로 인정되어 기지건설의 변경계획 승인은 적법하다고 판결

하였다.(2010.3.10)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절차

상의 원칙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볼 수 있음에도 국방부의 변경계획 승인과정에서

인정을 받았다. 제주도의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09.9.23 회의에서 사회경제평가

의 미흡, 연산호 군락 보존관련 영향대책, 멸종위기종 생물(붉은발 말똥게)의 서식여부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유로 평가서 심의를 보류 하였다. 그러나 그후 불과 3일 만인

2009.9.26(토) 저녁에 다시 회의를 열고 보완동의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통

상 7일전에 사전 통지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심의회를 개최한 것이다.24)또한

심의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2항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

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기지

건설의 승인에 앞서 사업의 공익성과 위치의 적정성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을 의

미한다. 그런데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부지중 일부(전체 12만평 중 약 3만평)가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 장관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2009.1)까지 사업시행자인 해군참모총장이 관할 행정기관인 제주도와 협의한 사실

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미디어 제주, 2010.7.15). 이는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 장관

의 승인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제주지방변호사회, 2009

).25)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절대보존지역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소

23) 2007년6월 22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4차 평화포럼에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었다. 실

제로 이날 제주도민들과 가진 비공식간담회에서 대통령은 무장과 평화의 섬은 양립이 가능하다는 발

언을 하며 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을 피력한다.
24)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조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 개최전 3일까지(13조) 통지할 수 있

다고 되어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인 회의소집절차를 무시하고 심의 보류

된 지 불과 3일만에 그것도 토요일 저녁시간에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의문

이다.
25) 제주도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체계적인 개발과 자연환경의 특별한 보호, 필

요성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제도를 도입 운용해 오고 있다. 절대보존 지역은 최소한의 개발행위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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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제기하였다(2010.1.25).26) 기지건설 승인 무효를 위한 소송 기간 중, 제주도는 조

례27)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의 지정과 변경시 요구되는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경미한 사항’

이라는 이유로 생략, 변경하였다. 또한 특별법상28) 절대보전지역의 변경처분시 요구되는

도의회의 동의절차에도 ‘날치기’ 통과라는 오점을 남겼다.29) 이러한 과정들은 특별법 취

지와 조례기준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지방자치의 법치 원칙 근간을 흔들었다. 해군과 제주

도가 보여준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4. 공동체 가치의 관점

제주의 마을 공동체를 설명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궨당’30)에 함축된 주민

들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주민들은 해군기지 사안을 마을 전

체 찬반 투표에 부쳤다.(2007.6.19) 그러나 투표 당일 찬성측 주민들에 의해 투표과정

이 훼손되고 투표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 하였다.31) 이는 찬반으로 나누어진 주민들 사이

에 제주 공동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궨당’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그러나을 의미 한다. 상

대와의 관계를 부정하그러언행을 통해 함께 살아왔던 공동체가 사라지그러경험을 하게

된것이다. 모두가 아는 관계인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은 삶

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군사기지 건설 문제로 인한 마을의 내적 질서 파괴

는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한 면이다.

해군기지 문제는 ‘자신’과 공동체의 관계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누구의 궨당, 누구의 갑

장”과 같이 이웃을 설명하던 방식은 이제 ‘찬성’과 ‘반대‘의 낙인으로 대체되었다(이보라,

2009: 66). 찬반으로 이분화된 도식으로 마을은 분리되고 서로에 대한 갈등과 증오가

시작되었다. 강정 마을의 참담한 사태는 '해군기지 대처방안'을 묻는 주민투표

(2010.8.17) 참여 호소문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32)(제주의소리, 2010.8.16) 마을

지하고 있다.
26) 이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군사기지사업 실시계획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으로

2009.12.23 제주도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해제고시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행정소송이다. 이는

2010.12.15 제주 지방법원에 의해 ‘각하’판결을 받았다.
2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전지역의 지정과 변경에 주민의견 청취(제3조)와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제6조)를 열거하고 있다.
28) 특별법 제 292조(절대보전지역)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과 변경에 도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9) 특히 도의회 관련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부결시켰음에도, 당시 도의회 다수당인 한

나라당 소속의원들은 본회의 의안서명 발의를 통해 물리력을 동원 통과(2009.12.17) 시킨다.
30) 궨당은 육지의 부계 혈연 중심의 친족체계와 달리 한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망이다. 이

관계는 혈통과 혼인을 통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인과 친분관

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궨당이 될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보

다 개방된 범주로서의 친족이 제주의 궨당 이다(김혜숙, 1999: 440).
31) 이는 해녀들과 유치에 앞장선 몇몇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러한 ‘모의’는 해녀들에 의해 기획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한 것으로 판단, 그 이후 반대 서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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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명의로 된 호소문은 2007년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이후 주민들이 3년여 동안 겪

은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가족처럼 지내왔던 '동서녘집' '우알녘집'(이웃을 뜻하

는 제주어)이 갈라지고, 갑장(동갑내기)과 친목이 깨졌으며, 괸당(친족)이 찢어지고, 선.

후배의 관계마저 사라져버렸다"고 한탄했다. 호소문은 이같은 주민 갈등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함을 말해준다.

이렇듯 극렬한 갈등의 배경에는 해군기지 입지 결정의 타당성과 보편성 결여, 그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보여준 정당성의 위기 그리고 함께 살아온 관계 그리고 마을 역솬의 정

체성이 부정되는 폭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기지문제가 국가와 주민간의 갈등의 구도로

형성된(고유경, 2005) 기존의 지역과는 달리 강정 마을의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내

부화 되어버린 것이다.

V. 해결 방안의 모색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지역갈등을 넘어 계층, 이념, 세대, 노

사, 환경갈등의 전방위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갈등의 형태도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익

갈등(interest conflict) 뿐만 아니라 이념적, 종교 문화적 차원의 가치 갈등(value

conflict) 그리고 민 관 및 민 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복합갈등의 양태를 띠

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공익을 표방한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공공갈등

은 지속적으로 발생, 정부사업의 장기적인 표류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역시 만만

치 않아 엄청난 수준의 사회, 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김강민, 2011).33)

1. 제도적 접근

1)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 대안적 중재(mediation)시스템의 실질적 활용

32) 법원에 의한 국방부 승인 무효소송 기각 결정후 마을회장이 주민들에게 보낸 서신은 이렇게 시작한

다. "한 동네 한 골목에서 매일 마주치면서도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

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 사는 마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이처럼 마을공동체

가 철저하게 깨지면서 우리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말해 그동안 겪은 고통의 강

도를 짐작케 한다. 호소문은 그러면서 "강정마을이 반목과 갈등을 넘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투표참여

를 간곡히 호소했다.
33) 2000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한해 평균 약 37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박재

근, 2011). 게다가 원만한 갈등해결이 미루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우리사회의 갈등비용은 GDP의 27%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네 번

째에 해당할 정도롤 심각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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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는 청와대(사회통합수석 및 외교안보수석),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국무

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 특임장관실,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역할과 책임 있는 기구들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

한 규정’(대통령령) 등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되어 있다. 갈등해결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기구와 제도가 정부내에 있음에도 국

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갈등 문제를 사업시행자인 해군측에만 맡

겨놓고 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제주도의 문제이며, 제주도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갈등 해

소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거부해 오고 있다.

제도적(실질적) 차원의 해법을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적극

적인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은 이 규정

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34) 민관(民官)간 신뢰

회복과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35) 안보 및

국방 관련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갈등 정도의 중대성에 비추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의

주도하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갈등 이해당사자들

의 참여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갈등해결(ADR)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36) 제주해

군기지와 같이 국방관련의 민감한 국책사업, 운영에 대안적 갈등해결의 실효성에 대해 회

의를 갖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t 운영하ADR의 한계적 차원을 넘어 보다 당사자 위주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mediation을 생각해 볼 수 있다(강영진, 2009b). 이

는 갈등해결(중재)전문가(Mediator)의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t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접

근,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전문가는 다양한 해결기법을 활용, 당사자 간 대

화를 원활하게 이끌고 상생적 해결책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와 같

이 당사자 간 관계가 악화돼 직접적인 대화가 힘들 때, 또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원만

34)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

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35)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민․관 협의기구로서 제주해군기지갈등협의회의 구성,

운영을 요구하자 국방부장관은 2011.7.22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지원협의회를 구

성하여 운영중에 있다”라고 답변. 제주해군기지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 국방부차관, 행안부2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 전원 정부측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주민이나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사실상 민․관 협의기구 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야5당 제주해군기지진상조사단, 2011: 33).
36) ADR은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매듭짓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대체로 피해보상 등

단순한 분쟁 사안에 적용된다. 이는 ADR의 속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강영진, 2009a). 제주해군기

지와 같이 단순한 분쟁의 차원을 넘어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갈등의 경우 중재, 조정과 같은

ADR 방식은 적용하기도 힘들고 해결의 기대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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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결책을 찾기 힘들 때 효과적일 수 있다.

2)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갈등 대처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기관의 설치

현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군사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해당지자체와 협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하다(은재호 등, 2011). 제주도는 2008년 3월 특별법(152조)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

도 사회협약위원회 37)를 공식 출범하였으나 구체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도

지사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에 한정되어 제대로의 역할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실정

이다(김명범 등, 2012: 149). 몇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와 공개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의 형태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반대 의견이 ‘충분히’ 표출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측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러한 현실은 참여방식이나 논의를 위한 절차 규정의 제정 단계에서 부터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은재호 등, 2011: 345). 군 기지건설 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회적인 공청회나 설명회 그리고 여론조사 방

식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군이 주장하듯이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

책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무리일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이라면 해당 지역의 주민은 물론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 그

리고 타 지역의 국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의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

주해군기지와 같이 사안이 민감한 경우 재판의 결과나 제3의 기관에 의한 중재와는 상관

없이 민·관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결정과 추진에 앞서

일정한 논의 과정에 주민들 참여가 절실하다. 논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구속력이 담보될

경우 결과의 실효성은 물론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국책사업의 경우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

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소위 안보 관련 국책사업인 경우 기존의 갈등해결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 특히 군 주도의 국책사업은 정부가 갈등 해결

의 주체이자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 갈등의 주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갈등 해

결에 있어 중립성,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사업의 경우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보다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박재근, 2011: 21-22). 독

립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38) 가진 사회 갈등 담당 기구를 법률적으로 보장함으로서 갈

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운영에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39)

37)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2007.1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협약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8)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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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지역사회가 부담하게 될 유,무형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

개발 청사진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투자 계획은 갈등 완화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지역개발, 주민소득 창출 그리고 복지향상을 담은 ‘제주지

역종합발전계획서’(2009)작성하여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조치와 의지가 이어지지 않아 갈등 해소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호불

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제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서울

용산 등의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2005.12월) 이나 경주의 방폐

장 유치에 따른 ‘경주지원특별법’(2005.3월)의 제정과 같이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중앙

정부 지원의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제주지방변호사회, 2009:30-38).

2. 행태적 접근

1) 감정적 지불(emotional payment)

갈등 상황에 있어 당사자들로 하여금 항상 이성적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갈등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거나, 일방이 가용할 수단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더욱 그러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강

정마을 주민들은 무더기 연행과 벌금형 그리고 소송비용으로 극한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대위에 따르면(2012.8.17, 제주의소리), 2010년 이후

해군기지와 관련해 체포된 인원만 492명(2012년 8.17 기준)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인원은 53건 210명(중복포함)이다. 이에는

마을회장과 주민을 비롯해 영화감독과 인권운동가, 신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소 내용

도 공무집행방해와 퇴거 불응, 집단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주거침입, 집시법위반, 경범

죄 처벌 등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과 공유수면 매립취소, 농로용도 폐지처분 취소,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별손

해배상도 줄을 잇고 있다. 판결이 종료된 형사사건도 50여건에 이르며, 이에 따라 강정마

을회와 활동가들이 납부한 벌금만 2007년 이후 5년간 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39) 이러한 위상을 가진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국가공론위원회’를 구상중에 있다고 한

다. 이 위원회는 갈등 사안에 직접 개입하여 조정, 중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부 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

게 될 것이다(박재근, 20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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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형사재판을 감안하면 벌금액만 약2-3억을 넘어설 전망이다. 사법당국의 무차별

적인 공권력 행사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2012.8.17).

이러한 통계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건설 반대활동가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면 상대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이 시점에서 상대

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서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보살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후에야 다시금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를 감정적 지불(emotional payment)이라 한다(다이아몬드, 2011:20). 현 상황

에서는 주민들의 누적된 감정이 배출될 수 있는 여건과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갈등해

결에 있어 정부가 해야하는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2) 정부는 대화를 통한 소통과 해결의지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상대방과의 소통은 복잡한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여 납득시키는 일

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대의 감정과 요구를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은 갈등의 해소와

이를 위한 기회의 구성에 전제가 된다. 협상의 내용과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협상

의 폭은 대개 금전적인 기준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쌍방이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대

상을 교환하는 식으로 협상폭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굳이 협상 폭과 같은 개념에 매일 필요가 없다.

협상은 사실상 설득이나 의사소통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 문제자체가 타협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비율은 10퍼센트가 되지 않는다(다이아몬드, 2011: 42-45). 그밖에 90퍼센트가 넘는

경우가 사람과 절차가 협상 결과를 좌우한다.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공익과 같은 가치재 문

제를 둘러싼 갈등은 그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또 다른 한편,

자연환경, 공동체 가치의 훼손이라는 가치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와 부실한 절차 등으로

인해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의 갈등 문제를 사람과 절차의 측면에서 바라다 볼 필요가 있다. 협상론의

관점에서 갈등 당사자의 태도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목록을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다.40) 이 기준을 통해 정부와 군의 접근태도와 방식 그리고 주민들과 인식의 차이를 해

소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40) 목록의 내용을 보면, 의사소통이 효율적인가? 상대방의 인식을 이해하고 고려하는가? 태도가 강압

적인가, 협조적인가?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는가, 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는가? 서로의 니즈를 드러내

고 교환하는가? 점진적인 접근법을 쓰는가, 한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는가? 행동이 각자의 목표

에 부합하는가? 감정을 배제하는가? 서로의 표준을 활용하여 결론에 이르는가? 서로의 차이를 존

중하는 문제해결 절차를 따르는가? (다이아몬드, 2010: 38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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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관련하여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양측이 서로에 대해 협조적인 절차를 마련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의 협상이 승자독식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을 통한

압박과 (경제적)제재는 줄곧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해결 전략으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물리적 제재의 목적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강압적 수단에 대한 상대방의 반감만을 키울 뿐이었다. 강압적 수단의 동원은 상

대방으로 하여금 외부 단체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

의 강구를 불러온다. 강정 주민들이 동원해온 소송, 국내외적 연대, 인터넷 등과 같은 매

체를 통한 여론의 확산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상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합의에 이를 수 없다. 합의 도출

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물리적 압박의 동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포용하는 것이다. 적대적

감정을 가진 이들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할 때 더 많은 해결방법과 더 큰 영향력을 모

색할 수 있다. 양측이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면 인간적인 이해를 넓혀 목표에 대한 설득

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과 민이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의 실패는 결국 양쪽 모두의 패배를 의미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Ⅵ. 맺는말

2007년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방부는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제주도

남쪽의 강정마을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실시한 마을 주민투표에서 전체 주민

의 70%이상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기지반대운동은 계속되고 있

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 갈등의 본질은 정책의 정당성을 결여한 국책사업의 무리

한 추진에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안보 관련 국책사업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

다. 정부의 결정이 곧 국(공)익으로 간주되었다. 국가에 의해 ‘공익’으로 결정된 것은 원

칙의 문제나 구체적인 내용은 따질결정이도 없이 복종해야하는 권위적 관념으로 이해되

면서 “국가 이데올로기 관철의 유용한 도구”(최송화, 2002: 3-4)로 기능하여왔다.

정부는 왜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며, 기지입지로서 강정마을이어야 하는지 정당성

의 충분한 논증 없이 절차를 추진했다. 정당성 결여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해당 지역 주민

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절차적 동의가 경시되었다. 둘째, 해군기지로서 강정해안의 입지조

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셋째, 보존가치가 각별한 자연환경과 천연

기념물 서식 생태지역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 중

양대 국가의 향후 예견되는 갈등에 군사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해군은 기지건설을 통해 남방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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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목표만을 반복, 강조할 뿐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해군기지가 갖는 의미는 정부의 정책적 접근 이상의 것이다. 일

정한 규모의 군 기지가 반영구적으로 상주한다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커다란 변화이다. 군

사기지의 건설은 강정 마을이 사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오랜 기간

인정된 가치들, 즉 공동체 역사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강정마을과 제주지역이 겪을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의 변화에 대한 정당한 주장은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플래즈만(Flathman)은 공공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규범적 내지 가치

평가적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공익을 파악한다. 따라서 공익 판단에 있어 최상의 가치체

계나 도덕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래즈만은 실천적 측면에서

충족되어야 할 부당결과 회피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공익 판단에 있어 플

래즈만(Flathman)의 관점은 단순히 개인들의 선호만을 집적하는 과정이거나 정치적 타

협의 과정이 아닌, 원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정당화의 과정으로 본다. 공익 논증은 정치

적 과정의 결과 보다는 원칙에 따른 합리적 주장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

서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있어 공익판단은 다수결 이익이나 공통 이익(common

interest)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정치적 요건의 충족에 맞춰 해군기지건설은 2013년도 예산이 원안통과 되었다. 국

민통합의 차원에서 정부는 해군기지 갈등의 치유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제도적

차원의 해결 시도를 제안하였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사회통합위원회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비록 안보

관련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갈등 정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부 주도하에 갈등조정협의회

를 구성, 적극적 활동에 나설 수 있다. 국방관련의 민감한 국책사업의 경우에 대안적 갈등

해결(ADR)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나, 당사자 위주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 있는 중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와 같이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화가

힘들 때 전문가의 지원은 효과적일 수 있다. 중재 전문가는 적극적인 찬 반 의견 청취 및

수렴, 사실관계 확인 등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감정적 지불(emotional payment)’을 수용할 필요

가 있다. 갈등이 장기화 되고, 일방이 막다른 골목이라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성적

태도만 기대할 수는 없다. 갈등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은 무더기 연행과 벌금형 그

리고 소송비용으로 극한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0년 이후 해군기지 관련 공무집

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인원만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사방해에 따

른 손해배상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필요시 사과를 해서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합리적인 대화의 전제가 된다. 주민들의 누적된 감정이 배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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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건과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갈등해결에 있어 정부의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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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ung-Chool Choi / Min-Hee Kim / Se-Hee Oh

As the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Organisation and Staff Number Guideline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was revised in February 2012, the Total Payroll

Costs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17 area-wide provincial local education

authorities. In order for the so called Total Payroll Costs System to be

successfully introduced, some follow-up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at

practical level. One of them, first of all, is to map-out a specific and detailed

regulations of enforc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formula, by which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in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ies can

be estimated.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utilizes regression analysis

method to set up a formula by which the optimal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can be predicted. For this analysis, we also classify 17 local

governments into four categories, reflecting region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pape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oduces the fixed

limit of staff number of each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y. In addition, it puts

forward some policy suggestions for central government to be able to establish

the system in a sustainable way at local level.

주제어: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산식개발, 회귀분석, 교육행정수요

Keywords: Total Payroll Costs System, Local Education Authorities,

Calculation Formula for Total Staff Costs of Provincial Education

Authorities



2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I. 서 론

2012년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1)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

원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전국의 17개 시 도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

원 및 조직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시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여 인건비 예산

을 편성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기구정원규

정 제4조).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늦은 편이

다. 이명박 정부시절 지방분권과 자율화의 취지에 따라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표준정원제에 의한 기구와 정원관리가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

며.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최영출 외, 2011).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구와 정원관리에 대해 이러

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일반자치단체는 기존의 표준정원제에 의한 기구와 정원관리에 대

해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인정하기 위해 이미 2006년에 걸쳐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시

범운영을 실시한 이후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뒤늦

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도 실시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특성에 따른 개별적 교육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총액인건비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각 시 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를 산출하여 배분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 규모 추정을

위한 산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영출 외(2011)의 연구에서는 3가

지 방법을 활용하여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0년에 4개 교육청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도에 전면 실시 예정이었

던 총액인건비제도 실시가 불투명해지면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위한 산식개발도 보류

되어 최영출 외(2011)에서 개발한 산식을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2월 정부에서는 시 도교육청 조직이 유아 특수교육 등 교육행정

수요의 증가와 지역별 다양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관리 시스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

을 말한다.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범위에는 시 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

역교육청 소속기관, 각급 학교,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이 포함된다(기구정원규정 제2조). 본 연구의

범위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중 시 도교육청에 한정하되, 맥락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시 도교육청의

개념을 함께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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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즉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기구 정원

중심’의 조직관리방식(표준정원제)을 ‘인건비 기준’의 자율적인 조직관리방식으로 전환하

는 총액인건비제가 2013. 1. 1 부터 시행 예정임을 밝히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따라 2013년도부터 전국의 시 도교육청에 전면

적으로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관리 운

영에 대한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시 도교육청에는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 등),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 직원 및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직원) 등을 포함하여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준인원이 다수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인력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식 도출 및 세부 시행계획을 가장 먼저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재 표준정원 산식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회귀분석의

한계를 감안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다양한 산식의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시행’을 위한 산식개발을 시도하여 가장 적합한 정책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설치 및 조직 정원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조직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중기기본인력운

영 수립을 위한 공통기준 및 지방의회 심의 보고 사항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관련 문헌 검토

1.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의 의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는 시 도교육청의 기구 정원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다(최영출 외, 2010). 정부에서는 지방 조직 관리의 패러다임을 중앙통제

에서 지방 자율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하기 위해 조직 관리의 주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회 및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현행 기구 정원 기준의 조직관리(표준정원제) 방식에서 인건비 기준의 자율 조직

관리(총액인건비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는 2009년 2월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동년 11

월 4개 시범교육청(대구, 부산, 충남, 전남)을 선정하여 2011년도까지 시범운영 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2013년 전면실시를 대비하여 2012년도에는 관련 법령 개정, 총액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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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산식개발, 조직설계 모델 개발,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

건비제도 도입 및 시행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과정

일정 세부 내용

’09.2.26.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차관 결재)’에 과제 포함

’09.4.27. ‘VIP 주요현안 보고’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포함

’09.4∼ ’09.7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정책연구 실시

’09.6. 11.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발표(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도입 포함)

’09.9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마련

’09.9∼ 11 시범사업 관련 규정(특례조항) 개정

’09.11∼ 12 시범교육청 선정 (4개 교육청: 대구, 부산, 전남, 충남)

’10.1∼ ‘총액인건비제 추진 협의회’구성

’10.3∼ 7
총액인건비제 보완사항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시범적용 중 검토 보완 사항 위주)

’10.1∼‘11. 12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

’12.1∼8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결과 평가 보완

’12.2.29∼
총액인건비제 전면도입을 위한 법령(기구 정원규정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공포

’13.1∼
15개 시 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세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자료: 최영출 외(2010a).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정착 방안 연구, p.18을 수정

보완함

2. 2013년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주요 내용

1) 총액인건비 산정 기본방향2)

교육부에서는 2013년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의 대상을 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행정직원 및 학교회계직원 등으로 산정하고, 총액인건비는 시 도교육청 보통교

부금 교부(교직원인건비)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이 때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경우 자율형사립고 등 교부금 산정기준 제외 학교의 행정직원은 제외하는 것

으로 하였다. 학교회계직원 등은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무보조 등 13

개 직종을 우선 선정 시행하였는데,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 되었

고 총액인건비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

2)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3년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식 및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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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아래와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 2013년도는 총액인건비 시행 첫해로, 기준인원 산정시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학생

수, 교원수 증감분 등 변수를 반영하여 가중치 부여함

○ 본청 및 지역교육청(국단위 조직 설치교육청)의 과 설치기준 폐지에 따라 급격한 ‘과’

단위 기구 증설은 자제함(법령에 의한 기구설치는 제외)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폐지에 따라 과도한 상위직급 인력증가시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감(△) 반영함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화에 대해서는 자율적 진단을 통해 기능 간 인력을

재배치함

○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기존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원하는 등 인력 확대는 최소화함

2) 2013년 총액인건비 산식개발 기본 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식 기본 틀은 아래와 같다.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 직원 등에 대한 산식을 별도로 구성하되, 행정수요 및 보정지수를 구분하고 인

건비 단가를 곱하여 총액인건비 총 규모를 산정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교육전문직이 포함

되어 총액인건비 지급 대상은 4개 틀로 변화되었다.

<표 2> 산식 추정 기본틀

①
지방
공무원

=
기준인원

× 인건비단가 = 총액인건비
행정수요 보정(조정)

교육청 유형화(5개)
학생수, 교원수
증감분 등 변수반영

인력운영 현실
반영(조정지수) 등

´11년 결산액×
처우개선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②
사립학교
행정직원

=
기준인원

× 인건비단가 = 총액인건비
행정수요 보정(조정)

교육청 유형화(3개)
학생수, 교원수
증감분 등 변수반영

인력운영 현실
반영(조정지수) 등

´11년 결산액
×처우개선분

사립학교 행정
직원총액인건비

③
학교회계
직원등

= 기준인원 × 인건비단가 = 총액인건비

직종별 측정항목으로 산출
학생수, 학교수, 조리학교, 장애학생 등

직종별 1인당
평균임금

학교회계직원등
총액인건비

주: 시 도별 총액인건비 = 합계(①+②+③), 전체 인건비 규모, 종류별 인건비 총액 및

기준인원은 분리하여 통보할 예정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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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산정 과정을 보면, 2013년도는 교육행정 수요 변화를 고려한 학생 수, 교

원 수 등 변수 및 가중치를 반영한 산식을 통해 기준인원을 도출한다. 2013년 총액인건

비는 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행정직원 및 학교회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경우 자율형사립고 등 교부금 산정기준 제외 학교의 행정

직원은 제외하게 된다. 학교회계직원 등은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무보

조 등 13개 직종을 우선 선정 시행하며, 교육전문직을 포함한다. 2014년 이후에는 전년

도 기준인원에 국정과제 추진 및 학생 수 증감 등 교육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 인원

을 반영하여 기준인원을 산출하여야 하며, 학교 통폐합 등 국가시책 사업 이행실적, 인건

비 절감, 기능 조직개선 실적 등을 반영하여 행 재정적 인센티브 및 과다한 상위직급 확

대 등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상 및 산정과정에 따라

2014년도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시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총액인건비제

도 산식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총액인건비 산식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표준정원제 하에서의 기준 인원 산출,

주요 변수의 적용 및 모형 개발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먼저, 김성열 외(2000)는 지방교

육행정기관의 인력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적정화하고 교육부가 주기적으로 정원운영 현황

을 점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원산식 모형으로 2가지 광역모형과 경남 및 경남을 제

외한 2가지 도(道)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산식모형을 개발하면서 정원에 영향을 주

는 인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평생교육기관수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으나, 최종

산식에는 (공립)학교수와 (공립)학생수만을 적용하였다. 김태일 외(2003)는 1998년 총

정원제가 도입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은 축소되었지만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

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유

도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표준정원 산정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표준정원 산정모형은 시 도별로 상이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정한 정원규모를 추정하

는 것으로, 각 시 도의 행정수요 규모를 파악한 후에 회귀식을 통해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식 개발 과정에서 김태일 외(2003)는 교육행정 수요를 나타내는 대표

적인 변수로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를 고려한 뒤, 학교수와 학급수만을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권용수 외(2004)는 기존의 표준정원 산식모형이 교육수요와 연관된 거시변수만을 활

용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는 미시적인 직무분석의 결과를 표준정원 산식모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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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모형을 시 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산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권용수 외(2004)

는 학교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변수로 선정하였고, 김태일 외(2004)의 연구와 달리 교원

수를 중요한 변수로 포함하였다.

권용수 외(2004)의 연구를 발전시켜 권용수(2006)는 양적 및 질적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인력의 타당성을 진단하고 미래 수요까지 고려한 표

준정원모형을 다시 개발하였다. 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태분석, 회귀분석 및 직무분석

을 통해 시 도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표준정원모형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

러한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권용수(2006)는 정원규모와 관련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난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 지역교육청 수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으나, 학급

수와 지역교육청 수는 제외하고 학교수를 보완하는 변수로 학교당 학급수를 활용하였다.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시행을 가정하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는 최

영출 외(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영출 외(2011)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와

기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행의 표준정원제 산식에서 활용된 시(市)모형과 도

(道)모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의 정원관리 산식을 개

발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학생수와 교원 또는 학급의 규모 측면에서 다른 6개

광역시와 큰 차이를 보이며, 경기도 역시 나머지 8개도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다른 광역시, 경기도와 다른 도를 각각 구분하여 시 도교육

청별 유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산식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원관리 산식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보면, 주로 회귀분석방법

과 직능분석에 의한 방법이 주로 활용되는데(권용수, 2006; 나민주 외, 2009; 김성열

외, 2000), 직무 기능분석에 의한 방법은 시 도교육청별로 유사한 몇 개의 표준적인 시

도교육청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육청에 대해 정밀한 직무, 기능, 인력 분석을 실시한 후

표준적인 정원모형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산식을 개발하는 것이 활용되어 왔

다(권용수 외, 2004). 그러나 이 방법은 수행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표준

적인 시 도교육청을 선정하여 적정 공무원 수 등을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시 도교육청 간

행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시 도교육청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영출 외(2011)의 연구에서는 실행가능성과 타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회귀분

석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

하기 위해 총 18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총정원 추정 산식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

라 최영출 외(2011)의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 최적화 모형, 혼합가중치모형의 3가지

산식을 개발하고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영출 외(2011)에 의해

개발된 산식은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이 보류됨에 따라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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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산식 개발시 시 도 유형을 다양

하게 구분하고, 시 도교육청별 여건과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산식

을 추정해야 하며, 이 때 추정된 총정원은 현재 인력의 규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을

산식모형 및 주요 변수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산식 모형 및 주요 변수

구분 산식 모형 주요 변수

김성열 천세영

성기선(2000)

-광역 모형(서울, 광역1군, 광역2군)

-도 모형(도1군, 도2군, 경남)

(공립) 학교수

(공립) 학생수

김태일

외(2003)

-특별 광역 모형

-도 모형

-시 모형

-자치구 모형

학교수, 학급수

권용수 강정석

조명성(2004)

-시 도교육청 본청 모형

-지역교육청 모형

-단위학교 모형

학교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권용수(2006)

-시 도교육청 본청 모형

-지역교육청 모형

-단위학교 모형

학교수, 학교당 학급수, 교원수

최영출

외(2011)

* 다중회귀분석, 최적화분석, 혼합분석

의 3가지 분석방법별로 시모형과 도모

형 구분

- 시 도교육청 본청 모형

- 지역교육청 모형

학교수 변동분, 학생수 변동분,

교원수변동분, 학원수 변동분,

지역교육청 변동분, 분교장수,

통폐합학교수

Ⅲ. 연구방법

1. 지방공무원 정원 추정 산식개발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산식도출을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고자 한

다. 회귀분석 방법에 의한 정원추정시, 시 도별 총액인건비 추정은 시 도별 정원을 추정

하고 추정된 정원에 인건비 단가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한다3). 정원 추정을 위한 기초자

료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8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학생수,

3) 2013년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시 도수는 17개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종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15개 교육청만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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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추정변수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직원정원으

로 하였는데, 산식개발의 목적이 2013년도 정원추정을 위한 것이므로, 2013년 정원추

정은 2012년의 기초자료에서 추정한 정원을 활용하였다. 2014년부터는 개발된 산식을

기초로 하여 각 변수들의 변동분 자료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에 의한 정원추정 산식대안은 학생수에 대한 가중치 조정을 반영한 3가지 대

안으로 만들어 각 대안별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된 산식과의 차별성을 시도

하였으며, 최근 연도의 경향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타당도 및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대안 1개를 선정 후에도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동폭의 조

정을 통한 3가지 대안(0.5%, 1%, 1.5%)을 제시하고 이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2. 총액인건비제도 산식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산식개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

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각 시 도의 공무원 정원은 본청과 지역청을 구분하지

않고 총 정원으로 추정하며, 서울, 기타광역시, 경기, 기타 도의 4개 유형별로 별도 추정

하는 기본 산식을 먼저 개발한다. 기본 산식에 포함되는 변수는 기존의 산식개발에 활용

되었던 변수 및 최근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가장 대표성 있는 총 7개 변수(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원수, 공익법인수, 유치원수)가 포함되었다.

유형
특별 광역시형 도형

서울 6개 광역시 경기 7개도


기본산식
포함 변수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원수 공익법인수 유치원수


추정식

1 2 3

동일가중치 학생수 0.3 학생수 0.4

0.143 기타 0.116 기타 0.1

  
특수여건
보정

* 통폐합학교보정=(통폐합대상학교수-통합학교수)*6.72*0.3
* 도서여건 반영=도서수*0.3


통합산식 개발


변동폭

제한
0.5% 1% 1.5%


최종 추정산식 개발

<그림 1> 총액인건비제도 산식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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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산식은 각 변수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3개 추정식을 통해 가장 표준정원에

가까운 정원을 산출하는 추정식을 선정하고, 통폐합학교 및 도서여건 등의 보정 과정을

거쳐 통합산식으로 개발한다. 통합산식은 3가지 정원 변동폭 제한을 통해 최종 추정 산식

으로 개발되었다.

3.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를 제외한 15개 시도를 우선 특별시, 광역시와 도로 구분하고, 도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일

반도와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6개 일반 광역시,

경기도와 7개의 일반도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추정의 모형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면, 지방공

무원 정원의 경우, 경기도가 11,89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7,208명, 일반광역시

평균 2,114명, 7개 일반도 평균 5,293명으로 나타났다. 일반도의 경우 표준편차는

2,653명으로 나타나 지방공무원 정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유치원수 등 주요 변수별에 대해 각 시 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

방공무원 정원 추정시 시 도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 변수별 기술통계

(단위: 명, 교, 개)

구분 서울특별시 일반광역시 경기도 일반도

지방공무원

정원수

M 7,208 2,114 11,896 5,293

SD 337.6 628.6 848.9 2,653.2

학교수
M 1,292 365 2,012 1,085

SD 25.8 96.3 116.1 477.8

학생수
M 66,566 87,810 88,511 50,144

SD 1.387 323,044 1.802 513.505

학급수
M 43,134 10,111 52,356 16,968

SD 776.9 2,786.2 1,894.9 13,861.8

교원수
M 70,562 16,198 89,187 28,516

SD 1,218.3 4,731.2 6,867.9 23,785.6

유치원수
M 886.6 257 1,857 707

SD 27.9 59.3 71.9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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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정원 추정 산식개발 과정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개발된 정원 추정 기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기본 산식을

바탕으로 시 도별 정원수 추정에 가장 적합한 산식을 결정한 후, 각 보정지수를 적용한

통합산식을 통해 도출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시 도별 정원추정 기본 산식을 4가지 유형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Y(직원정원)=(0.005*학생수*0.143)+(5.472*학교수*0.143)+(0.156*학급수

*0.143)+(0.094*교원수*0.143)+(0.484*학원수*0.143)+(6.841*공익법인수

*0.143)+(8.097*유치원수*0.143)

② 일반광역시

Y(직원정원)=(0.007*학생수*0.143)+(4.658*학교수*0.143)+(0.205*학급수

*0.143)+(0.122*교원수*0.143)+(0.523*학원수*0.143)+(18.865*공익법인수

*0.143)+(8.520*유치원수*0.143)

③ 경기도

Y(직원정원)=(0.006*학생수*0.143)+(5.384*학교수*0.143)+(0.187*학급수

*0.143)+(0.112*교원수*0.143)+(0.608*학원수*0.143)+(51.248*공익법인수

*0.143)+(5.867*유치원수*0.143)

④ 일반도

Y(직원정원)=(0.012*학생수*0.143)+(5.083*학교수*0.143)+(0.338*학급수

*0.143)+(0.203*교원수*0.143)+(1.139*학원수*0.143)+(30.221*공익법인수

*0.143)+(7.853*유치원수*0.143)

이렇게 개발된 기본 산식을 적용하여 시 도별 정원수 추정은 추정식 선택, 특수여건 보

정, 통합산식 개발의 3단계 과정을 거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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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O 추정1식 :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교원수, 학원수, 유치원수, 공익법인수 등 7개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 이용하여 4개 집단별 정원 추정함(모든 변수의 가중치 동일:

0.143)

O 추정2식 : 학생수의 가중치를 다른 변수들보다 약 2.6배 더 부여하여 (0.3) 변수별

가중치를 다르게 한 상태에서 정원 추정함(학생수 가중치 0.3, 다른 변수 가중치

0.116)

O 추정3식 : 학생수의 가중치를 다른 변수들 보다 약 4배 더 부여하여 (0.4) 변수별

가중치를 다르게 한 상태에서 정원 추정함(학생수 가중치 0.4, 다른 변수 가중치

0.1)

최종 추정된 3개의 산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추정식 3개 결과표(학생수 가중치 상이)

구분 직원정원 추정식1 추정식2 추정식3

서울 6834 7093.75 6915.67 6854.08

부산 3493 3616.75 3514.71 3476.23

대구 2456 2530.64 2547.7 2576.54

인천 3073 2438.81 2513.68 2578.3

광주 1604 2402.53 2282.61 2224.17

대전 1716 1749.28 1742.92 1751.4

울산 1545 1258.64 1263.69 1275.87

경기 11924 12225.77 12002.73 11949.46

강원 3591 3274.19 3097.06 3008.78

충북 2919 2763.87 2753.59 2766.85

충남 3960 3930.71 3824.46 3785.56

전북 3784 4166.78 4007.4 3936.69

전남 4616 4032.64 3865.72 3789.3

경북 4884 5100.9 4959.62 4906.99

경남 5158 6140.69 6107.23 6130.01

합계 61557 62725.95 61398.79 61010.23

차이 -1168.95 158.21 546.77

비율차이 1.002577

주1: 추정식1은 모든 변수 가중치 동일 (0.143), 추정식2는 학생수 0.3, 나머지 변수

0.116, 추정식 3은 학생수 0.4, 나머지 변수 0.1

주2: 추정식2의 경우 직원정원과 합계차이가 가장 적음.

주3: 추정식2의 경우 합계차이가 가장 적은데, 이 경우의 61,398명은 61,557명에 미달

되기 때문에 미달비율 1.002577명을 추정치에 보정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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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수 가중치를 0.3으로 한 경우의 합계차이가 가

장 적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정식 2’를 선택하고자 한다. 즉 추정

식 2를 적용한 결과, 전체 합계 61,398명이 도출되며 이는 실제 정원인 61,557과 약

158명의 차이가 발생하여 다른 추정식에 비해 가장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현재 정원수와 가장 차이가 적은 ‘추정식 2’를 선택하는 것이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추정식 2’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선택된 추정산식: 추정식 2>

(1) 서울특별시

Y(직원정원)=0.005*학생수*0.3+5.472*학교수*0.116+0.156*학급수*0.116+0.094*교원

수*0.116+0.484*학원수*0.116+6.841*공익법인수*0.116+8.097*유치원수*0.116

(2) 일반광역시

Y(직원정원)=0.007*학생수*0.3+4.658*학교수*0.116+0.205*학급수*0.116+0.122*교원

수*0.116+0.523*학원수*0.116+18.865*공익법인수*0.116+8.520*유치원수*0.116

(3) 경기도

Y(직원정원)=0.006*학생수*0.3+5.384*학교수*0.116+0.187*학급수*0.116+0.112*교원

수*0.116+0.608*학원수*0.116+51.248*공익법인수*0.116+5.867*유치원수*0.116

(4) 일반도

Y(직원정원)=0.012*학생수*0.3+5.083*학교수*0.116+0.338*학급수*0.116+0.203*교원

수*0.116+1.139*학원수*0.116+30.221*공익법인수*0.116+7.853*유치원수*0.116

2) 2단계: 특수여건 보정

2 단계에서는 각 시 도가 처해 있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여건을 보정해 주는

단계이다. 보정대상 여건은 농촌과 도서지역이며, 이는 통 폐합학교 및 도서지역의 인력

을 보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 학교가 통 폐합되는 경우, 통 폐합

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인력이 필요하므로 과거 추세치를 통해 볼 때, 통 폐합 학교당

6.72명 정도의 지원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통 폐합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454개가 이루

어졌으며, 통 폐합으로 인한 통학지원인력 총수는 3,050명이다. 즉, 통학지원인력은 통

폐합 학교 1개당 6.7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즉 도서수의 경우는 전남, 충남 등 일부지역에서 생기는 현상이

며, 이를 위해서 교통여건, 1인당 근무반경 등을 고려하여 0.3 수준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적용된 특수여건 보정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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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폐합학교보정=(통폐합대상학교수-통합학교수)*6.72*0.3

* 도서여건 반영=도서수*0.3

3) 3단계: 통합산식 개발

특수여건을 보정한 상태에서의 종합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여기서 통 폐

합학교 보정은 현재의 인력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2014년 정원추정시 적용될 변

동분을 반영하며, 2013년 정원추정에는 도서여건보정만 반영하기로 한다.

<선택된 추정산식: 추정식 2-1보정산식>

(1) 서울특별시

Y(직원정원)=0.005*학생수*0.3+5.472*학교수*0.116+0.156*학급수*0.116+0.094*교

원수*0.116+0.484*학원수*0.116+6.841*공익법인수*0.116+8.097*유치원수*0.116

(2) 일반광역시

Y(직원정원)=0.007*학생수*0.3+4.658*학교수*0.116+0.205*학급수*0.116+0.122*교

원수*0.116+0.523*학원수*0.116+18.865*공익법인수*0.116+8.520*유치원수*0.116+

통폐합학교보정(통폐합대상학교수-통합학교수)*6.72*0.3+도서여건보정(도서수*0.3)

(3) 경기도

Y(직원정원)=0.006*학생수*0.3+5.384*학교수*0.116+0.187*학급수*0.116+0.112*교

원수*0.116+0.608*학원수*0.116+51.248*공익법인수*0.116+5.867*유치원수*0.116+

통폐합학교보정(통폐합대상학교수-통합학교수)*6.72*0.3+도서여건보정(도서수*0.3)

(4) 일반도

Y(직원정원)=0.012*학생수*0.3+5.083*학교수*0.116+0.338*학급수*0.116+0.203*교

원수*0.116+1.139*학원수*0.116+30.221*공익법인수*0.116+7.853*유치원수*0.116+

통폐합학교보정(통폐합대상학교수-통합학교수)*6.72*0.3+도서여건보정(도서수*0.3)

2. 산식적용결과 및 변동폭 제한 설정

앞서 제시한 도서 여건에 대한 보정을 한 상태에서의 시 도별 추정정원을 제시하면 아

래 <표 6>과 같다. 도서여건을 보정한 상태에서의 시도별 정원추정 결과는 ‘추정2-도서’

칼럼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 경우, 전체 합계가 61,435명이기 때문에 직원정원 전체

인 61,557명에 미달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정원에 맞추기 위하여 1.001972954를 곱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정된 직원정원이 여건보정 후 추정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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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도서여건을 반영한 시 도별 추정정원

구분 직원정원 추정식2 도서보정 추정2-도서
여건보정후

추정정원
추정차이

서울 6834 6915.67 6915.67 6929.29387 -95.2938699

부산 3493 3514.71 3514.71 3521.633979 -28.6339787

대구 2456 2547.7 2547.7 2552.718969 -96.718969

인천 3073 2513.68 2513.68 2518.63195 554.3680504

광주 1604 2282.61 2282.61 2287.106742 -683.1067417

대전 1716 1742.92 1742.92 1746.353552 -30.3535524

울산 1545 1263.69 1263.69 1266.179469 278.8205307

경기 11924 12002.73 12002.73 12026.37538 -102.3753781

강원 3591 3097.06 3097.06 3103.161208 487.8387918

충북 2919 2753.59 2753.59 2759.014572 159.9854277

충남 3960 3824.46 3 3827.46 3835.000096 124.9999038

전북 3784 4007.4 5 4012.4 4020.304428 -236.304428

전남 4616 3865.72 24 3889.72 3897.382748 718.6172516

경북 4884 4959.62 1 4960.62 4970.392421 -86.3924214

경남 5158 6107.23 4 6111.23 6123.269123 -965.2691231

0 0

합계 61557 61398.79 61435.79 61556.81851 0.1814937

차이 158.21

비율

차이
1.002577 1.001972954

그런데 위의 <표 6>의 ‘추정차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여건을 보정한 뒤에도 여전

히 실제정원과 추정정원은 일부 시 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시 도별 직원정원과 추정치가 큰 차이를 보면 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

정수요가 크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경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년도 변동폭을 당해 연도의 0.5%, 1%, 1.5% 라는 변

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변동폭 제한설정 방법은 가령, 0.5% 제한범위 설정 경우, 시 도별 직원정원 추정치가

실제 정원의 ±0.5% 범위 내에 있으면, 추정치를 그대로 활용한다. 반면, 시 도별 추정치

가 실제정원의 ±0.5% 범위 밖에 있으면, 0.5%를 상 하한선으로 하여 최대치 0.5%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변동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추정치가 실제 정원과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또는 -일 수 있음), 만약 추정치가 실제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다시 감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의 기준은 실제보다 증가된 교육

청에서 일정부분을 삭감해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0.5%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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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총 정원기준으로 121명이 초과되었는데, 9개 교육청에서 증가된 것이다. 따라서

증가된 9개 교육청의 총합을 분모로 하고, 증가수를 분자로 하여 그 비율을 구한 후, 이

를 다시 121명 초과분에 적용하여 다시 감소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추정치

가 실제치보다 감소하여, 증가시켜 줄 경우에는 위와 반대로 감소된 단체에서 증가될 수

있도록 같은 비율 개념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0.5%, 1%, 1.5%의 세 가지로 변동폭을 조정하는 대안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각 대안별 변동폭 및 차이를 반영하여 최종 산식을 제시한다.

1) 대안 1: 실제정원의 0.5% 변동폭 대안

0.5% 변동폭 대안에 따라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현재 직원 정원에서

0.5% 변동폭 대안을 택할 경우, 최종 정원수는 동일하지만, 추정되는 각 시도교육청의

직원 정원은 9개 교육청에서 순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0.5% 변동폭 대안에 대한 총정원 추정

구분 추정차이 차이비율
정원의

0.5%

0.5%

반영

정원

최종 정원 추정

차이
증가

비율

감소

대상
순증가

최종

정원

서울 -95.2938699 -1.394408398 34.17 6868 34 0.194286 23.50857 10.49143 6844.491

부산 -28.6339787 -0.819753184 17.465 3521 17 0.097143 11.75429 5.245714 3509.246

대구 -96.718969 -3.93806877 12.28 2468 12 0.068571 8.297143 3.702857 2459.703

인천 554.3680504 18.03996259 15.365 3058 0 0 0 3058

광주 -683.1067417 -42.5877021 8.02 1612 8 0.045714 5.531429 2.468571 1606.469

대전 -30.3535524 -1.768855035 8.58 1724 8 0.045714 5.531429 2.468571 1718.469

울산 278.8205307 18.04663629 7.725 1538 0 0 0 1538

경기 -102.3753781 -0.858565734 59.62 11983 59 0.337143 40.79429 18.20571 11942.21

강원 487.8387918 13.58504015 17.955 3574 0 0 0 3574

충북 159.9854277 5.48083 14.595 2905 0 0 0 2905

충남 124.9999038 3.156563227 19.8 3941 0 0 0 3941

전북 -236.304428 -6.244831607 18.92 3802 18 0.102857 12.44571 5.554286 3789.554

전남 718.6172516 15.56796472 23.08 4593 0 0 0 4593

경북 -86.3924214 -1.768886597 24.42 4908 1 0.005714 0.691429 0.308571 4907.309

경남 -965.2691231 -18.71401945 25.79 5183 18 0.102857 12.44571 5.554286 5170.554

0 0 0

합계 0.1814937 307.785 61678 175 121 54 61557

초과수 121

2) 대안 2: 실제정원의 1% 변동폭 대안

1% 변동폭 대안에 따라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현재 직원 정원에서 1%

변동폭 대안을 택할 경우에도, 최종 정원수는 동일하지만, 추정되는 각 시도교육청의 직

원 정원은 8개 교육청에서 순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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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 변동폭 대안에 대한 총정원 추정

구분 추정차이 차이비율
정원의

1.0%

1.0%

반영

정원

최종 정원 추정

차이
증가

비율

감소

대상
순증가

최종

정원

서울 -95.2938699 -1.394408398 68.34 6902 68 0.181333 29.92 38.08 6872.08

부산 -28.6339787 -0.819753184 34.93 3521 28 0.074667 12.32 15.68 3508.68

대구 -96.718969 -3.93806877 24.56 2480 24 0.064 10.56 13.44 2469.44

인천 554.3680504 18.03996259 30.73 3043 0 0 0 0 3043

광주 -683.1067417 -42.5877021 16.04 1588 0 0 0 0 1588

대전 -30.3535524 -1.768855035 17.16 1733 17 0.045333 7.48 9.52 1725.52

울산 278.8205307 18.04663629 15.45 1530 0 0 0 0 1530

경기 -102.3753781 -0.858565734 119.24 12026 102 0.272 44.88 57.12 11981.12

강원 487.8387918 13.58504015 35.91 3556 0 0 0 0 3556

충북 159.9854277 5.48083 29.19 2890 0 0 0 0 2890

충남 124.9999038 3.156563227 39.6 3921 0 0 0 0 3921

전북 -236.304428 -6.244831607 37.84 3821 37 0.098667 16.28 20.72 3804.72

전남 718.6172516 15.56796472 46.16 4570 0 0 0 0 4570

경북 -86.3924214 -1.768886597 48.84 4932 48 0.128 21.12 26.88 4910.88

경남 -965.2691231 -18.71401945 51.58 5209 51 0.136 22.44 28.56 5186.56

합계 0.1814937 615.57 61722 61557

초과수 165 375 165

3) 대안 3: 실제정원의 1.5% 변동폭 대안

1.5% 변동폭 대안 추정 과정에 따른 총정원은 아래 <표 9>에 제시하였다. 현재 직원

정원에서 0.5% 변동폭 대안을 택할 경우, 최종 정원수는 동일하지만, 추정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직원 정원은 9개 교육청에서 순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1.5% 변동폭 대안에 대한 총정원 추정

구분 차이 차이비율 1.50%
1.5%

반영

최종 정원 추정

증가수
증가

비율

감소

대상
순증가 최종정원

서울 -95.2938699 -1.394408398 102.51 6929 95 0.184109 41.0562 53.9438 6887.944

부산 -28.6339787 -0.819753184 52.395 3521 28 0.054264 12.10078 15.89922 3508.899

대구 -96.718969 -3.93806877 36.84 2492 36 0.069767 15.55814 20.44186 2476.442

인천 554.3680504 18.03996259 46.095 3027 0 0 0 0 3027

광주 -683.1067417 -42.5877021 24.06 1628 24 0.046512 10.37209 13.62791 1617.628

대전 -30.3535524 -1.768855035 25.74 1741 25 0.04845 10.80426 14.19574 1730.196

울산 278.8205307 18.04663629 23.175 1522 0 0 0 0 1522

경기 -102.3753781 -0.858565734 178.86 12026 102 0.197674 44.0814 57.9186 11981.92

강원 487.8387918 13.58504015 53.865 3538 0 0 0 0 3538

충북 159.9854277 5.48083 43.785 2876 0 0 0 0 2876

충남 124.9999038 3.156563227 59.4 3901 0 0 0 0 3901

전북 -236.304428 -6.244831607 56.76 3840 56 0.108527 24.20155 31.79845 3815.798

전남 718.6172516 15.56796472 69.24 4547 0 0 0 0 4547

경북 -86.3924214 -1.768886597 73.26 4957 73 0.141473 31.54845 41.45155 4925.452

경남 -965.2691231 -18.71401945 77.37 5235 77 0.149225 33.27713 43.72287 5201.723

합계 0.1814937 61780 516 61557

초과수 223 223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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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무원 정원 추정 대안별 비교

1) 변동폭에 따른 대안 적용 결과

앞서 제시한 3가지 대안별 추정 정원 및 실제 정원과의 차이를 제시하면 아래 <표 10>

과 같다. 지금까지 제시한 회귀분석 방법 적용시 2013년 총액인건비제를 위한 정원은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될 사항이 있다. 먼저, 2012년도의 지역정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안 및 본 연구에서의 추정치 3개 중 대안 1(0.5% 변동폭)을 채택

하는 방안의 2가지가 고려되어야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산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4년 이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정원산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2014

년 이후에는 2013년도의 정원 수(2012년 지역정원, 혹은, 위의 대안 1 즉 0.5%변동폭

대안)에 각 변수별 변동분(증가수, 또는 감소수)을 아래 지역별 각 변수에 적용시켜서 변

동분만 고려하는 방식으로 한다. 변동분을 적용시켜서 합계가 총 정원에 미달되던지, 초

과되는 상황에서는 변동폭 제한을 적용시켜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각 시 도별 인건비 단가를 산정하여 위의 산식에서 나온 정원수와 같

이 곱해서 총액인건비 액수를 설정하면 될 것이다.

<표 10> 변동폭 대안별 비교

구분
직원

정원

1안 추정(0.5%) 2안 추정(1%) 3안 추정(1.5%)

정원 차이 차이% 정원 차이 차이% 정원 차이 차이%

서울 6834 6844 10 0.15 6872 38 0.56 6888 54 0.79

부산 3493 3509 16 0.47 3509 16 0.45 3509 16 0.46

대구 2456 2460 4 0.15 2469 13 0.55 2476 20 0.83

인천 3073 3058 -15 -0.49 3043 -30 -0.98 3027 -46 -1.50

광주 1604 1606 2 0.15 1588 -16 -1.00 1618 14 0.85

대전 1716 1718 2 0.14 1726 10 0.55 1730 14 0.83

울산 1545 1538 -7 -0.45 1530 -15 -0.97 1522 -23 -1.49

경기 11924 11942 18 0.15 11981 57 0.48 11982 58 0.49

강원 3591 3574 -17 -0.47 3556 -35 -0.97 3538 -53 -1.48

충북 2919 2905 -14 -0.48 2890 -29 -0.99 2876 -43 -1.47

충남 3960 3941 -19 -0.48 3921 -39 -0.98 3901 -59 -1.49

전북 3784 3790 6 0.15 3805 21 0.55 3816 32 0.84

전남 4616 4593 -23 -0.50 4570 -46 -1.00 4547 -69 -1.49

경북 4884 4907 23 0.48 4911 27 0.55 4925 41 0.85

경남 5158 5171 13 0.24 5187 29 0.55 5202 44 0.85

합계 61557 61557 0 0.00 61557 0 0.00 61557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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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정원 추정 산식 개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정원 추정 산식은 아래와 같다.

<정원 추정산식>

(1) 서울특별시

Y(2014직원정원)=2013년직원수+0.005*학생수변동분*0.3+5.472*학교수변동분

*0.116+0.156*학급수변동분*0.116+0.094*교원수변동분*0.116+0.484*학원수변동분

*0.116+6.841*공익법인수변동분*0.116+8.097*유치원수변동분*0.116

(2) 일반광역시

Y(2014직원정원)=2013년직원수+0.007*학생수변동분*0.3+4.658*학교수변동분

*0.116+0.205*학급수변동분*0.116+0.122*교원수변동분*0.116+0.523*학원수변동분

*0.116+18.865*공익법인수변동분*0.116+8.520*유치원수변동분*0.116+통폐합학교보정

(통폐합대상학교수-통합학교수)*6.72*0.3+도서여건보정(도서수*0.3)

(3) 경기도

Y(2014직원정원)=2013년직원수+0.006*학생수변동분*0.3+5.384*학교수벼농분

*0.116+0.187*학급수변동분*0.116+0.112*교원수변동분*0.116+0.608*학원수변동분

*0.116+51.248*공익법인수변동분*0.116+5.867*유치원수변동분*0.116+통폐합학교보정

(통폐합대상학교수-통합학교수)*6.72*0.3+도서여건보정(도서수*0.3)

(4) 일반도

Y(2014직원정원)=2013년직원수+0.012*학생수변동분*0.3+5.083*학교수변동분

*0.116+0.338*학급수변동분*0.116+0.203*교원수변동분*0.116+1.139*학원수변동분

*0.116+30.221*공익법인수변동분*0.116+7.853*유치원수변동분*0.116+통폐합학교보정

(통폐합대상학교수-통합학교수)*6.72*0.3+도서여건보정(도서수*0.3)

Ⅴ. 결론 및 제언

최근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위임 또는 이양되는 추세에 있

고, 이에 따라 각 시 도교육청에서는 유아 특수교육 등 교육행정수요의 증가와 지역별 다

양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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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하고 있다. 즉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기구 정원 중심의 조직관리방식(표

준정원제)을 인건비 기준의 자율적인 조직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총액인건비제가 2013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관리 운영에 대한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시 도교육청에는 지방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등),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 직원 및 학교회계직원(무기계약직

원) 등을 포함하여 총액인건비 산정을 위한 기준인원이 다수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

력 규모의 확대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는(김태일 외, 2003) 구체적인

산식 도출 및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총액인건비 적용 대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력규모

산출을 통해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시행’을 위한 산식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

되었다. 정원추정 산식의 개발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회귀분석(권용수, 2006; 나민주

외, 2009; 김성열 외, 2000)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서울 및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 및

기타 도의 4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 산식의 개발에서 기존 산식개발에 활용된 변

수 및 최근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대표적 7개 변수를 포함하여 산식을 개발하였다.

이후 최근의 교육행정 수요 반영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 도교육청의 여건을 반영한 측면에

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 가중치 적용과 특수여건 보정의 2단계를 거쳐

통합산식을 개발하였으며, 산식적용결과 및 변동폭 제한 과정을 통해 3가지 추정식을 얻

었다.

이러한 산식개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정책의 집행가능성이나 정책순응성을 감

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산출된 추정식 중 1안이나 2안이 현재

인력규모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인 판

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변수를 반영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학교무기계약직 등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포함되는 인력의 범위

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반영한 산정 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방공무원 추정식은 수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총액인건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산식개발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먼저, 시 도교육청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책임

성이 조화되도록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증원은 가급적 억제하되

학생 학부모 지원 등 현장중심의 서비스 분야는 보강하는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0년도에 시행된 총액인건비 시범운영 평가에서 직급별 상향, 기구개

편의 미흡 등이 드러난 바 있어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2013년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이후에는 17개 교육청에 대한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 등도 실시되어야 하므로 각 시 도교육청은 이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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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 도교육청의 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의 근간이 총액인건비제도로 변경

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구의 설치 및 인력의 배분에 대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을

확대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 도교육청은 지역의 환경 및 지역교육행정수요의 변화

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 나가는 동시에 지방교

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 총액인건비 제도 실시 이후 중앙정부는 기구정원 규정에 제시된 바에 따라

조직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조직분석 지표는 2010년도에 1차

적으로 개발된 바 있으나(정영수 외, 2010) 당시 총액인건비제도의 미시행으로 개발 및

적용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 본격적인 조직분석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조

직분석에 포함될 세부 지표 개발시 점검과 통제 보다는 시 도교육청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과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중앙정부에서는 각 시 도교육청이 지역의 특성 및 미래의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총액인건비제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조직 및 인력관리

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및 학교무기계약직 등 총액인건비 대상이 확대되고, 이러한 인력운영에 따른 기

구 및 기능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총액인건비제 모형 개발시 최소한의 교육수요지표, 행정수

요지표만을 반영하고, 보정지수 등을 통해 시 도교육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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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e-Chool Choi/ Jeong-Ju Lee / Young-Taek Chae / Han-Yang Kim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Saemaul Undong has been taken place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economy, social development and mind development, Now nearly four

decades after Saemaul Undong started, however, more concrete and accurate assessments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changes of popular attitude

towards Saemaul Undong and outcome of this movement by conducting public opinion

survey. Specifically, comparative analyses on general aspects, achievement and

globalization strategy of Saemaul Undong were conducted and a direction of Saemaul

Undong was explored by reinterpretation of its outcome. Once we summarize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Survey for Saemaul Undong, we can see that the recognition of

Saemaul Undong has 2.3% points increased since 2010 to 2013 and 6 persons out of 10

persons has recognized that Saemaul Undong is the movement for a better life. We

could verify that most of the people have reviewed positively about Saemaul Undong

contributed to national development, recognized that the biggest achievement for Saemaul

Undong is economic development. And proposed the opinion to people for 'enlightening a

diligent national character' and 'inspiring can do confidence' through Saemaul Undong.

In the future, an opinion came out that it is required to initiating foreign countries into

Saemaul Undong up to 81.5%. The opinion what the study of Saemaul needs as a study

has shown 1.4%p has increased since 2010 to 2013 and 7persons out 10persons recognize

the necessity of study about the study of Saemaul. Th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tasks for development of Saemaul Undong; first, educating people about Saemaul Undong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are demanded. Next, its own brand of Saemaul

Undong and systematization of the study of Saemaul are required.

주제어: 새마을운동, 성과평가, 글로벌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해외전수, 새마을정신, 새마을학

Keywords: Saemaul Undong, performance evaluation, global Saemaul Undong,

initiating foreign countries into Saemaul Undong, can do spirit, the

study of Saem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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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새마을운동은 일제 억압과 6.25 전쟁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삶의 의지가 붕괴된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목표를 제시해 준 국민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 주도인가, 민간 주도인가라는 논란은 있었지만

이러한 논란도 오늘날 발전된 국가의 현실 앞에선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새마을운동의 성과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 사회개발 측면, 정신계발 측면

등으로 구분한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 소득증대와 도 농간 소득

격차 해소, 지역 간의 균형발전, 자본형성 등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회개발 측면으로는

인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 생산소득기반 시설의 확충, 주택 및 생활개선, 교통 통신의 편

익증대, 문화복지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계발 측면으로는

새마을정신의 강화, 생활습관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소득 전반에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를 총괄적 성과와 분야별 성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를 하였는데, 먼저 총괄적 성과평가는 주민참여, 투자규모, 사업실적 등으로 구분하여 평

가를 하였으며, 분야별 성과평가는 정신계발, 생활환경, 생산소득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

를 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40여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근면, 자조, 협동의 의식을 전 국민

의 의식 속에 불어넣어 주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살기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

를 만들었으며, 생활소득면에서는 생산소득기반의 정비로 지역사회주민의 소득이 증대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계층들도

존재할 것이며, 성과의 계량화된 수치가 오도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라고 하겠다.

40여년의 세월동안 새마을운동은 국민 전체의 뇌리 속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

식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평가의 의식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

원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단순한 통계 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민들이 실제

로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새마을운동 초

창기의 국민들의 인식과 현재의 인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근의 인식 또한

국내 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마을운동 국민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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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2010년과 201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먼저, 2010년 유럽발 국제경제위기로 인

한 국가적인 대처활동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의 모색차원에서 새마

을운동을 통한 국민재도약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

사하였고, 2013년은 국내적으로 정권교체와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의 위상격

상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제빈곤타파라는 미션수행을 위한 선행조사의 의미로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민의식조사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국제적인 경제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의 가능성과 국제적 빈곤타파라

는 미션수행에 적합한 국민운동인지를 2010년, 2013년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영남대학교 새마을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새마을운

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정도와 새

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정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비교분석(2010년, 2013년), 둘째, 새마을운

동의 성과 비교 분석(2010년, 2013년), 셋째,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평가 비

교 분석(2010, 2013), 넷째,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 재조명을 통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1980년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처음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던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과연 이 운동이

현재의 농촌빈곤문제를 개선하고 잘살기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

배적이었다. 그러나 5년 뒤 내무부와 서울대가 ‘새마을의식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

가나 마을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 처음 새마을운동을 할 당시 보

다 40%나 늘었다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존성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

다(경향신문.1975.6.16.:3). 이렇듯 새마을운동의 초창기는 국민들이 이 운동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면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점차 그 성과에 대한 확신과 믿

음을 부여받음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국가 전체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불황



52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의 여파로 인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새마을운동 조직을

관변단체로 활용한 사례와 새마을운동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이용한

사례 등에서 국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은 점차 나빠져 급기야 새마을운동 무용론

까지 대두되어 점차 새마을운동은 그 취지와 목적을 상실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새마을운동은 10.26의 비극적인 사태 발생과 함께 중단되다시피 했고, 그것이 제5공

화국의 시발과 함께 그 본래의 참뜻과는 달리 엉뚱한 정치적인 색채가 가미되면서 그 때

까지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적인 봉사를 하던 지도자들이 점차 그 운동에서 이탈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참뜻은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권력과 금

력에 접근할 수 있는 교량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따라서 새마을운동 본질과는 상관

없는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어 왜곡의 도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했다(매일경제신

문.1990.9.30.:2). 그나마 1980년 새마을운동 관계 전문가들의 모임인 새마을연구회

가 편찬하고 내무부가 발간한 ‘새마을운동 10년사’를 발간하여 새마을운동이 지니는 의미

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역사적인 의의를 길이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1990년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양식과 의식구조

를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1990년 9월 27일 새마을운동본부 주관으로 전국 2백 52개 시 군

에서 백만 명이 참가한 새마을운동의 재기를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

시금 일깨워졌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89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

후 순수 민간주도 체제로 전환되면서, 1990년 새마을지도자 윤리강령 제정, 1996년 지

부와 지회의 법인화 및 새마을운동조직 관계자의 정치적 중립 명문화 등을 통해 새마을운

동의 조직적, 사업적 자율성을 확대 추구하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

기 속에서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 경제 살리기 1천만 명 서명운동, 금모으기운동 등

‘경제 살리기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로

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조

명과 재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정부중심의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정권유지 차원’에서

의 새마을운동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촌의 근대화, 한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

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범수, 신원우. 2008:63). 아울러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시

대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 노력을 시도하였으며, 1998년 12월 제2

의 새마을운동의 추진이 선언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이란 이념적 확장이 이뤄

졌다. 또한, 1990년 후반 저개발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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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국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

은 점차 긍정적인 평가로 전개될 수 있었다.

3. 200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2000년 이후 새마을운동은 공공 정책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공공성 및

사회적 동참과 지지 확보라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봉사활

동 중심의 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지역사회 공헌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그리고 사회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생활 속에 새마을운동이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하

였다. 뿐만 아니라 2000년 2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의 새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또한, 2004년 ‘새

마을,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의 구호 아래 21세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

소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저개발국가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역사회개발

운동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였고, 새마을운동중

앙회가 2000년 UN의 NGO로 가입되었으며, 2003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2005년 콩고,

스리랑카, 몽골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새마을운동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글로벌새마을운동의

전개를 통해서 해외 지역사회개발을 주도하고 나아가 ‘새마을’ 브랜드의 국제보급을 활성

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은 점차 자긍심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의 국내외적인 활동상에 힘입어 국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은 2007

년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정부수립 이후 국가발

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대답은 새마을운동이 46.3%를 차지하여

88 서울올림픽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도 ‘건국 60주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업적’을 묻는 질문에도 새마을운동이 40.2%로 1위

를 차지하였다. 그 밖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에서도 새마을운동은 우리

민족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민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선행조사의 인식변화 검토

국민의식조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적인 커다란 성과를 이루

어 낸 사업 및 정책일수록 그에 따르는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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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국가적인 사업과 정책들이 있어 왔다. 이

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것은 그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에 관한 의식조사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구

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하게 실시하여 왔다.

새마을운동에 관한 의식조사를 시대별로 분석해 보면, 1988년 서울대 새마을연구소에

서 조사한 결과에서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 응답자가

73.8%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당시 시대적으로 민주

화의 열망이 국민들의 가슴 속 깊이 내재되어 있던 시기라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1994년 경향신문 대륙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해방 이후 가장 잘된 정책’에 대한 전 국민 조사에서도 새마을운동이 1위(78.7%)를 차

지하였다(경향신문.1995.8.15:4).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에 대

한 정책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임재강, 하재훈, 2009:234). 이

결과는 국내적으로 민주화의 물결에 힘입어 최초 민선정부 시절이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

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은 1988년 서울대 새마을연구소

의 조사결과 보다 줄어들었다.

1998년 동아일보와 리서치&리서치는 ‘정부수립 50년, 역대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한 사

건’이 무엇인가? 라는 조사에서 새마을운동이 50.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마을운동을 ‘정부 수립 50년, 역대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한 사건’으로 평가하였

다. 그리고 1998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우리 민족과 국민

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에 대한 조사에서 ‘새마을운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1

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2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적 사건’으로 새마을운동(5.1%)이 월드컵 올림픽 개최, 경제발전에 이어 4위를 차지했

다. 2007년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 조선일

보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해방 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한 응답자가 40.2%로서 1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과 2010년 영남대학교 박정희리더십연구원과 리서치&리서치에서도 새마을운

동이 ‘해방 후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2%와 59.1%로

1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는 ‘지난 50년 우리나

라의 경제발전이나 산업화에 기여한 사건이나 중요한 계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새

마을운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 조선일보와 한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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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지난 50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나 산업화

에 기여한 사건이며, 중요한 계기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35.5%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10여년 이전부터 실시된 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

리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인

식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빈곤탈출, 소득증대, 도 농간 격차 해소, 국민들의 의

식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점은 많은 세대에 걸쳐 공감을 얻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시대별 의식조사 결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식조사의 대상자가 바뀌었음에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조사

결과가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는 일

천하다. 계량화된 통계치를 활용한 성과의 결과물들은 많은 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 연구된 자료는 일천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평가의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1.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성과평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

반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1), 둘째,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2), 셋

째, 글로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평가를 위한 질문3),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4)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분석틀은 <그림 1>과 같으며, 새마

을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분석, 새마을운동의 성과분석, 글로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

한 평가의 국민의식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등의 분석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하여 종단적 분석을 실시한다.

1) Q1: 새마을운동에 대한인지도, Q2: 새마을운동의 이미지, Q3: 새마을운동의 목표, Q4: 새마을운동

의 성격, Q5: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정보 입수 출처, Q6: 새마을운동의 제창자
2) Q1: 새마을운동의 국가성장발전 기여도, Q2: 새마을운동의 국민생활개선 기여도, Q3: 새마을운동의

성과, Q4: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끼친 가장 큰 영향, Q5: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

령의 리더십이 끼친 영향, Q6: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3) Q1: 글로벌 새마을운동 계획, Q2: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필요요건, Q3: 새마을운동의 학문화에 대한

인식
4) Q1: 성별, Q2: 연령, Q3: 거주지역, Q4: 학력, Q5: 직업, Q6: 부모고향, Q7: 월평균소득, Q8:

정치적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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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2013)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2010)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2010)

글로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평가(2010)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평가

(2010)

새마을운동인식과 성과평가를 통한 방향성

모색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평가

(2013)

글로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평가(2013)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2013)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0년, 2013년) 내용을 바탕으로 새마

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새마을운동 성과, 그리고 글로벌새마을운동 추

진을 위한 평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2010년, 2013년)를 분석하는데 한정하였다. 또한 국민의식조사 대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구성비를 고려하

여 표집 하였다. 한편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로는 새

마을운동에 대한 2010년, 2013년 국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새마을운동의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기존의 문헌자료와 새마을운동에

대한국민의식을 조사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한 표본조사 방

법을 활용하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5)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0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활용

5)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과 성과평가를 분석하

고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양하고 전문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것 또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지만 무엇보다 새

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인식과 성과평가에 대한 논점을 두어 분석하였기 때문

에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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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10년의 자료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2013년의 자료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은 2010년과 2013년이 같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하였다. 2010년의 본 조사는 2010년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질문형태는 전화 인터뷰를 이용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최대 효용 표본오차는 ±2.53%p이고, 전화인터뷰 중 유효한 응답률 15.3%(1,500

명)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3년의 본 조사는 2013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

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질문형태는 유무선 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듀얼 프레임 추출 틀로 진행한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전화면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1%이고, 자료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및 내용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2010년 새마을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영남대학교 박정희리더

십연구원에서 외부기관에 조사의뢰한 자료와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실시한 제2새마을운

동(새마을정신2.0) 추진 국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분석, 새마을운동의 성과분석, 글로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평가를 위한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 등은 2010년과 2013년의 조사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석내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0년의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이 남녀가

각각 49.5%와 50.5%로 거의 비슷한 비중이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2.6%로 가장 비

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21.8%), 20대(19.7%)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학력별로

는 대학재학 이상이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고졸(30.7%)이고, 월평

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이 25.6%이고, 반면 400만원 이상도 23.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 지역은 인천 및 경기지역(27.7%)과 서울(21.1%)이 가장 많았으

나 출신지역은 광주 전라와 대전 충청이 각각 21.3%와 19.9%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27.5%), 화이트칼라(16.8%), 자영업(16.0%), 블루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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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순이었다.

2013년의 국민의식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이 남성

495명(49.5%) 여성 505명(50.5%)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이고, 연령은 40대가 216명

(2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 207명(20.7%), 30대가

202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재학 이상이 552명(55.9%)로 가장 비중

이 높았고, 고졸 301명(30.5%)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이하 239명

(27.4%), 반면에 501만원이상도 215명(24.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주부 229명(23.0%), 사무직종사자(화이트칼라)가 219명(22.0%), 현장직종사자(블루

칼라)가 173명(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인천 및 경기지역이 286명

(28.6%), 서울지역이 205명(20.5%),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158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고향(본적)지역은 호남권 220명(22.5%), 대구 경북권 174명

(17.8%), 충청권 163명(16.7%)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

431명(46.0%), 중도 281명(30.0%), 진보 225명(24.0%)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010년)

항 목
빈도 퍼센트(%)

항 목
빈도 퍼센트(%)

1,500 100.0% 1,500 100.0%

성별
남자 743 49.5

거주

지역

서울 316 21.1

여자 757 50.5 인천/경기 416 27.7

연령

19-29세 296 19.7 부산/울산/경남 241 16.1

30대 327 21.8 대구/경북 158 10.6

40대 339 22.6 충청권 153 10.2

50대 253 16.9 호남권 155 10.3

60대이상 285 19.0 강원 45 3.0

학력

중졸이하 262 17.5 제주 16 1.1

고졸 460 30.7

출신

지역

서울 66 4.4

대재이상 763 50.9 인천/경기 157 10.5

모름/ 무응답 14 1.0 대전/충청 298 19.9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하 384 25.6 광주/전라 319 21.3

201～300만원 273 18.2 대구/경북 249 16.6

301～400만원 205 13.7 부산/울산/경남 228 15.2

401～500만원 166 11.1 강원 77 5.1

501만원이상 187 12.5 제주/이북/기타 65 4.3

모름/ 무응답 284 18.9 모름/ 무응답 41 2.7

정치적

성향

보수 502 33.4

직업

자영업 239 16.0

중도 429 28.6 화이트칼라 252 16.8

진보 356 23.8 블루칼라 232 15.3

모름/ 무응답 213 14.2

학생 166 11.1

주부 412 27.5

무직/기타 187 12.5

모름/ 무응답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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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013)

항 목
빈도 퍼센트(%)

항 목
빈도 퍼센트(%)

1,000 100.0 1,000 100.0%

성별
남성 495 49.5

직업

자영업 164 16.5

여성 505 50.5 화이트칼라 219　 22.0

연령

19 -29세 183 18.3 블루칼라 173　 17.4

30대 202 20.2 학생 92　 9.2

40대 216　 21.6 주부 229　 23.0

50대 192　 19.2 무직/기타 119　 12.0

60대이상 207　 20.7

거주

지역

서울 205　 20.5

학력

중졸이하 134　 13.6 인천/경기 286　 28.6

고졸 301　 30.5 부산/울산/경남 158　 15.8

대재이상 552 55.9 대구/경북 104　 10.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39　 27.4 충청권 102　 10.2

201~300만원 173　 19.7 호남권 103　 10.3

301~400만원 133　 15.2 제주/강원 42　 4.2

401~500만원 115　 13.1

본적

별

서울 58　 6.0

501만원 이상 215　 24.6 인천/경기 109　 11.1

정치적

성향

보수 431　 46.0 부산/울산/경남 159　 16.2

중도 281　 30.0 대구/경북 174　 17.8

진보 225　 24.0

충청권 163　 16.7

호남권 220　 22.5

강원 51　 5.2

제주/이북/기타 43　 4.4

2) 새마을운동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2010년과 2013년 국민의식 비교 내용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분석의 항목으로는 첫째, 새마을운

동에 대한인지도, 둘째,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상 이미지, 셋째, 새마을운동 시행 목표, 넷

째, 새마을운동과 근접한 성격의 운동, 다섯째, 새마을운동 정보취득 경로, 여섯째, 새마

을운동 제창 대통령의 인지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새마을운동의 인지도6)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2013년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79.4%(적극 인지 :

29.1% + 소극 인지 : 50.3%)이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는 20.6%로 20~30

대의 연령층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2010년 대비

2013년 조사 결과에서 인지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대와 40대의 경우 새

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새마을운동

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고, 특히 ‘20대’의 경우 타 연령층 대비 인

6) 인지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알아보는 정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인지도는 조사대상

자들에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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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향후 저 연령층의 고학력자들에 대한 새마을운동의 인지도 제고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2010년도 대비 2013

년 2.3%p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인지도 조사 결과 비교 분석

구 분

새마을운동 인지도(매우 + 어느 정도)

2010년(%)

(N=1,500)

2013년(%)

(N=1,000)

GAP(%P)

2013년-2010년

전 체 77.1 79.4 ▲2.3

성별
남 성 81.3 83.1 ▲1.7

여 성 72.8 75.7 ▲2.9

연령별

2 0 대 51.3 48.9 ▼2.4

3 0 대 64.6 65.8 ▲1.2

4 0대 89.8 87.5 ▼2.3

5 0 대 93.4 95.2 ▲1.8

6 0대 이상 88.3 96.4 ▲8.0

학력별

중 졸 이하 83.0 92.5 ▲9.5

고 졸 81.3 83.9 ▲2.6

대재 이상 72.0 74.0 ▲2.0

(2) 새마을운동의 연상이미지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2013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박정

희 전 대통령’이 34.4%로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면, 자

조, 협동 정신(16.1%)’, ‘새마을 노래(15.3%)’, ‘하면 된다는 자신감(8.4%)’, ‘농촌 풍

경(7.6%)’, ‘새마을 깃발/ 엠블럼(5.7%)’, ‘새벽청소(5.6%)’, ‘경제발전(5.0%)’ 순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연상 이미지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분석해보면 <표

4>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하는 응답자(영남대

학교 박정희리더십연구원, 2010)는 2010년 대비 2013년 조사 결과에서 오차 범위 내

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10명 중 3~4명 정도는 새마을운동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연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

거한 지 올해로 3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새마을운동하면 여전히 박정희 전 대

통령을 많이 연상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성과들

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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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연상 이미지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박정희

전대통령

새마을

노래

근면자조

협동정신

하면된다

는자신감

새벽

청소

농촌

풍경

새마을깃발

엠블럼

경제

발전
기타

모름/

무응답

2010년

(N=1,500)
37.8 14.5 12.2 7.7 7.1 6.7 6.2 5.7 1.0 1.1

2013년

(N=1,000)
34.4 15.3 16.1 8.4 5.6 7.6 5.7 5.0 1.2 0.7

(GAP)
2013년-2010년

▼3.5 ▲0.8 ▲3.9 ▲0.8 ▼1.5 ▲0.9 ▼0.4 ▼0.6 ▲0.2 ▼0.4

(3) 새마을운동 시행목표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 시행 목표에 대한 2013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목

표는 ‘농촌의 빈곤탈출(31.9%)’과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31.5%)’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농촌의 전 근대성 탈피(11.6%)’, ‘대외 의존 경제 탈피

(11.3%)’, ‘쌀 부족 해소(6.9%)’, ‘이촌 향도 현상 완화(1.5%)’ 순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시행목표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5>와 같

으며, 우리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빈곤 탈출’과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1970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주창 목표인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

적인 발전, 의식개혁’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잘 전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시행 목표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농촌의

빈곤 탈출

경제성장에

따른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

농촌의

전근대성

탈피

대외

의존경제

탈피

쌀부족

해소

이촌향도

현상완화
기타

모름/

무응답

2010년

(N=1,500)
29.6 28.7 13.4 11.9 8.3 1.8 0.9 5.4

2013년

(N=1,000)
31.9 31.5 11.6 11.3 6.9 1.5 1.5 3.8

(GAP)

2013년-2010년
▲2.3 ▲2.9 ▼1.8 ▼0.6 ▼1.4 ▼0.4 ▲0.7 ▼1.6

(4) 새마을운동과 근접한 성격의 운동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과 근접한 성격의 운동에 대한 2013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잘 살기 운동’(6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의식개혁운동(14.6%)’, ‘농촌 환경개선운동(11.9%)’, ‘소득증대운동(8.6%)’, ‘사회

개혁운동(3.4%)’ 순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과 근접한 성격의 운동에 대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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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 10명 중 6

명 정도는 새마을운동이 ‘잘살기 운동’과 가장 근접한 운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2010

년 조사 결과(61.7%) 대비 2013년 조사 결과(60.1%)가 1.6%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잘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월등히 높지

만, ‘의식개혁 운동’과 ‘농촌 환경개선운동’도 새마을운동과 근접한 성격의 운동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응답자도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과 근접한 성격의 운동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잘살기

운동

의식개혁

운동

농촌환경

개선운동

소득증대

운동

사회개혁

운동
기타

모름/

무응답

2010년

(N=1,500)
61.7 13.3 12.4 7.7 3.3 0.1 1.5

2013년

(N=1,000)
60.1 14.6 11.9 8.3 3.4 0.1 1.6

(GAP)

2013년-2010년
▼1.6 ▲1.3 ▼0.5 ▲0.6 ▲0.1 ▼0.1 ▼0.1

(5) 새마을운동 정보취득 경로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 정보취득 경로에 대한 201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과 관련

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경로는 ‘초/중/고등학교 수업 또는 교과서(31.7%)’, ‘신문

/TV/라디오/잡지 등의 뉴스(28.3%)’, ‘새마을운동의 직접 참여(21.2%)’ 순으로 나타났

다. ‘가족/친지 등 주변 사람(9.1%)’, ‘인터넷 자료(5.7%)’, ‘관련 서적(1.8%)’, ‘영화/

드라마/소설(1.2%)’ 등을 통해서 새마을운동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새마을운동 정보취득 경로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7>과 같다. 새마을운동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초/중/고등학교 수업

또는 교과서’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신문

/TV/라디오/잡지 등의 뉴스’ 와 ‘새마을운동에 직접 참여’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초/중/고등학교 수업 또는 교과서’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향후 새마을운동에 대한 젊은 층과 고학력자의 인지도 제

고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수업 또는 교과서’를 통한 교육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

며, 그 외 다양한 채널 등을 이용한 인지도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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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정보 취득 경로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신문/TV/

라디오/

잡지등의

뉴스

초/중/

고등학교

수업또는

교과서

새마을

운동에

직접참여

가족/

친지등

주변사람

인터넷

자료

영화

드라마

소설

관련

서적
기타

모름/

무응답

2010년

(N=1,500)
32.6 26.4 20.2 5.8 5.0 2.9 2.4 0.5 4.2

2013년

(N=1,000)
28.3 31.7 21.2 9.1 5.7 1.2 1.8 0.6 0.4

(GAP)

2013년-2010년
▼4.3 ▲5.3 ▲0.9 ▲3.2 ▲0.7 ▼1.7 ▼0.6 ▼0.1 ▼3.8

(6) 새마을운동 제창 대통령의 인지도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 제창 대통령의 인지도에 대한 2013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박정희 전 대

통령’을 새마을운동의 제창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92.1%로 거의 모든 국

민이 박정희 대통령을 새마을운동의 제창자로 인지하고 있으며, 20대의의 9.7%는 새마

을운동의 제창자를 잘못 알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제창 대통령의

인지도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 분석해보면 <표 8>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주창한 것으로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92.1%(2013년 조사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조사 결과(91.9%) 대비

0.2%p로 오차 범위 내에서 상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8>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제창 대통령 인지도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모름/

무응답

2010년

(N=1,500)
0.6 0.6 91.9 1.0 0.1 0.5 0.6 0.6 _ 4.1

2013년

(N=1,000)
0.5 0.1 92.1 1.0 0.0 0.2 1.0 0.7 0.2 4.2

(GAP)

2013년-2010년
▼0.1 ▼0.4 ▲0.2 ▲0.0 ▼0.1 ▼0.3 ▲0.4 ▲0.1 _ ▲0.1

3) 새마을운동 성과 평가의 2010년과 2013년 국민의식 비교 내용

새마을운동의 성과 평가에 대한 분석 항목으로는 첫째, 새마을운동의 국가 발전 기여

도, 둘째, 새마을운동의 구세대 살림살이 기여도, 셋째, 새마을운동 성과(복수응답), 넷

째,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 다섯째,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

통령 리더십 영향력, 여섯째, 새마을운동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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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운동의 국가발전 기여도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의 국가발전 기여도에 대한 201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5.6%,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

각하는 국민은 2.8%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의 국가발전 기여도에 대한 2010년, 2013

년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9>와 같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기여

했다는 의견은(2013년 조사 결과 95.7%, 2010년 조사 결과 95.8%) 2013년 대비

0.1%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고, 2010년 대비 매우 크게 기여 했다는 의견은 0.3%p 상

승한 반면, 다소 기여한다는 의견은 0.5%p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부분은 새

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의 국가 발전 기여도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새마을운동의 국가 발전 기여도 종합 결과

매우 크게

기여

다소

기여
부정적

매우

부정적

모름/

무응답
기여 비기여

2010년

(N=1,500)
68.5 27.3 2.0 0.4 1.8 95.8 2.5

2013년

(N=1,000)
68.8 26.8 2.0 0.8 1.6 95.7 2.7

(GAP)

2013년-2010년
▲0.3 ▼0.5 _ ▲0.3 ▼0.2 ▼0.1 ▲0.3

(2) 새마을운동의 구세대 살림살이 기여도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2013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이 구세대 살림살이 개선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1%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 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의 구세대 살림살이 기여도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 결

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10>과 같다. 새마을운동이 구세대 살림살이에 기여했다는 의

견은 2010년도 조사 결과(81.2%) 대비 2013년 조사결과(83.1%) 1.9%p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2010년도 조사 결과(8.0%) 대비 2013

년도 조사 결과(7.3%) 0.7%p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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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의 구세대 살림살이 기여도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새마을운동의 구세대 살림살이 기여도 종합 결과

매우 크게

기여

다소

기여
부정적

매우

부정적
모름/무응답 기여 비기여

2010년

(N=1,500)
29.4 51.8 6.7 1.3 10.8 81.2 8.0

2013년

(N=1,000)
31.1 52.0 5.9 1.4 9.6 83.1 7.3

(GAP)

2013년-2010년
▲1.7 ▲0.2 ▼0.8 ▲0.1 ▼1.2 ▲1.9 ▼0.7

(3) 새마을운동 성과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한 2013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경제발전

(49.0%)’과 ‘국민의식 개혁(41.9%)’이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농촌생활 환

경개선(40.9%)’, ‘조국 근대화(22.9%)’,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해소(21.4%)’, ‘주민자

치와 민주화(10.4%)’ 순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성과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11>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의 가

장 큰 성과를 ‘경제발전’ 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2010년도 조사 결과 대비 2013년 조

사 결과 ‘농촌생활 환경 개선’과 ‘국민의식 개혁’은 2, 3순위 간의 순위에 변동은 있지만,

여전히 ‘경제발전’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성과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경제

발전

농촌생활

환경개선

국민의식

개혁

조국

근대화

도시-농촌

소득격차

해소

주민자치

와민주화
기타

성과

없음

모름/

무응답

2010년

(N=1,500)
47.8 42.5 39.5 22.5 18.1 11.1 0.2 1.0 1.1

2013년

(N=1,000)
49.9 40.9 41.9 22.9 21.4 10.4 0.2 1.3 2.5

(GAP)

2013년-2010년
▲2.1 ▼1.5 ▲2.4 ▲0.4 ▲3.3 ▼0.7 _ ▲0.3 ▲1.4

(4)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2013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으로는 ‘하

면 된다는 자신감 고취(31.8%)’와 ‘부지런한 국민성의 일깨움(28.9%)’이 각각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가난 극복의 의지 함양(22.9%)’, ‘애향심/애국심 함양(6.8%)’, ‘민

주주의의 실천(3.4%)’, ‘교육열 제고(3.3%)’ 순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12>와 같으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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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부지런한 국민성의 일깨움’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 고취’를 국민

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난 극복의 의지 함양’의 경

우 2010년도 조사 결과 대비 2013년 조사 결과에서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2>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 조사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부지런한

국민성의

일깨움

하면된다는

자신감고취

가난극복

의

의지함양

애향심

애국심

함양

민주주의

의실천

교육열

제고
기타

모름/

무응답/

없음

2010년

(N=1,500)
36.3 32.2 17.8 6.2 3.3 1.8 0.0 2.4

2013년

(N=1,000)
28.9 31.8 22.9 6.8 3.4 3.3 0.1 2.8

(GAP)

2013년-2010년
▼7.4 ▼0.3 ▲5.0 ▲0.6 ▲0.1 ▲1.6 ▲0.1 ▲0.4

(5)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리더십 영향력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리더십 영향력에 대한 2013년 조사 결과

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93.0%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5.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리더십 영향력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 분

석해 보면 <표 13>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의 리더십이 영향력이 끼쳤다는 의견이 2010년 조사결과(92.3%) 대비 2013년 조사 결

과(93.0%) 0.7%p 상승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 지대한 영

향을 끼쳤다고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리더십

영향력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리더십 영향력 종합 결과

매우 크게

영향을

끼쳤다

다소

영향을

끼쳤다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모름/

무응답

영향

끼침

영향

끼치지

않음

2010년

(N=1,500)
72.5 19.8 3.2 1.6 2.9 92.3 4.8

2013년

(N=1,000)
71.3 21.7 4.2 0.8 2.0 93.0 5.0

(GAP)

2013년-2010년
▼1.2 ▲1.9 ▲1.0 ▼0.8 ▼1.0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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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201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으로

는 ‘지역 불균형 발전(31.3%)’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부정부패 연루

(27.6%)’, ‘획일적 추진방식(25.3%)’, ‘비자발적인 정부주도 운동(22.9%)’, ‘전통적인

농촌 문화단절(14.2%)’, ‘이농현상 가속화(13.9%)’, ‘근시안적인 계획 수립(10.5%)’

순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

면 <표 14>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의 경우 ‘지역 불균형 발전’과 ‘부정부패 연

루’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중 ‘지역 불균형’이라는

응답은 호남권 거주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4>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조사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지역

불균형

발전

부정부패

연루

비자발적인

정부주도

운동

획일적

추진방식

이농현상

가속화

전통적인

농촌문화

단절

근시안적인

계획수립
기타

모름

무응답

2010년

(N=1,500)
27.0 26.0 22.3 20.6 16.0 13.5 9.2 0.2 22.2

2013년

(N=1,000)
31.3 27.6 22.9 25.3 13.9 14.2 10.5 0.8 25.6

(GAP)

2013년-2010년
▲4.2 ▲1.7 ▲0.6 ▲4.6 ▼2.2 ▲0.7 ▲1.3 ▲0.6 ▲3.3

4)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한 2010년과 2013년 국민의식 비교 내용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한 분석의 항목으로는 첫째, 해외에서의 새마을운동 위상

에 대한인지도, 둘째, 새마을운동 해외 전수를 위한 시급 과제, 셋째, 새마을학 학문의 필

요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해외에서의 새마을운동 위상에 대한인지도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해외에서의 새마을운동 위상 인지도에 대한 2013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새마을운동 위상에 대한 인지도로는 ‘인지’가 52.2% (잘 알고 있다 : 18.4% + 어느 정

도 알고 있다 : 33.8%), ‘비인지’가 47.8%로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새마을운동 위상 인

지도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15>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2010년 조사 결과(56.7%) 대비 2013년 조사 결과(52.2%) 새마을운동 해외 위상에

대한 인지도는 4.5%p로 소폭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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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해외 위상에 대한인지도 조사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새마을운동 해외 위상에 대한인지도 조사 결과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알지

못한다
인지 비인지

2010년

(N=1,500)
19.1 37.5 43.3 56.7 43.3

2013년

(N=1,000)
18.4 33.8 47.8 52.2 47.8

(GAP)

2013년-2010년
▼0.7 ▼3.7 ▲4.5 ▼4.5 ▲4.5

(2)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수를 위한 시급과제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수를 위한 시급과제에 대한 201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마

을운동의 해외 전수를 위한 시급 과제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새마을모델 개발’(33.5%)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술/경험 전수할 인력 양성’(25.0%), ‘전문가 등 인

재 양성’(16.6%), ‘정부의 의지(11.3%)’, ‘재원 확보(8.7%)’ 순으로 나타났다. 새마을

운동의 해외 전수를 위한 시급과제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16>과 같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의 해외 전수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국가별 특성

에 맞는 새마을 모델 개발’과 ‘기술, 경험을 전수할 인력 양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해외 전수를 위한 시급 과제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국가별 특성에

맞는 새마을

모델 개발

기술·경험

전수할

인력양성

전문가 등

인재양성

정부의

의지
재원확보 기타

모름/

무응답

2010년

(N=1,500)
41.4 26.1 _ 16.0 9.2 0.1 7.2

2013년

(N=1,000)
33.5 25.0 16.6 11.3 8.7 0.3 4.6

(GAP)

2013년-2010년
▼7.9 ▼1.2 _ ▼4.7 ▼0.5 ▲0.2 ▼2.6

(3) 새마을학 학문의 필요성 결과 분석 : 2010년, 2013년 비교

새마을학 학문의 필요성에 대한 2013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을 새마을

학이라는 학문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 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0.6%로 ‘필요하

지 않음’ 이라고 생각하는 국민(2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마을학 학

문의 필요성에 대한 2010년, 2013년 조사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 17>과 같다. 새마을

학이 학문으로써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0년 조사 결과(69.3%) 대비 2013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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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로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새마을학이란 학문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2010년 대비 2013년 새마을운동 학문의 필요성 조사 결과 비교 분석

(단위 : %, GAP : %p)

구 분

새마을운동 학문의 필요성 종합 결과

매우 필요
어느정도

필요

그다지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모름/

무응답
필요 불필요

2010년

(N=1,500)
22.7 46.6 22.0 4.8 3.9 69.3 26.8

2013년

(N=1,000)
23.8 46.8 20.0 4.6 4.8 70.6 24.6

(GAP)

2013년-2010년
▲1.1 ▲0.3 ▼2.0 ▲1.4 ▼2.0 ▲1.4 ▼2.0

4) 새마을운동의 인식 및 성과평가에 대한 특성

(1) 새마을운동의 일반적 인식에 대한 특성

2010년과 2013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의 비교에서 에서 시사한 바는 매우

크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국민의식에서 새마을운동 인지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

록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향후 저 연령층의 고학력자들에 대한 새마을운

동에 대한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연상 이미지 조사 결과 새마을운동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많이 연상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성과들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 시행 목표 조사 결

과 새마을운동이 ‘농촌의 빈곤 탈출’과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1970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

을운동 주창 목표인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잘 전달 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과 근접한 성격의 운동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새마을운동이

‘잘살기 운동’과 가장 근접한 운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새마을운동이 ‘잘

살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의식개혁 운동’과 ‘농촌환

경 개선 운동’도 새마을운동과 근접한 성격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도 다소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정보 취득 경로 조사 결과 연령이 낮고, 학력

이 높을수록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초/중/고등학교 수업 또는

교과서’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향후 새마을운동에 대한 젊

은층과 고학력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수업 또는 교과서’를 통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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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양한 채널 등을 이용한 인지도 제고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새마을운동 제창 대통령 인지도 조사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

동을 주창한 것으로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92.1%(2013년 조사 결과)이며,

2010년 조사 결과(91.9%) 대비 0.2%p로 오차 범위 내에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새마을운동의 성과평가에 대한 특성

새마을운동 성과평가에 대한 국민의식에서 새마을운동의 국가 발전 기여도 조사 결과 전

반적으로 국민의 대부분은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구세대 살림살이 기여도 조사 결과 새마을운

동이 구세대 살림살이에 기여 했다는 의견은 2010년도 조사 결과(81.2%) 대비 2013년

조사 결과(83.1%) 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마을운동 성과 조사 결과 국민들

은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성과를 ‘경제발전’ 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2010년도 조사 결과

대비 2013년 조사 결과 ‘농촌생활 환경 개선’과 ‘국민의식 개혁’은 2, 3순위 간의 순위에 변

동은 있지만, 여전히 ‘경제발전’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 조사 결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부지런한 국민

성의 일깨움’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 고취’를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상대적

으로 높으며, ‘가난 극복의 의지 함양’의 경우 2010년도 조사 결과 대비 2013년 조사 결

과에서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

통령 리더십 영향력 조사 결과새마을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영향력이 끼쳤다는 의견이 2010년 조사 결과(92.3%) 대비 2013년 조사 결과(93.0%)

0.7%p 상승하였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

다고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조사

결과 새마을운동의 경우 ‘지역 불균형 발전’과 ‘부정부패 연루’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글로벌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평가의 특성

글로벌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에서 새마을운동 해외 위상에 대한인지도 조사 결과

2010년 조사 결과(56.7%) 대비 2013년 조사 결과(52.2%) 새마을운동 해외 위상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하락 (4.5%p)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새마을운동 해외 전수를 위한

시급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새마을 모델 개발’과 ‘기술, 경험 전수할

인력 양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학문의 필요성

조사 결과 새마을학이 학문으로써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0년 조사 결과(69.3%) 대비

2013년 조사 결과(70.6%)로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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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학이란 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글로벌새마을운

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만

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수

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환경, 문화, 종교 등이 고려된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Ⅴ. 새마을운동의 인식과 성과평가 제고 방안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의 정신으로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

데, 우리 국민의 70.6%가 ‘새마을운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

(매우 필요 23.8%, 어느 정도 필요 46.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첫째,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제2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어떤

가치를 새로이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가(중복 응답)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눔(76.2%),

봉사(59.8%), 창조(57.5%), 변화(53.2%), 도전(43.0%)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해외전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구촌 빈곤퇴치(23.2%)’, ‘한

국이 받은 국제사회 원조에 대한 보답(17.6%)’,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16.4%)’,

‘국가브랜드 마케팅(15.5%)’, ‘인도주의 실현(10.8%)’, ‘자원외교 강화(7.5%)’, ‘한국 상

품 시장 확대(6.5%)’ 순으로 응답했다.

셋째, 해외전수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새마을모

델 개발’(33.5%), ‘기술/경험 전수할 인력양성’(25.0%), ‘전문가 등 인재양성’(16.6%),

‘정부의 의지’(11.3%), ‘재원확보’(8.7%) 순으로 응답했다.

넷째, ‘제2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0%가 ‘제2새마을운동’에 ‘찬성’(매우 찬성한다 24.7%, 찬성한

다 57.3%)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83.4%는 제2새마을운동이 추진되면 ‘참여’(적극 참여

19.3%, 참여 64.1%)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섯째, 제2새마을운동의 역점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중복 응답) ‘더불어 사는 공

동체운동(40.2%)’, ‘국민의식 선진화운동(28.0%)’, ‘지역활성화운동(27.0%)’, ‘환경보존

운동(24.9%)’, ‘다문화 포용운동(20.6%)’,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운동(14.7%)’, ‘귀농/귀

촌운동(12.7%)’, ‘개발도상국 산업화운동(10.0%)’, ‘북한 농촌개발 등 통일새마을운동

(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수립 이후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친 정책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

‘새마을운동’ 60.4%(2010년 59.1%), ‘경제개발 5개년계획’ 51.2%(2010년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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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 육성’ 26.6%(2010년 26.6%), ‘과학기술 육성’ 19.8%(2010년 19.3%), ‘국

토종합개발계획’ 17.1%(15.8%) 등의 순으로 답해 2010년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 새마을운동 인지도 조사에서는 79.4%가 ‘알고 있다’고 답해 2010년 77.1%로 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새마을운동의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서도 95.7%(2010년

95.8%)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새마을운동 주도세대의 살림살이 기여도 평가에서도 83.1%(2010년 81.2%)가 ‘살림

살이 개선에 기여했다’로 응답해 2010년 전 조사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새마을운

동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로는 ‘박정희 대통령’ 34.4%(2010년 37.8%), ‘근면 자조 협동

정신’ 16.1%(2010년 12.2%), ‘새마을노래’ 15.3%(2010년 14.5%), ‘하면 된다는 자

신감’ 8.4%(2010년 7.7%), ‘농촌풍경’ 7.6%(2010년 6.7%), ‘새마을깃발 엠블럼’

5.7%(2010년 6.2%), ‘새벽청소’ 5.6%(2010년 7.1%), ‘경제발전’ 5.0%(2010년

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명품 아이템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도 새마을운동의 학문화

와 세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나눔 봉사 창조를 새로운 가치로 더한 새마을운동의 추

진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의 학문화, 세계화,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내적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제적으로는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과평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부분은 새마을운

동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구세대 살림살이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3.1%로 나타났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경제발전(49.0%)’, ‘국민의식 개혁(41.9%)’, ‘농촌생활

환경개선(40.9%)’, ‘조국 근대화(22.9%)’,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해소(21.4%)’, ‘주민

자치와 민주화(10.4%)’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국민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으로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 고취

(31.8%)’, ‘부지런한 국민성의 일깨움(28.9%)’, ‘가난 극복의 의지 함양(22.9%)’, ‘애

향심/애국심 함양(6.8%)’, ‘민주주의의 실천(3.4%)’, ‘교육열 제고(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성과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으

로는 ‘지역 불균형 발전(31.3%)’, ‘부정부패 연루(2눷 것을 ’, ‘획일적 추진방식

(25.3%)’, ‘비자발적인 정부주도 운동(22.9%)’, ‘전통적인 농촌 문화단절(14.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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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현상 가속화(13.9%)’, ‘근시안적인 계획 수립(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

제점들은 향후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서 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글로벌새

마을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성과평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심증적으로

인정하지만 보다 명확한 수치를 통한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한 성과는 부각되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새마을관련단체, 정부의 소관부서, 관련학자 등이 간헐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주장할 따름이다. 명확한 분석기법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제시하고, 이에 따

른 평가 또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새마을운동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새마을운동에 대

한 국민의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

의식이 현재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시대

가 바뀌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변화될 가능성 매우 높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오래도록 지속되고 후대에 전수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에 대

한 범국민적인 교육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이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만의 새마

을운동이 아니다. 전 세계가 새마을운동을 주목하고 있으며 전수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러한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브랜드를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

김치가 일본에서 기무치가 되고, 된장, 고추장도 중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의 아류작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새

마을운동을 대한민국만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새마을학의 학문화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을 현장실천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고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정치, 경제, 사회변화에 좌지우지되는 경

험을 한 바 있었으며, 이는 새마을운동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결과였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 받지 않고 그 의미와 가치, 목

표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화의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2010년 영남대학교 새마을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새마을운동 국민의식조사와

2013년 동 기관에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의 변화정도와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식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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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2010

년도 대비 2013년 2.3%p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고,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새마을운

동이 ‘잘살기 운동’과 가장 근접한 운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부

분은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성과를 ‘경제발전’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지런한 국민성의 일깨움’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 고취’를 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새마을운동이 향후 해외 전수 추진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81.5%로 나타났다.

새마을학이 학문으로써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0년 조사 결과(69.3%) 대비 2013년 조

사 결과(70.6%)로 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새마을학이란 학

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다양한 기관부처에서 실시되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사 당시의 시대와 조사기관

은 차이가 있었지만, 조사결과의 차이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을 일

관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여러 기관

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적극적인 새마을운동의 보급과 전수로 귀결되었다. 시

점의 차이를 반영한 금번의 연구결과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발전(새마을정신 2.0)

을 위한 추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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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 지역별 삶의 질 분석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방향*1)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Develop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QoL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 Focused on Chungcheongbuk-do -

네모토 마사쯔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Abstract
Nemoto Masatsug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spect development direction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based on analysis of QoL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1,214 residents in ChungCheong Buk-do. As

result, in urban area, there are lack of social security, social activities and

mutual confidence. Therefore build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is effective in

this kind of area. In complex area, culture, education and local media is more

needed. In rural area, the QoL of environment, mutual confidence not only

resident but also public servant are significantly high.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promote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by

residents with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주제어: 삶의 질, 사회적 경제조직, 도농지역

Keywords: Quality of lif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urban and rural area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413-B 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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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용구조와 사회적 수요의 변화 특히 IMF 위기 이후 노동시장 경쟁격화와 저출산 고

령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고용정책과 사회 안전망의 정비 그리고 가사노동 등 사회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실업극복운동의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제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고 한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

본법’이라고 한다) 시행으로 이른바 일련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법제도가 형성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육성법’ §2), 특히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723개가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

는 사업조직(‘협종조합기본법(2012년 시행)’ §2)을 말하며, 2013년 1월 31일 기준 225

개 협동조합1)이 인가되어 있다.

이에 기존 연구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선, 인적자원 개발(인식도, 기업가 정신, 청

년 사회적 기업가), 성과분석(고용창출, 마케팅, 생태적 소비), 자원연계(정부지원, 세제

지원, 금융지원, 책임원가, 사회공헌, 사회적 증시) 등으로 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독립

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역성, 지역주민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거의 없어 지역사회 위주의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장우진, 2011; 네모토,

2012: 202-203).

특히 ‘육성법’에 제시되어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리고 ‘기본법’에서도 명기되어

있는 ‘지역사회 공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질,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한 현상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과 생활환

경에 관련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진

단 및 주민 생애주기적 차원에서부터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최영출, 2012b: 22).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를 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및 복합지역별

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과 대조함으로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일반 협동조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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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적 경제조직과 삶의 질

1.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념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사명 그리고 시장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개념으로 특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훈련하거나 고용에 재통합하는 활동 및 사회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Borzaga

and Defourny, 2001).

한국에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민간 영리 영역에도

공공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제3영역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그 구체적 제도로서 사회적기

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의 제정되었다.

해외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벨기에 ‘사회적 목적회사’, 네델란드 ‘사회

적연대 협동조합,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미국 L3C(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그리고 일본의 NPO법인 등이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한 선행연구에 있어 명성준(2011)은 사회 서비스 제공이나 취약계

층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차원을 벗어나 지역사회 수요에 비중을 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다. 또한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해 김학실(2012: 268)은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100인 토론회

를 대상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해 ‘지역사회의 수요’와 ‘문제해결’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

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이 중 ‘지역’의 중요성은 최근 5

년간(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관련 논문 59편을 분석해 ‘지역성’을 핵심어로

추출한 최영출(2012a: 158)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표현이 이미 ‘육성

법’ 제2조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성을

반영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향하기 위해 ‘삶의 질’ 관련 조사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검토

1인당 GNP 2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에서는 소득 증가가 지속적으로 삶의 질 내지 행복

감 증대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로 밝혀져 있다. 또한 생산성에 지나치

게 치중하면서 다른 삶의 영역들이 희생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삶의

질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안이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상이한 전통적 기반 즉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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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주관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전자는 계량적이고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고 주

로 다양한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략을 택해 온 한편, 후자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감각을 측정해 왔다. 이러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삶의 질이 다양한 요

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며, 그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적 자원과 사회경제

적 자원,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경제지표

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김승권 외, 2008: 61-63).2)

세계보건기구는 질병치료와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도 주요한 목표로 설정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 규모의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삶의 질을 ‘한 개인

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해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 자각’으로 정의하였다(WHO: 1993; 한정

균, 2010: 14).

김승권 외(2008: 15-17)에 의하면 삶의 질의 결정요인은 <그림 1>처럼 경제적 요소,

사회관계적 요소, 사회 심리적 요소, 제도적 요소, 환경적 요소, 신체적 요소의 여섯 가지

로 구성된다.

자료: 김승권 외(2008: 18).

<그림 1> 삶의 질 결정모형

그 외 ‘삶의 질’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시도되고 있으며, 어떠한 구성요소를 평가해야 하

2) 반면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론적 토론을 하더라도 개인수준의

삶의 질에 머물고 있다. 둘째, 사회구조나 조건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

정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삶 자체가 구성되는 영역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적 조건변수를

추출하기가 어렵다. 넷째, 인간의 사회적 관계 영역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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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연구자들이 찬동하고 있는 공통

항은 설문지에는 많은 차원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삶의 질은 다면적 구조를 갖

고 있다는 것이다(Fayers, 2000; 園田恭一, 2010: 42-43).

만다이(萬代隆, 2001)는 원래 주관적이고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적 요소를 수량화

시켜 통계학적 분석방법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삶의 질에 관한 충분한 논

의 가운데 착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무리하게 결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즉 가

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의 개념을 통해 만족감이나 충실감 등 인간의 내면적, 질적 가치의

중요성과 다양한 가치관을 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필요성이 재인식되는 것이라고 한다

(園田恭一, 2010: 46).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에 관한 대표적 지표로서는 생활경제, 문화, 건강, 교육, 복

지, 여가, 주거, 환경, 안전, 교통, 사회참여, 신뢰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3. 도 농 지역별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

충청북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도시지역, 농촌지역 그리고 도농복합 지역으로 나누어 각

각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수를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특

히 조직 1개당 인구 몇 명이라는 비율로 보면 농촌지역이 도시(복합)지역보다 더 높은 밀

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충청북도 내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구분 시 군명
(예비)사회

적기업 수

마을기업

수

협동조합

수
합계 인구

1조직당

인구

도시지역 청주시 45 4 0 49 659,539 13,460

복합지역
충주시 10 6 1 17 208,233 12,249

제천시 6 2 1 9 137,249 15,250

농촌지역

청원군 9 3 1 13 156,127 12,010

보은군 2 3 0 5 34,791 6,958

옥천군 5 2 0 7 53,680 7,669

영동군 5 3 0 8 50,252 6,282

증평군 1 2 0 3 33,509 11,170

진천군 3 4 0 7 62,609 8,944

괴산군 3 4 0 7 36,866 5,267

음성군 3 3 0 6 91,400 15,233

단양군 4 3 0 7 31,697 4,528

인구는 2010년 12월 31일,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2012년 10월, 마을기업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업년도, 협동조합은 2013년 2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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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및 분석결과

1. 조사과정

1) 조사기간 및 대상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충청북

도 시 군 중에서 시 단위는 청주시 상당구 및 흥덕구, 제천시를 대상으로 하였고, 군 단위

는 청원군, 음성군, 보은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대를 20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였

다. 설문지는 1,30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분석에 문제가 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1,21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군별 응답자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시군별 응답자 구성(단위: 명)

구 분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제천시 음성군 보은군 합 계

합계 197 406 84 187 150 189 1,213

2) 조사기간 및 대상

삶의 질 설문은 일본 도카이시(東海市) 도시형성 시민 위원회가 작성한 설문지(東海市

企劃政策課, 2011) 및 EU가 실시한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

실문지(김승권 외, 2008: 45)를 참조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2011년 청주시

민의 행복도 및 삶의 질 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일부 보완해 작성하였다.

행복지수는 전국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에서 개발되고 타당도 및 신뢰도가 인정된 ‘한국인

행복지수 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9개 문항, 삶의 질 관련 38개 문항으로 각각 10점 척

도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 항목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개인 차원과 집

단 차원의 설문을 일괄해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하는 방법으로 분석은 SPSS를 통

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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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삶의 질에 대한 설문 구성

구 분 항 목

인구학적

변인

1. 성별, 2. 연령, 3. 교육수준, 4. 월 가구 소득, 5. 직업, 6. 결혼상태, 7. 종교,

8. 주거형태, 9. 거주지

생 활

경 제

1. 우리 지역사회에는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취업기회).

2. 우리 지역사회 생활물가는 적정하다(생활물가).

3. 우리 지역사회는 창업 여건이 좋다(창업여건).

4. 나(가족)의 고용상태는 안전하다(고용상태).

문 화

5.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시설은 충분하다(문화시설).

6.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유적지는 잘 보호/관리되고 있다(문화유적).

7. 우리 지역사회는 공연, 전시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공연전시).

건 강

8. 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9. 우리 지역사회 보건소는 적절한 건강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0. 우리 지역사회 의료수준에 만족한다(의료수준).

교 육

11. 우리 지역사회 학교 교육에 만족한다(학교교육).

12. 우리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평생교육).

13. 가계 지출 중 교육비 지출의 비중이 높다.

복 지

14. 개인과 가족 위기 시 나는 시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공

공도움).

15. 우리 지역사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다(출산양육).

16. 우리 지역사회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편의를 제

공하고 있다(약자보호).

여 가

17. 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여가시간).

18. 우리 지역사회에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하다(여가시설).

19. 나는 나의 여가활동에 만족한다(여가활동).

주 거

20.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네 집 마련).

21. 나는 살고 싶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거주만족).

22. 나는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거주환경).

환 경

23. 우리 지역사회 먹는 물은 안전하다(물).

24. 우리 지역사회 공기는 깨끗하다(공기).

25. 우리 지역사회 쓰레기 처리는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쓰레기).

안 전

26. 우리 지역사회는 밤에 걸어 다니기 안전하다(밤길 안전).

27.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역사회로부터 신속하고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사고 도움).

28. 우리 지역사회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곳이다(아이 안심).

교 통

29. 우리 지역사회는 자전거를 타기에 편하다(자전거).

30. 우리 지역사회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대중교통).

31. 우리 지역사회는 교통약자(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들이 다니기에 편리하다

(교통약자).

32. 우리 지역사회는 걷기에 편리하다(걷기 편리).

사 회

참 여

33. 우리 시(군)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주민의견).

34. 시(군)에 내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의견제

약).

35. 나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 뢰

36. 우리 지역사회의 공무원은 청렴하고 정직하다(공무청렴).

37. 나는 우리 지역 언론을 신뢰한다.

38. 나는 이웃을 믿고 신뢰한다(이웃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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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설문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2.25의 표본오차가 산출되었다. 지역별 삶의 질 만

족도 평균값은 다음 <표 4> 및 <그림 2>와 같다.

<표 4> 지역별 삶의 질 평균값

구 분 도시지역 복합지역 농촌지역

생활경제 44.1 37.8 42.0

문 화 44.8 34.2 38.2

건 강 51.0 44.1 46.3

교 육 52.0 46.9 46.2

복 지 47.4 42.6 45.0

여 가 49.5 39.9 46.3

주 거 52.7 47.2 49.8

환 경 54.5 58.4 58.6

안 전 46.3 45.7 47.4

교 통 51.5 46.1 45.7

사회참여 46.8 42.8 45.4

신 뢰 46.5 43.7 49.4

평 균 48.9 44.1 46.7

<그림 2> 지역별 삶의 질 평균값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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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경제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취업기회, 생활물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합지역에서는 창업여건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창업여건 마련이 과제로 제기된다.

<표 5> 생활경제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취업기회
평균 4.41 3.41 4.16

F(2, 1205) =17.4, p<.001
a>b***

b<c***(표준편차) (1.96) (1.71) (2.06)

2.생활물가
평균 4.21 3.79 3.88

F(2, 1208) =5.15, p<.01
a>b*

a>c*(표준편차) (1.98) (1.77) (2.08)

3.창업여건
평균 3.81 3.03 3.64

F(2, 1203) =12.0, p<.001
a>b***

b<c**(표준편차) (1.76) (1.70) (2.18)

4.고용상태
평균 5.15 4.80 4.94

F(2, 1200) =2.02
(표준편차) (2.29) (2.31) (2.48)

*p<.05, **p<.01, ***p<.001

2) 문화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문화시설, 문화유적, 공연전시의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합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마련이 과제로 제기된다.

<표 6> 문 화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5.문화시설
평균 4.32 2.86 3.43

F(2, 1204) =46.5, p<.001
a>b***

b<c**

a>c***(표준편차) (2.01) (1.90) (2.10)

6.문화유적
평균 4.92 4.42 4.44

F(2, 1201) =10.4, p<.001
a>b**

a>c***(표준편차) (1.75) (1.76) (1.94)

7.공연전시
평균 4.37 3.04 3.47

F(2, 1205) =40.9, p<.001
a>b***

a>c***(표준편차) (2.00) (1.98) (2.18)

*p<.05, **p<.01, ***p<.001

3) 건강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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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은 의료수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 건 강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0.의료수준
평균 5.34 4.66 4.87

F(2, 1207) =9.5, p<.001
a>b**

a>c**(표준편차) (2.14) (2.06) (2.26)

*p<.05, **p<.01, ***p<.001
세무항목 8과 9는 분석 가능한 데이터 없음.

4) 교육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평생교육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8> 교 육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1.학교교육
평균 5.04 4.77 5.13

F(2, 1202) =2.4,
(표준편차) (1.88) (1.77) (2.00)

12.평생교육
평균 5.05 3.81 3.79

F(2, 1204) =64.9, p<.001
a>b***

a>c***(표준편차) (1.88) (1.83) (1.97)

*p<.05, **p<.01, ***p<.001
세무항목 13은 분석 가능한 데이터 없음.

5) 복지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출산양육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9> 복 지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4.공공도움
평균 4.70 4.20 4.52

F(2, 1202) =4.5, p<.05 a>b*
(표준편차) (2.03) (1.90) (2.08)

15.출산양육
평균 4.86 4.14 4.30

F(2, 1204) =13.9, p<.001
a>b***

a>c***(표준편차) (1.97) (1.89) (2.11)

16.약자보호
평균 4.76 4.46 4.71

F(2, 1204) =1.6,
(표준편차) (1.93) (1.84) (2.0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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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가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여가시간, 여가시설, 여가활동의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한편, 복합지역은 그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여가시간, 시설, 활동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0> 여 가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17.여가시간
평균 5.14 4.27 4.78

F(2, 1205) =11.2, p<.001
a>b***

b<c*

a>c*(표준편차) (2.20) (2.17) (2.35)

18.여가시설
평균 4.73 3.64 4.11

F(2, 1205) =26.2, p<.001
a>b***

b<c*

a>c***(표준편차) (1.96) (1.74) (2.11)

19.여가활동
평균 5.11 4.05 4.76

F(2, 1205) =17.2, p<.001
a>b***

b<c**

a>c*(표준편차) (2.11) (1.97) (2.34)

*p<.05, **p<.01, ***p<.001

7) 주거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거주만족, 거주환경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한편, 복

합지역은 거주만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거주만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1> 주 거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20.내집마련
평균 4.49 4.50 4.60

F(2, 1198) =0.4,
(표준편차) (1.97) (1.95) (2.19)

21.거주만족
평균 5.62 4.60 5.21

F(2, 1197) =13.5, p<.001
a>b***

b<c*

a>c*(표준편차) (2.33) (2.36) (2.56)

22.거주환경
평균 5.60 5.10 5.18

F(2, 1201) =6.2, p<.01
a>b*

a>c*(표준편차) (2.21) (2.10) (2.35)

*p<.05, **p<.01, ***p<.001

8) 환경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도시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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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시지역은 공기에 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12> 환 경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23.물
평균 5.42 5.31 5.50

F(2, 1201) =0.5,
(표준편차) (1.98) (2.13) (2.28)

24.공기
평균 5.50 6.63 6.82

F(2, 1203) =51.9, p<.001
a<b***

a<c***(표준편차) (2.10) (2.10) (2.27)

25.쓰레기
평균 5.39 5.55 5.60

F(2, 1203) =1.3,
(표준편차) (2.12) (1.91) (2.23)

*p<.05, **p<.01, ***p<.001

9) 안전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각

세무항목에 있어서는 아이안심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낮은 것 외에는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표 13> 안 전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26.밤길안전
평균 4.65 4.74 4.80

F(2, 1204) =0.5,
(표준편차) (2.29) (2.13) (2.46)

27.사고도움
평균 4.64 4.40 4.70

F(2, 1202) =1.5,
(표준편차) (2.02) (1.87) (2.01)

28.아이안심
평균 4.62 4.55 4.97

F(2, 1201) =4.4, p<.05 a<c*
(표준편차) (1.97) (1.84) (2.20)

*p<.05, **p<.01, ***p<.001

10) 교통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대중교통, 교통약자 항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복합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교통 만족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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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교 통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29.자전거
평균 4.88 4.46 4.74

F(2, 1201) =2.7,
(표준편차) (2.03) (1.70) (2.51)

30.대중교통
평균 5.51 4.53 4.48

F(2, 1199) =31.4, p<.001
a>b***

a>c***(표준편차) (2.12) (2.14) (2.37)

31.교통약자
평균 4.68 4.14 4.20

F(2, 1197) =9.7, p<.001
a>b**

a>c**(표준편차) (1.92) (1.68) (2.14)

32.걷기편리
평균 5.45 5.29 5.08

F(2, 1202) =3.8, p<.05 a>c*
(표준편차) (1.96) (2.00) (2.37)

*p<.05, **p<.01, ***p<.001

11) 사회참여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주민의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합지역에

서는 의견제약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의견제약이 과제로 제기된다.

<표 15> 사회참여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33.주민의견
평균 4.66 4.19 4.37

F(2, 1202) =6.3, p<.01
a>b**

a>c*(표준편차) (1.71) (1.68) (1.91)

34.의견제약
평균 4.63 4.06 4.49

F(2, 1200) =6.7, p<.01
a>b**

b<c*(표준편차) (1.83) (1.74) (1.97)

35.사회활동
평균 4.82 4.60 4.87

F(2, 1201) =1.1,
(표준편차) (2.07) (2.11) (2.32)

*p<.05, **p<.01, ***p<.001

12) 신뢰

전체적 평균값 그래프로 보면 복합지역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공무청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복합지역에

서는 지역언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복합지역에 대한 지역언론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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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신 뢰

세부항목
중요도

지표

도시지역

(a)

복합지역

(b)

농촌지역

(c)
분산분석

다중비교

(Scheffe)

36.공무청렴
평균 4.44 4.04 4.85

F(2, 1199) =10.1, p<.001
b<c***

a<c*(표준편차) (2.02) (2.09) (2.33)

37.지역언론
평균 4.31 3.84 4.50

F(2, 1202) =7.5, p<.01
a>b*

b<c**(표준편차) (1.95) (1.87) (2.03)

38.이웃신뢰
평균 5.39 5.24 5.67

F(2, 1203) =3.7, p<.05
(표준편차) (1.92) (1.88) (2.16)

*p<.05, **p<.01, ***p<.001

Ⅳ.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방향

1. 지역별 과제

1)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환경과 안전, 사회참여, 신뢰 외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특히 취업기회, 생활물가, 문화 전반, 의료수준, 평생교육, 출산양육, 여가 전반, 거주만

족, 거주환경, 대중교통, 교통약자, 주민의견 등 세부항목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반대로 공기, 아이안심 등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향후 환경과 안전, 사회참여, 신뢰 등에 대한 삶의 질 제고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해 복지/돌봄, 환경과 같은 분야 및 사회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사회

적 경제 중간지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의 육성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복합지역

복합지역은 교육과 교통 외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특히 창업여

건, 문화시설, 여가 전반, 거주민족, 의견제약, 지역언론 등 세무항목이 다른 지역보다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 문화, 여가, 거주만족과 같은 문화/교육 영역과 언론을 통해 의견을 자유

로이 표출할 수 있는 방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농촌지역

농촌지역은 환경과 신뢰가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공무청렴에

서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은 도시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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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지역의 중간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 신뢰, 공무청렴에 대한 높은 평가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행정기관 혹은 기업이 지원해 준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이 이

루어져 왔지만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가 시사하는 바는 우선 지역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고 이에 적합한 지원책 강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도시지역에서는 복지, 사

회참여 등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복합지역에서는 문화, 교육과 연계된 지역언론, 그리

고 농촌지역에서는 환경, 신뢰성에 기초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행

정, 기업 당국은 사회적 경제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에 더해 지역과제 중심으로 협력관계

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 원활한 연결을 선도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도 농 지역별 삶의 질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뱡향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충북지역 6개 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사되었고 6개 시군을 도

시지역, 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에서는 환경과 안전3), 사회참여, 신뢰 등에 대한 삶의 질 제고가 요

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사회참여와 신뢰를 높이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요성이 도출되었다.

복합지역에서는 창업, 문화, 여가, 거주, 언론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문화, 교육영역 및 지역언론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지역과 복합지역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 신뢰, 공무청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와

연계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이 적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전반적 발전방향으로는 도시부에 중간지원조직을 두되, 복합지역의

문화, 교육, 언론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환경, 신뢰, 공무청렴과 유기적 연계를 구축해 나

3) 가정 내 폭력이나 범죄 발생의 증가에도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경찰에게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에 있다. 국내 방범산업의 성장은 시장 지향성이 높지만 사회문제 측면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를 발견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거환경

내에서의 치안활동 강화 및 안전예방 시설 강화, 즉 안전 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의 역할 필요성과

그 진출 가능성이 제안된 바 있다(김학실 이주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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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별 분석에 그치고 있어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

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문제이다.4) 따라서 향후 주민 스스로가 인식하는 생활과제를 정책

과제로 추출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참여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지역과제 및 과제해결을 위

한 워크숍 운영지원, 성과과제 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조사 등)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조

직의 전문성 향상과 재정기반 확립을 도모해 가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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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un-Seok Oh / Yeon-ho Lee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ocial enterprises by regional welfare

and social characteristics, employing panel data analysis. Regional welfare

characteristics considered includ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ssistance, disabled enrollees, aging rate, registered volunteers, and ratio of

financial welfare budget in total regional budget. Variables in regional social

characteristics include financial autonomy rate, women’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suicide rate per one hundred thousand people, and GRDP per

capit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explanatory variables, percentage of

registered volunteers and disabled enrollees, the degree of financial autonomy,

and GRDP per capita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roportion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considered reg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sider

carefully welfare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hen formulating

their support programs and development policies for social enterprise.

주제어: 사회적 기업, 지역별 사회적 기업, 복지 특성, 사회적 특성

Keywords: Social enterprises, Regional social enterprises,

Welfare characteristics, Social characteristics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KRF-2009-413-B00031).



9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I. 서론

자본주의가 발달해 온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서비스 지원의 책임은 공공

부문, 즉 정부의 몫이었다. 이러한 짐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부의 제도적 물질적 후원

속에 시민사회에 속한 비영리민간조직들이 분담하여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운영

의 효율성 부족, 관료주의 병폐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다. 또 공공재정의 투입이 증가

한 만큼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개선되지 못하는 정체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애인, 소외 청소년, 미혼모,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받는 소외와 배제는 심화되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지

속되고, 사회안전망 부족과 정부 재정력 약화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이 문

제는 사회 불안과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안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

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중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와 같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지역 내의 취약계층, 장애인 인구,

여성 경제활동인구 등의 복지 및 사회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국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

로 이루어졌다. 초기의 연구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와 사

회적 기업의 육성 및 기대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영복 외(2008)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적 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사회적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

다. 김순양(2009)은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을 단순화, 실질화,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증업무의 현장중심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외에 최호윤(2010)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정책, 최종태 외(2010)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 정태

일(2011)은 조례와 인증제도의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 종사자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기업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어

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연구

로 장승권 외(2008)는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와 관리자들이 이해관계자를 효율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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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찬주(2010)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역

할과 관련하여 배정환(2011)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이

윤을 창출해야 하는 자기 모순적 구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민희(2012)는 교육 분야의 사회적 기

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이 교육 분야

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연구로는 김학실(2012), 이광석(2012) 등이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을 도

출하거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사회적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행정 및 정책적 지

원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사례 중심적인 방향으로, 행정학과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기술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동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계 및 계량분석 방법을 이용

한 연구는 매우 적으며, 특히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차이를 실증 분석한 예는 많지 않다.

다만 이연호 외(2011)는 지역별 경제적 구조와 사회적 기업 간의 관계를 경제적 특성,

산업구조, 서비스업 구조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고,1)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

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이연호 외(2011)의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각 지역별 복지 및 사회적

특성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대리변수로서 고

령화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등록 장애인 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지역별 복지

특성으로 등록 자원봉사자 수와 재정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을 고려하며, 사회적 특성으로

는 2차적 노동시장 참여를 알 수 있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별 재정 자유도를 나타

내는 재정자주도, 지역별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그리고 지역별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GRDP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별 사회

적 기업의 분포현황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본 논문의 설명변수와 패널자료 및 분석모

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실행하고,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등을 제시한다.

1) 이연호 외(2011)는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결정요인을 2007∼2010년의 사회적 기업의 설립 건수와

각 지역의 경제적 특징 및 산업 구조를 패널 데이터화하여 계량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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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별 사회적 기업 현황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UN은 2000년 9월 2015년까지 빈곤퇴치, 아동교육, 질병퇴치 등 8가지 사명(eight

commandments)을2) 완수하겠다는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제

창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social

venture)의 모형을 제시했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은 기업원리의 충실한 적용을 통해 경

쟁력을 갖춤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한 수익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의 목표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기업원리의 적용

을 통하여 ‘나눔’이라는 차별된 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OECD 분류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사회적 기업이 갖는 경제적 위치를 보여준

다(그림 1 참조). 우선 그림의 빗금 친 부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3) 기업윤리 부분이며, 일반 기업에서 행해지는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자체적인 영리성 추구가 아닌 단순 기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 활동 중 일부분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거나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내포하기에 순수 사회적 기업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2>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의

점선 내부가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겹치는 부분으로서 <그림 1>의 빗금 친 부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속하는 일반 기업은 완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는 않

지만 기업의 운영 및 목표가 사회적 기업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

업이라 말할 때는 광의의 사회적 기업을 말하며, 순수 사회적 기업에 일반 기업의 일부분

과 NPO의 일부분을 포함한 개념이다.4) 공익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구)5)와 사회적 기업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기업과 NPO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 첫째,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연명하는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임. 둘째,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함. 셋째,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동등하게 교육시킴. 넷째, 5

세 미만의 영 유아 사망률을 2/3까지 감소시킴. 다섯째, 산모의 사망률을 3/4까지 감소시킴. 여섯째,

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의 확산을 막고 퇴치운동을 시작함. 일곱째,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

설의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중을 절반으로 감소시킴. 여덟째, 원조를 확대하고 통치 구조를 개선

시킴.
3) 기업이 사회 제도로서 수행하여야 할 비경제적 기업목적을 의미한다.
4) <그림 1>과 <그림 2>의 점선부분 모두가 광의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5) 여기서 말하는 NPO는 단순히 비영리기구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단체에 속하며 지속적으

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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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Social Enterprise Typology

<그림 1> 사회적 기업의 위치

일반 기업사회적

기업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공통부분.

(광의의 사회적 기업)

자료 : 심상달 외, 『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 KDI, 2008 

<그림 2>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관계

NPO는 크게 사업형 NPO와 자선형 NPO로 나눌 수 있다. 사업형 NPO은 내부의 자

금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부 대기업 개인 등의 외부 후원을 받고 후원 받은 자금을 사회공

헌 활동사업의 자본으로 이용하거나 사업을 통해 얻은 소액의 이윤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자선형 NPO는 사업형 NPO와 같이 외부 후원을 통해 운영하되, 영리성을 내재한 사업

보다는 후원금을 통해 소외계층의 금전적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제공한다. 이에 반해 사회

적 기업은 자체 사업을 통해 영리성을 추구하여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공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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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자립적으로 행한다. 즉, NPO와 사회적 기업은 영리성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지 여

부에 따라 그 위치가 다르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의 특성인 영리성 추구와

NPO의 사회공헌 활동목표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 목표로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을 영리성 추구를 통해 모색하는 일반 기업과 NPO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2. 지역별 사회적 기업 현황

사회적 기업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최초로 시행된 2007년 7

월부터 2011년까지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수는 전국적으로 총 650개에 달한다(표 1).

연도별로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수를 살펴보면 2007년 하반기에는 52개가 인증을 받았

으며, 그 이듬해인 2008년에는 166개로 인증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

년에는 인증 기업 수가 77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가장 많은 203개의 사

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152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현황을 16개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1년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서

울이 159개(2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114개로

전체 사회적 기업의 17.5%, 경상북도가 22개로 5.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부산

(5.4%), 인천(5.2%), 강원(5.1%)이 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4.9%), 대

구(4.6%), 광주(4.5%), 경남(4.2%), 전남․충북(4.0%)은 4%대이며, 울산(3.1%),

대전(2.9%), 충남(2.8%), 제주(1.8%)는 3%대 이하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비중이 매

우 낮다.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면, 2011년까지의 누

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이 전체 사회적 기업의 47.2%를 차지하여 수

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당해 연도에 인증 받은 전국 사회적 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008년과 2010년의 21.7%를 제외하고는 20% 후반의 높은 비중을 유

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 23.1%에서 2011년 19.0%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특

히 인천은 2007년 7.7%에서 2011년 0.7%로 그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북은 인증 받는 사회적 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는데, 당해 연도에 인증 받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9%에서 2011년 8.5%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부산의 경우에도 그 비중이 2007년

5.8%에서 2011년 8.6%로 상승하였으며, 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중 1.9%에서 4.6%

로 증가하였고, 대전과 경남의 경우에도 그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그 반면 강원은 당

해 연도에 인증 받은 전체 사회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7.7%에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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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로 급락하였으며, 충북의 경우 2007년 5.8%에서 2011년 1.3%로 하락하였고 충

남의 경우 2007년 0%에서 2011년 2.0%로 상승하였다.

연 도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전국
52 166 77 203 152 65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
14 36 21 44 44 159

26.9 21.7 27.3 21.7 28.9 24.5

부산
3 7 4 8 13 35

5.8 4.2 5.2 3.9 8.6 5.4

대구
1 5 3 14 7 30

1.9 3.0 6.8 6.9 4.6 4.6

인천
4 8 5 16 1 34

7.7 4.8 6.5 7.9 0.7 5.2

광주
3 8 2 5 11 29

5.8 4.8 2.6 2.5 7.2 4.5

대전
2 6 2 2 7 19

3.9 3.6 2.6 1.0 4.6 2.9

울산
0 6 1 9 4 20

0.0 3.6 1.3 4.4 2.6 3.1

경기
12 22 16 35 29 114

23.1 13.3 20.8 17.2 19.0 17.5

강원
4 13 1 13 2 33

7.7 7.8 1.3 6.4 1.3 5.1

충북
3 11 1 9 2 26

5.8 6.6 1.3 4.4 1.3 4.0

충남
0 4 2 9 3 18

0.0 2.4 2.6 4.4 2.0 2.8

전북
3 11 3 9 6 32

5.8 6.6 3.9 4.4 3.9 4.9

전남
1 11 5 7 2 26

1.9 6.6 6.5 3.4 1.3 4.0

경북
1 5 5 12 13 36

1.9 3.0 6.5 5.9 8.5 5.5

경남
1 6 5 8 7 27

1.9 3.6 6.5 3.9 4.6 4.2

제주
0 7 1 3 1 12

0.0 4.2 1.3 1.5 0.7 1.8

<표 1> 지역별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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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분포를 설립경로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471개

로 가장 많았으며, 자활공동체(87개), 장애인 직업장(78개)이 그 뒤를 이었으며, 협동조

합(13개)의 경우가 가장 적었는데, 이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기업의 설립방식이 가

장 늦게 도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한편,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 사

회적 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433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

로는 혼합형이 122개, 기타 104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 사회공헌형이 8개로 가장

적었다(그림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분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

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고의 연구목적과 같이 지역별 취

약계층 분포, 복지 및 사회적 특징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일자리, 
471

자활공동체, 87

장애인직업장, 
78

협동조합, 13
기타, 67

자료 :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그림 3> 설립경로별 사회적 기업 현황 - 2012년 누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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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433

사회서비스

제공형, 49

혼합형, 122

기타형, 104

지역 사회공헌형, 

8

자료 :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그림 4>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 사회적 기업 현황 - 2012년 누계치

Ⅲ. 지역별 사회적 기업 결정요인

1. 결정모형의 설정

사회적 기업은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을 받거나 기업의 서비

스가 그 지역의 수요자에 의해 소비가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의 그 설립목적상 지역의 취약계층, 복지 및 사회적 특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각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결정요인으로 복지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다.

우선 각 지역별 복지 특성으로 등록 자원봉사자 수,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국민기

초생활수급자 수, 등록 장애인 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한다. 등록 자원봉사자 수의 경우 사

회적 기업의 활동이 많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기업의 기초

활동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예산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취약계층이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추

론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와 등록 장애인 수는 사회적 기업의

수요자 또는 채용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기업의 활동 배경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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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별 사회적 특성으로는 고령화 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재정자주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설면변수로 도입한다. 고령화 비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적

기업의 노동공급 측면을 반영하며, 재정자주도는 자유로운 예산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 기

업에 대한 지원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유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경제규모 변수로 1인당 GRDP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는데, 1인당 GRDP는 지역 주민의 평균 소득수준을 통해 사회적 기

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여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기업 수와 등록 자원봉사자 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등록 장애인 수 등은

전국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였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어

려운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고령화 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재정자주도, 인구 10

만 명당 자살률은 각 지역의 비율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1인당 GDP는 전국 평균 대비

각 지역의 1인당 GRDP 비율을 적용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추정모형과 설명변수를 통해 검정하고자 하는 몇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

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이 풍부해지므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양의 효과를 준다.

가설 2.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이 클수록 복지예산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이 증가

하여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양의 효과를 준다.

가설 3.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수와 등록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필

요성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필요성이 크므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

에 양의 효과를 준다.

가설 4. 고령화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인구비율이 높아지므로 사회적 기업에 양의 효과를 준다.

가설 5.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재정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

력이 높으므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양의 효과를 준다.

가설 6.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높을수록 그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사회

적 기업의 주요 목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는 상반되어 사

회적 기업의 설립에 음의 효과를 준다.

가설 7.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그 지역 소득이 높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

고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필요성이 낮아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음의 효과를 준

다.



지역별 복지 및 사회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결정요인 분석 105

위의 가설을 정밀한 계량분석에 의해 검정하기에 앞서 먼저 지역별 복지 및 사회적 특

성 변수들과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비중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통해 개관하여 본다. 분

석기간은 자료가 이용 가능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다.

먼저 지역별 복지 및 사회적 특성 변수와의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비중 간의 관계를 상

관계수를 통하여 살펴보면 전국 대비 지역별 자원봉사자 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장

애인 등록 수,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다(표 2).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비중과 앞의 4가지의 복지 및 사회적 특성은 0.70

에서 0.90로 높은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매우 높았다.

그에 반해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비중은 고령화 비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인당

GRDP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10% 수준에서도 유의성이 없었으며,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과의 상관관계도 10%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6)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등록 자원 봉사자 0.83*** 0.85*** 0.95*** 0.88*** 0.95***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0.01 -0.07 0.00 -0.01 0.25

고령화 비율 -0.33 -0.16 -0.25 -0.26 -0.3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76*** 0.68*** 0.91*** 0.79*** 0.82***

등록 장애인 0.88*** 0.79*** 0.94*** 0.90*** 0.85***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15 0.01 -0.09 -0.07 -0.07

재정자주도 0.67** 0.76** 0.81** 0.72** 0.73**

10만 명당 자살률 -0.31 -0.30 -0.28 -0.28 -0.23

1인당 GRDP -0.17 -0.19 -0.19 -0.22 -0.24

<표 2> 지역별 사회적 기업 비중과 복지 및 사회적 특성 간의 상관계수

주1 :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2 : 사회적 기업, 등록 자원봉사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은 전국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고령화 비율, 여성경제활

동참가율, 재정자주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각 지역의 비율이며, 1인당 

GDP는 전국 평균 대비 각 지역의 1인당 GRDP 비율임.

2. 패널자료 추정모형과 실증분석 결과

다음으로 지역별 사회적 기업 결정모형을 아래 식 (1)과 같은 패널모형을 설정하여 추

6) 지역별 사회적 기업 설립과 각종 복지 및 사회 특성 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부표 1∼2에 상세히 수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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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종속변수로는 각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비중을 이용하며 추정기간은 2007년부

터 2011년까지이다.

    ′      (1)

여기서  는 지역의 기 종속변수(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비중),  는 지역의 기

설명변수(해당 변수의 지역별 비중)를 뜻한다. 한편 는 지역이나 시기와 상관없이 일정

하게 주어진 상수이며, 와 는 각각 지역별 및 시기별로 상이한 효과를 반영한다.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설명변수의 계수 값들이 지역별 및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

시기별로도 상이한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다(  ).

    ′   (2)

식 (2)의 추정에 이용되는 자료는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가 복합된 패널자료이다.

패널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구별된다. 고정효과 모형은 개별지역 고유의 효과()가 확률변수가 아

닌 고정된 상수항()에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더미변수를 이용한 통상최소자승법

()에 의하여 추정될 수 있다.

   
  



 ′  (3)

여기서 는 지역인 경우에는 1, 그 외의 경우에는 0의 값을 지니는 더미변수이다. 이

러한 지역별 고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는  검정법이나  검정

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확률효과 모형은 개별지역 간의 차이()가 임의 변동하는 확률변수라고 가정한다. 따

라서 지역별 차이는 오차항의 일부(   )로 흡수되어 처리되며, 일반최소자승법

()이나 최우법()에 의하여 추정된다. 이 확률효과 모형은 설명변수와 개별지역

고유의 효과() 간에 상관관계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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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은 상이한 추정결과를 초래하므로 두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본다. 두 모형의 추정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모

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별지역의 효과()가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를 검정하는 Hausman(1978)의 검정법을 적용한다. Hausman의 검정결과 설명변수

와 개별지역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고정효과 모형을 채택

한다. 왜냐하면 설명변수와 개별지역 효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적용하면 추정결과가 불일치성(inconsistency)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복지 및 사회적 특성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지역별 복지특성으로 등록 자원봉

사자 수의 비중,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중, 등록 장애인 수

비중 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별 사회적 특성으로 고령화 비율, 여성경제활

동참가율, 재정자주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인당 GRDP의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는

추정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별지역의 고유의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는 pooled OLS

(   ′ )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등록 자원봉사자 수의 비중이 1% 수준, 등록

장애인 수의 비중이 10% 수준, 재정자주도가 5% 수준, 1인당 GRDP의 비율이 5% 수

준에서 각각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

령화 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등의 설명변수는 10% 수준에서

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각 지역 고유의 고정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F-통계치, 1.97), 지역별 고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설명변수 계수의 t-값 중 가장 높은 것

이 1.48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설명변수가 10% 수준에서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통계적으로 활용도가 없었다.

다음으로 개별지역에 대한 확률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확률효과에서는 등록 자원

봉사자 수의 비중은 5%, 등록 장애인 수의 비중은 10%, 재정자주도는 5% 수준에서 각

각 유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3가지 모형중 pooled OLS와 확률효과 모

형의 추정된 계수중 유의성을 갖고 있는 계수의 부호에 따르면 등록 자원봉사자 수의 비

중 및 등록 장애인 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기업의 비중도 높다. 반대로 1인당 GRDP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기업의 비중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결과가 서로 상이하

다. 따라서 Hausman 검정법을 통해 두 모형에서 적합한 모형을 찾아야 한다.

Hausman 검정법을 의한  통계치는 11.33으로 설명변수와 각 개별지역 효과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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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10% 수준에서도 유의성이 없는데, 이는 고정효과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ooled OLS 고정효과 확률효과

설명변수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C -29.01 -2.03 -14.41 -0.47 -28.18 -1.65

등록 자원

봉사자
0.68*** 3.34 -0.14 -0.22 0.61** 2.31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0.01 0.16 0.35 1.49 0.07 0.68

고령화 비율 -0.13 -0.37 0.11 0.17 -0.18 -0.46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0.46* 1.73 0.17 0.19 0.58* 1.87

등록 장애인 0.17 0.64 0.62 0.52 0.22 0.7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0.11 0.75 -0.27 -0.84 0.10 0.55

재정자주도 0.31** 3.12 0.28 1.42 0.29** 2.33

10만 명당 자살률 -0.01 -0.12 -0.32 -1.68 -0.02 -0.24

1인당 GRDP -0.02** -2.05 0.06 0.94 -0.01 -1.15


 0.85 0.20 0.85

모형의 적합도(p-값) -  : 1.97(0.035**) : 11.33(0.25)

<표 3> 사회적 기업 결정요인의 추정결과

주1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2 : 사회적 기업, 등록 자원봉사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은 전국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재정예산중 복지예산 비중, 고령화 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

율, 재정자주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각 지역의 비율이며, 1인당 GDP는 전국 평균 

대비 각 지역의 1인당 GRDP 비율임.

Ⅳ. 결론

앞장에서 추정된 계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양의 효과를 가진다

는 가설 1은 수용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등록 장애인 수가 양의 효과를 지닌다

는 가설 3에서 등록 장애인 수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정자주도가 양

의 효과를 가진다는 가설 5와 1인당 GDP가 음의 효과를 지닌다는 가설 7도 수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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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나머지 가설 2, 4, 6은 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검증과 분석결과를 통해 각 계수별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등록 자원봉사자 수의

지역별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비중도 높다. 이는 자원봉사자의 지역 내

비중이 높을수록 그 지역 내에서 사회 또는 이웃을 생각하고 위하는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노동인력의 경우, 지역 내 자원봉사자의 의존경향이 있으며 사

회적 기업 활동의 참여인구가 자원봉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등록 자원

봉사자가 많고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할수록 사회적 기업의 설립, 활동이 보다 용이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등록 장애인 수의 지역별 비중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비중도 높다.

이는 장애인 계층이 사회적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자 및 노동 공급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분류중 일자리 창출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특히 장애인 계층과

싶은 연관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형의 경우 그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으로, 장애인 계층이 사회적 기업으로 취

업할 수 있게 장려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행동이 불편하거나 간병 서비스

등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많은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계층과

사회적 기업의 상관관계는 밀접하며 장애인 인구가 많을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활

동 또는 필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비중이 높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이처럼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

역은 낮은 다른 지역보다 자기 지역만의 특색 또는 목표에 맞는 행정 및 재정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과의 협력,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보다 쉽게 행정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서

비스 및 지원의 접근성, 용이성 등이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기업 설립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넷째,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비중이 낮다. pooled

OLS의 경우, 1인당 GRDP의 t-값이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1인당 GRDP 또한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비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개

인의 경제력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사회적 기업보다는 일반기업을 더욱 선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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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의 산업구조의 견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의 일반기업에 취업

또는 상품수요의 선호가 높으면 자연스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및 상품수요가 감소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산업구조가 견고하여 지속적인 노동 수요가 있고 소득유지가 되는 경

우,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최소 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타 지역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감소될 수 있다. 그 예로 충청북도의 2010년 전국 평균

대비 1인당 GRDP 비율은 102.5%이며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4.4%인 것에 비

해 강원도의 2010년 전국 평균 대비 1인당 GRDP 비율은 83.5%이며 지역별 사회적 기

업의 비중이 6.4%이다. 이처럼 1인당 GRDP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별 비중에 음(-)의

효과로 작용을 한다.

앞의 분석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

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 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에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에서 복지 및 사회특성에 따

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용이성과 사

회적 필요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설립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고 할 수 있다.

앞선 계량분석은 각 지역의 복지 및 사회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데, 지역별 복지 및 사회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를 위한 제안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권장 및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이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자원봉사

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지방 행정에서 지역주민의 자원 봉사활동 참여

에 유인을 가질 수 있는 제도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원봉

사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 실현이 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및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취약계층 파악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지원 방안이다. 다문화 가

정, 장애인 인구, 노인인구 등 취약 계층도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통

해 각 분류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 유형, 위치 등을 설정하

여 지역별 지역내 사회기업의 밀집화 또는 빈약화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세금에 대한 과목 조정을 통해 지방 행정의 복지부문으로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지역들의 재정자주도는 높지가 않으며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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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방행정의 기업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 육성 방안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백화점 같이 고소득계층 이용이 많은 상권 및 기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기업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상품소비의 증가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 및 취약 계층 간의 이해와 소통을 이뤄 낼 수 있는

통로로서 사회적 기업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지원 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지역의 행정과 주민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어떻게 활동

하고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선 분석 및 정책제안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지역별 복지 및 사회적 특성이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변수로 이용한 복지 및 사회적 특성은 각 지역의 특성을 모두 설명하기에

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지역의 복지 및 사회적 특성뿐 만 아니라 기존

의 사회복지시설의 통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전의 유사성향 기업 유무, 일반 기업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등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기업 종사자에게 설문조사

또는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정 또는 근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및 상품 수요자에 대한 파악 및 만족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및 통계치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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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지역별 복지 및 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 분포

(1) 2007년

지
역

사회적
기업

(개, %)

자원봉자
수

(천명,
%)

복지
예산
비중
(%)

기초생활
수급자
(천명,
%)

등록
장애인
수

(천명,
%)

고령화
비율
(%,
%p)

여성경제
활동참가
율

(%, %p)

재정
자주도
(%, %p)

10만명당
자살률
(명, 명p)

1인당
GRDP
(백만
원, %)

전
국

52 753.6 - 1,549.8 2,105.0 9.9 50.2 79.5 24.8 19.9

100.0 100.0 - 100.0 100.0 0.0 0.0 0.0 0.0 100.0

서
울

14 132.5 - 205.9 346.2 8.3 51.7 94.4 20.1 23.6

26.9 17.6 18.7 18.7 16.5 -2.0 1.5 14.9 -4.7 119.0

부
산

3 39.4 - 140 148.1 10 47.5 76.9 25.5 14.9

5.8 5.2 28.1 28.1 7.0 0.0 -2.7 -2.6 0.7 75.4

대
구

1 34.5 - 97.0 100.1 9 48.9 80.8 22.8 13.0

1.9 4.6 27.1 27.1 4.8 -1.0 -1.3 1.3 -2.0 65.7

인
천

4 32.7 - 71.0 108.8 8 48.8 79.7 23.4 18.12

7.7 4.3 22.0 22.0 5.2 -2.0 -1.4 0.2 -1.4 91.6

광
주

3 61.4 - 61.3 57.3 8 48.7 75.9 22.6 14.6

5.8 8.1 28.7 28.7 2.7 -2.0 -1.5 -3.6 -2.2 74.0

대
전

2 36 - 46.8 60.9 8 47.6 83.1 24.1 14.9

3.9 4.8 25.4 25.4 2.9 -2.0 -2.6 3.6 -0.7 75.2

울
산

0 27.8 - 19.5 40.7 6 43.6 84.6 18.9 44.6

0.0 3.7 17.5 17.5 1.9 -4.0 -6.6 5.1 -5.9 225.6

경
기

12 92.2 - 210.9 407.2 8 49.2 85.1 22.1 17.6

23.1 12.2 16.2 16.2 19.4 -2.0 -1.0 5.6 -2.7 88.7

강
원

4 27.1 - 64.9 85.6 13 47.9 75.8 37.4 17.6

7.7 3.6 14.3 14.3 4.1 4.0 -2.3 -3.7 12.6 89.0

충
북

3 21.7 - 57.3 79.8 12 48.9 76.9 31.1 20.1

5.8 2.9 16.7 16.7 3.8 2.0 -1.3 -2.6 6.3 101.6

충
남

0 47.5 - 76.6 107.9 14 55 73.3 37 20.0

0.0 6.3 15.4 15.4 5.1 4.0 4.8 -6.2 12.2 141.3

전
북

3 30.2 - 118.9 116.1 14 50.3 69.8 31.8 16.0

5.8 4.0 20.7 20.7 5.5 4.0 0.1 -9.7 7.0 80.7

전
남

1 50.7 - 121.0 125.7 17 54.9 67 25 26.0

1.9 6.7 15.6 15.6 6.0 7.0 4.7 -12.5 0.2 131.5

경
북

1 43.2 - 127.5 143.0 15 53.2 75.9 29.9 24.2

1.9 5.7 15.3 15.3 6.8 4.6 3.0 -3.6 5.1 122.3

경
남

1 57.6 - 108.8 151.8 11.1 50.1 74.8 29.1 22.1

1.9 7.6 15.3 15.3 7.2 1.2 -0.1 -4.7 4.3 111.6

제
주

0 19.4 - 22.9 26.3 11.0 63.3 63.7 24.9 16.1

0.0 2.6 12.6 12.6 1.3 1.1 13.1 -15.8 0.1 81.4

주 : 재정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은 전국의 예산편성과 지역의 편성과목이 불일치하여 지역별 자료만 사용.

지역별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비중이 아닌전구평균대비 비율이며 , 고령화비율여성, 경제제활동참가율과 재

정자주도, 자살률(%p, 명p)은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및 통계청(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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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지
역

사회적
기업

(개, %)

자원봉자
수

(천명,
%)

복지
예산
비중
(%)

기초생활
수급자
(천명,
%)

등록
장애인
수

(천명,
%)

고령화
비율
(%,
%p)

여성경제
활동참가
율

(%, %p)

재정
자주도
(%, %p)

10만명당
자살률
(명, 명p)

1인당
GRDP
(백만
원, %)

전
국

166 915.1 - 1,529.9 2,246.9 10.3 50.0 79.5 26 20.7

100 100 - 100 100 0.0 0.0 0.0 0 100

서
울

36 166.9 - 206.1 368.9 8.7 51.0 93.6 21.6 24.6

21.7 18.2 22.6 13.12 16.42 -1.6 1.0 14.1 -4.4 118.9

부
산

7 50.8 - 138.9 157,0 10.2 46.9 75.4 27.4 16.0

4.2 5.6 30.1 9.05 6.99 -0.1 -3.1 -4.1 1.4 77.3

대
구

5 40.8 - 100.1 106.4 9.3 47.4 78.4 25.4 13.2

3.0 4.5 28.7 6.22 4.74 -1.0 -2.6 -1.1 -0.6 63.8

인
천

8 32.3 - 69.8 116.7 8.0 48.4 80.3 27 17.8

4.8 3.5 23.9 4.64 5.19 -2.3 -1.6 0.8 1 86.0

광
주

8 68.6 - 61.3 61.6 8.3 48.0 74.2 21.5 14.9

4.8 7.5 32.7 3.98 2.74 -2.0 -2.0 -5.3 -4.5 71.8

대
전

6 44.1 - 46.6 64.3 8.0 47.8 80.1 22.7 15.5

3.6 4.8 29.7 2.98 2.86 -2.3 -2.2 0.6 -3.3 74.8

울
산

6 33.7 - 18.7 44.4 6.3 46.7 82.6 21.9 48.1

3.6 3.7 18.3 1.26 1.98 -4.0 -3.3 3.1 -4.1 232.4

경
기

22 121.3 - 207.8 435.7 8.1 49.6 85.2 24.1 17.7

13.3 13.3 18.9 13.70 19.39 -2.2 -0.4 5.7 -1.9 85.5

강
원

13 37.9 - 64.7 91.4 13.9 48.5 75.8 38.4 17.8

7.8 4.1 16.7 4.23 4.07 3.6 -1.5 -3.7 12.4 85.9

충
북

11 26.1 - 57.4 85.1 12.7 49.2 76.1 33.6 20.0

6.6 2.9 19.5 3.57 3.79 2.4 -0.8 -3.4 7.6 96.4

충
남

4 54.9 - 74.1 116.9 14.6 52.6 73.5 35.4 28.8

2.4 6.0 17.7 4.91 5.20 4.2 2.6 -6.0 9.4 139.1

전
북

11 34.9 - 115.1 120.5 14.7 49.7 70.1 30.4 16.5

6.6 3.8 21.4 7.75 5.36 4.4 -0.3 -9.4 4.4 79.6

전
남

11 59.9 - 114.9 134.9 17.6 55.2 69.5 26.8 29.2

6.6 6.5 17.1 7.87 6.00 7.3 5.2 -10.0 0.8 140.9

경
북

5 53.9 - 124.5 151.9 15.0 52.6 75.1 28.8 25.7

3.0 5.9 17.4 8.26 6.76 4.7 2.6 -4.4 2.8 123.9

경
남

6 64.3 - 106.6 162.8 11.4 51.0 74.5 28.9 23.5

3.6 7.0 17.9 7.04 7.24 1.0 1.0 -5.0 2.9 113.4

제
주

7 24.5 - 23.1 28.4 11.5 61.0 67.4 28.9 16.3

4.2 2.7 12.2 1.42 1.26 1.1 11.0 -12.1 2.9 78.5

주 : 재정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은 전국의 예산편성과 지역의 편성과목이 불일치하여 지역별 자료만 사용.

지역별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비중이 아닌전구평균대비 비율이며 , 고령화비율여성, 경제제활동참가율과 재

정자주도, 자살률(%p, 명p)은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및 통계청(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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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

지
역

사회적
기업

(개, %)

자원봉자
수

(천명,
%)

복지
예산
비중
(%)

기초생활
수급자
(천명,
%)

등록
장애인
수

(천명,
%)

고령화
비율
(%,
%p)

여성경제
활동참가
율

(%, %p)

재정
자주도
(%, %p)

10만명당
자살률
(명, 명p)

1인당
GRDP
(백만
원, %)

전
국

77 1,081.0 - 1,568.5 2,429.5 10.7 49.2 78.9 31 21.4

100 100 - 100 100 0.00 0.0 0 0 100

서
울

21 221,0 - 215.0 401.6 9.2 49.8 93.7 26.1 25.5

27.3 20.4 25.3 16.1 16.5 -1.5 0.6 14.8 -4.9 119.1

부
산

4 58.4 - 144.9 168.5 10.8 45.7 74 32.1 15.9

5.2 5.4 33.9 8.4 3.9 0.1 -3.5 -4.9 1.1 74.4

대
구

3 43.0 - 108,0 113.5 9.7 47.6 75.3 29.3 13.3

6.8 4.0 34.4 6.9 4.6 -1.0 -1.6 -3.6 -1.7 61.9

인
천

5 40.7 - 73.1 126.9 8.3 49.4 82 31.2 18.7

6.5 3.8 26.8 3.6 5.2 -2.4 0.2 3.1 0.2 87.2

광
주

2 75.1 - 65.5 66.2 8.7 47.9 73.6 28.4 15.0

2.6 6.9 37.0 3.6 2.7 -2.0 -1.3 -5.3 -2.6 69.9

대
전

2 51.7 - 48.6 68.9 8.4 47.4 74.5 31.1 16.1

2.6 4.8 32.9 3.7 2.8 -2.3 -1.8 -4.4 0.1 75.2

울
산

1 44.7 - 19.4 47.2 6.6 45.2 80.2 24.8 46.9

1.3 4.1 23.2 1.1 1.9 -4.1 -4.0 1.3 -6.2 219.0

경
기

16 148.6 - 212.0 477.0 8.4 47.8 84.4 28.9 18.3

20.8 13.8 22.2 12.0 19.6 -2.3 -1.4 5.5 -2.1 85.6

강
원

1 38.8 - 67.0 97.6 14.4 48.8 75.4 43.6 18.4

1.3 3.6 19.1 3.41 4.0 3.7 -0.4 -3.5 12.6 86.2

충
북

1 32.2 - 58.5 91.0 13.0 50.3 74.6 42 21.2

1.3 3.0 23.1 5.9 3.7 2.3 1.1 -4.3 11 99.3

충
남

2 59.2 - 74.8 125.6 14.8 50.5 72.4 45.8 32.0

2.6 5.5 21.1 5.6 5.2 4.1 1.3 -6.5 14.8 149.3

전
북

3 37.4 - 113.7 130.8 15.0 49.3 71.7 35.7 17.8

3.9 3.5 24.3 6.4 5.4 4.3 0.1 -7.2 4.7 83.1

전
남

5 69.8 - 110.7 144.0 18.0 54.9 67.9 31.3 28.6

6.5 6.5 19.1 6.68 5.9 7.3 5.7 -11 0.3 133.6

경
북

5 61.5 - 125.7 164.9 15.4 52.8 74.6 34.3 26.3

6.5 5.7 21.4 7.57 6.8 4.8 3.6 -4.3 3.3 122.9

경
남

5 73.7 - 10733 175.2 11.6 50.2 75 31.5 24.2

6.5 6.8 21.7 6.74 7.2 1.0 1.0 -3.9 0.5 113.3

제
주

1 25.5 - 24.4 30.7 11.9 60.3 65 32.6 17.7

1.3 2.4 14.1 2.37 1.3 1.2 11.1 -13.9 1.6 82.8

주 : 재정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은 전국의 예산편성과 지역의 편성과목이 불일치하여 지역별 자료만 사용.

지역별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비중이 아닌전구평균대비 비율이며 , 고령화비율여성, 경제제활동참가율과 재

정자주도, 자살률(%p, 명p)은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및 통계청(www.kostat.go.kr)



11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4) 2010년

지
역

사회적
기업

(개, %)

자원봉자
수

(천명,
%)

복지
예산
비중
(%)

기초생활
수급자
(천명,
%)

등록
장애인
수

(천명,
%)

고령화
비율
(%,
%p)

여성경제
활동참가
율

(%, %p)

재정
자주도
(%, %p)

10만명당
자살률
(명, 명p)

1인당
GRDP
(백만
원, %)

전
국

203 1,353.5 - 1,549.8 2,517.3 11.0 49.4 75.7 31.2 23.2

100 100 - 100 100 0.0 0.0 0 0 100

서
울

44 271.1 - 214.3 414.5 9.7 51.2 87.2 26.2 27.0

21.6 20.4 26.4 13.5 16.5 -1.3 1.8 11.5 -5 116.4

부
산

8 82.8 - 145.2 172.8 11.3 45.6 72.5 32.9 17.2

3.9 5.4 33.1 9.1 6.9 0.2 -3.8 -3.2 1.7 73.9

대
구

14 54.8 - 108.6 117.1 10.0 49.3 73.6 29.7 14.4

6.9 4.0 34.9 6.5 4.7 -1.0 -0.1 -2.1 -1.5 62.0

인
천

16 51.7 - 73.8 131.8 8.6 49.9 80.1 32.2 21.0

7.9 3.8 29.6 4.6 5.2 -2.4 0.5 4.4 1 90.2

광
주

5 84.6 - 65.8 68.5 9.0 49.8 69.2 30.7 16.9

2.5 7.0 38.6 4.0 2.7 -2.1 0.4 -6.5 -0.5 72.7

대
전

2 60.3 - 48.3 71.2 8.7 47.2 71.9 29.2 17.5

1.0 4.8 34.3 3.1 2.8 -2.4 -2.2 -3.8 -2 75.3

울
산

9 57.0 - 18.9 49.0 6.9 45.7 78.8 24.4 54.1

4.4 4.1 24.7 1.2 2.0 -4.2 -3.7 3.1 -6.8 232.8

경
기

35 191.4 - 209.2 500.7 8.7 47.9 81.5 29.5 20.9

17.2 13.8 23.6 13.6 19.9 -2.4 -1.5 5.8 -1.7 86.4

강
원

13 45.4 - 66.5 101.1 14.8 47.9 71.7 44.4 19.4

6.4 3.6 19.1 4.2 4.0 3.8 -1.5 -4 13.2 83.4

충
북

9 37.1 - 57.4 94.7 13.2 50.6 70.9 35.9 23.8

4.4 3.0 22.6 3.8 3.8 2.2 1.2 -4.8 4.7 102.5

충
남

9 70.5 - 73.0 130.6 14.9 50.5 71.7 44.6 36.8

4.4 5.5 20.4 4.8 5.2 3.8 1.1 -4 13.4 158.4

전
북

9 46.0 - 110.9 134.2 15.2 47.5 68.9 33.2 19.3

4.4 3.5 24.3 7.5 5.3 4.2 -1.9 -6.8 2 83.1

전
남

7 95.7 - 106.2 147.9 18.3 53.4 64.4 33.9 33.1

3.4 6.46 19.2 7.5 5.9 7.3 4.0 -11.3 2.7 142.3

경
북

12 78.3 - 122.5 170.4 15.5 53.6 73 35.4 29.8

5.9 5.7 21.2 8.1 6.8 4.5 4.2 -2.7 4.2 128.3

경
남

8 96.0 - 104.8 180.9 11.8 49.3 73.3 32 25.7

3.9 6.8 22.1 7.0 7.2 0.8 -0.1 -2.4 0.8 110.5

제
주

3 31.0 - 24.6 31.9 12.2 58.2 62.1 31.4 19.2

1.5 2.4 13.9 1.5 1.3 1.2 8.8 -13.6 0.2 82.4

주 : 재정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은 전국의 예산편성과 지역의 편성과목이 불일치하여 지역별 자료만 사용.

지역별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비중이 아닌전구평균대비 비율이며 , 고령화비율여성, 경제제활동참가율과 재

정자주도, 자살률(%p, 명p)은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및 통계청(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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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1년

지
역

사회적
기업

(개, %)

자원봉자
수

(천명,
%)

복지
예산
비중
(%)

기초생활
수급자
(천명,
%)

등록
장애인
수

(천명,
%)

고령화
비율
(%,
%p)

여성경제
활동참가
율

(%, %p)

재정
자주도
(%, %p)

10만명당
자살률
(명, 명p)

1인당
GRDP
(백만
원, %)

전
국

152 1,486.4 - 1,469.3 2,519.2 11.4 49.7 76.7 31.7 24.4

100 100 - 100 100 0.0 0.0 0 0 100

서
울

44 302.7 - 206.8 411.6 10.19 52.0 91.7 26.9 28.3

29.0 20.4 29.1 13.4 16.3 -1.2 2.3 15 -4.8 116.2

부
산

13 89.7 - 141.6 171.7 11.77 45.4 74.3 31.9 18.1

8.6 6.0 33.1 9.1 6.8 0.4 -4.3 -2.4 0.2 74.3

대
구

7 59.0 - 104.5 117.2 10.37 48.6 74.1 29.6 15.2

4.6 4.0 35.9 6.5 4.7 -1.0 -1.1 -2.6 -2.1 62.3

인
천

1 57.7 - 71.7 132.7 8.94 50.9 79.4 32.8 21.6

0.7 3.9 30.8 4.6 5.3 -2.4 1.2 2.7 1.1 88.5

광
주

11 91.2 - 62.5 68.7 9.32 48.8 69.9 26.5 17.7

7.2 6.1 36.9 4.0 2.7 -2.0 -0.9 -6.8 -5.2 72.5

대
전

7 65.6 - 46.5 71.6 8.96 48.1 74.9 29.7 18.3

4.6 4.4 34.9 3.0 2.8 -2.4 -1.6 -1.8 -2 75.3

울
산

4 62.8 - 17.2 48.9 7.09 45.8 81 25.6 62.5

2.6 4.2 24.6 1.2 1.9 -4.3 -3.9 4.3 -6.1 256.8

경
기

29 220.9 - 199.3 505.1 8.98 47.9 81.8 30.5 20.6

19.1 14.9 24.3 13.7 20.5 -2.4 -1.8 5.1 -1.2 84.7

강
원

2 43.7 - 62,5 101.3 15.18 47.5 73.3 45.2 20.2

1.3 2.9 19.5 4.3 4.0 3.8 -2.2 -3.4 13.5 83.1

충
북

2 42.2 - 53.4 94.9 13.40 51.1 71.5 38.9 25.0

1.3 2.8 22.9 3.6 3.8 2.0 1.4 -5.2 7.2 102.8

충
남

3 74.8 - 66.9 131.1 14.99 50.1 71.1 44.9 40.3

2.0 5.0 20.6 4.8 5.2 3.6 0.4 -5.6 13.2 165.8

전
북

6 51.1 - 103.1 134.2 15.58 47.9 67.8 37.3 21.1

4.0 3.4 23.0 7.6 5.3 4.2 -1.8 -8.9 5.6 86.8

전
남

2 103.8 - 96.5 146.5 18.61 53.4 65.2 33.9 35.3

1.3 7.0 18.8 7.6 5.8 7.3 3.7 -11.5 2.2 145.1

경
북

13 84.4 - 114.0 170.5 15.72 52.9 73.6 35.1 30.7

8.6 5.7 20.4 8.2 6.8 4.4 3.2 -3.1 3.4 126.1

경
남

7 102.4 - 99.0 181.0 12.07 50.0 74.2 32.2 26.8

4.6 6.9 21.8 7.0 7.2 0.7 0.3 -2.5 0.5 109.9

제
주

1 34.6 23.7 32.2 12.60 59.0 63.9 31 20.2

0.7 2.3 12.4 1.5 1.3 1.2 9.3 -12.8 -0.7 82.8

주 : 재정예산중 복지예산비중은 전국의 예산편성과 지역의 편성과목이 불일치하여 지역별 자료만 사용.

지역별 1인당 GRDP는 전국대비 비중이 아닌전구평균대비 비율이며 , 고령화비율여성, 경제제활동참가율과 재

정자주도, 자살률(%p, 명p)은 전국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및 통계청(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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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

관한 연구* 1)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경상남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on Local Council Functions

- Focusing on the Gyeongnam Council Officials and

Executive Officials-

안 성 수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Sung-Soo Ah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local council function between Gyeongnam-executive officials and those of the

council. Th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enable the council

function to find an alternative for activating the function. This study has been

executed latent mean analys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some

errors in existing methods for each functional element of the council.

In a nutshell, two group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statically(p>

.05). While the ordinance hearings, budget hearings, civil service audit, the

question of administration, the Gyeongnam-resident representative, and

independent activities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s(p<.05). Council Officials

perceived Ordinance hearings, budget hearings, civil service audit, the question

of administrative, the Gyeongnam-resident representative, and independent

activities more positively compared to executive officials.

주제어: 지방의회, 의정기능, 잠재평균분석

Keywords: local council. council function, latent mean analysis

* 이 논문은 2013~2014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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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지방차치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부활된 이후 1995년 6월 27일

통합선거법에 의해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맞이

하였으며 우리사회 전체의 패러다임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에 대한 감시ㆍ견제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강

인호 외, 2002; 강상원ㆍ이승모, 2009).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핵심기능으로 하고 이러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공

식적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다(최흥석, 2003: 132).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지

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감독ㆍ비판ㆍ통

제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신뢰

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통과의례의 역

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기술성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정책의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성숙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평가되

는 바, 이러한 의정활동의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호 외(2002)는 지방의원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과모형을 정립하였고, 박종관․유준석(2005)은 천안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

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였다. 이태곤(2006)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과에 대

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강상원 최병대(2010)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권영주(2009)는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정량적

자료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시계열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분석단위를 주민, 의원, 집행부공무원 및 시민단체 간의 관계에만

한정하였다. 지방자치제 정착에 중요한 주체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들

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에 대한 행태적 접근으로 실제 지방의회에서 사

무를 전담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집행기관인 경상남도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의정기능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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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방의회의 의정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방법도 빈도분

석, X2-검정, t-검정을 실시한 기존의 분석방법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기능요소 각각의

변수들에 오차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지방의회 기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의결․입법․견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정부의

제반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여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회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Mezey(1979)는 지방의회 기능으로

정책기능, 대표기능, 체제유지기능을 제시하였고, Press & Verberg(1983)는 법률제정

기능, 행정감시기능, 주민봉사기능으로 분류하였다. 김명환 박기관(2001)은 여론 수렴

및 반영,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심의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주민대표기능으로

분류하였다. 김상미(2005)는 자치입법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 주민의견수렴기능으로

분류하였고, 권영주(2009)는 입법기능, 예산기능, 통제기능, 주민대표기능으로 유형화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한 연구자들의 지방의회 기능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방의회 기능

연구자 지방의회의 기능

Mezey(1979) 정책기능/대표기능/체제유지기능

Press &
Verberg(1983)

법률제정기능/ 행정감사기능/ 주민봉사기능

박재창(1991) 주민대표기능/정책결정기능/감독 및 통제기능/인적자원공급기능

최봉기(1994) 의결기능/정책기능/입법기능/견제감시기능/대의기능

정재길(1995) 정책결정기능/자치입법기능/행정통제기능

정준금(2000) 조례제정/예결산심의/시정질의/시정감사/시민의견수렴활동

김명환․박기관
(2001)

여론수렴 및 반영/조례제정 및 개정/예산심의 결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주민대표기능

강인호
외(2002)

입법기능(예 결산심의, 조례 제정 및 개정)/통제기능(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주민대표기능

김상미(2005) 자치입법기능/집행기관 견제기능/주민의견 수렴기능

정국용(2007) 입법기능/정책결정기능/주민대표기능/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최근열․장영두
(2008)

정책결정기능(조례제정 및 개정,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행정
통제기능(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결산 심의활동과 의결, 도정질문, 서
면질문)/정치적 대표기능(민원수렴 및 해결)

강상원․이승모
(2009)

입법기능/통제기능/주민대표기능

권영주(2009) 입법기능/예산기능/통제기능/주민대표기능



122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일률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방의회에 법

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입법기능,

예산기능, 집행기관 견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자율기능으로 유형화하였다.

2. 지방의회 기능

1) 입법 기능

(1) 조례 발의

국회나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일 것이다. 국회는 법률제정

권을,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ㆍ폐된다. 즉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자치단체장이 제

출한 조례안의 수정, 심사의 지연 또는 부결,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출하는 방법 등을 통

해 행사된다. 입법기능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역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함으로 의회의 입법과 정책입안 활동의 가장 본질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광호ㆍ박기관, 2005).

특히 서울특별시 사례에서 보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의회의 비중과 역량에 따라 좌우

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치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발의비율이 높게

된다(권영주, 2009: 21). 반대로 지방의회의 정책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원안이 수정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

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조례 심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능을 갖는다. 심의기관으로

서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의회의 의사가 없으

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

은 집행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유광호ㆍ박기관, 2005).

2) 예산기능: 예산심의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의 심의ㆍ의결 및 결산과 관련된 기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행정서비스의 성격은 예산을 통하여 나타난다. 기관분리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능은 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형

태를 띄고 있다.



지방의회의기능에대한인식도차이에관한연구: 경상남도의회소속공무원과경상남도청공무원을중심으로 123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

진다. 따라서 예산 및 결산 심의 기능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구조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다(강인호

외, 2002: 10).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 집행기관의 비협조,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한 담합과 협동의안통과행위의 피

해에 기인되고 있다(김종순, 1995: 642).

3) 견제기능

(1)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또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진다. 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

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ㆍ감

시하는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에는 지방의회에 행

정사무감사권과 시정 질문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198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행정

사무조사권이 추가되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는 재정과 일반 행정에 관한 심의ㆍ의결권

을 통해 폭넓은 견제 및 감시기능과 정책통제기능을 행사한다(김상미, 2005).

특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인 주민대표기능, 조례제정기능,

행정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권한이며,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포괄

적으로 확인ㆍ감시하는 기능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책임행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주

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감사로

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김인룡ㆍ김용민, 2006).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구체적으

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김기성, 2008).

(2) 시정 질의

지방의회의 시정 질의는 지방의회가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 집행기관에 그 처리

상황과 장래의 방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질의

권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제

인 동시에 시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다(강인호 외, 2002: 13).

4)주민대표기능: 주민대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됨으로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절히 반영하는 주민대표기능을 수행한다(유광호ㆍ박기관, 2005). 따라서 전체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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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 의원은 선거구민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대의제 민주제의 정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절히 반영하는 의회

활동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간의 유대관계나 연대관계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김명환ㆍ박기관, 2001: 46).

5) 자율기능: 자율활동

지방의회는 자율적 활동으로 의원연수, 전문가 초빙 연구 , 연찬회, 세미나 및 타 도시

와의 교류활동 등을 수행한다.

Ⅲ.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 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기능 요소에 따라 집행기관인 경상남도청 공무원(이하 ‘집행부공

무원’이라 칭한다)과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의회공무원’이라 칭한다)간 에 인식

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상남도의회의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통계자

료인 회의록 및 의정자료 등에만 의존한다면 지방의회 기능과 관련된 통계자료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실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의회의 기능

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의회의 기능을 조례 발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 등 7가지의 기능 요소로 유형화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집행부공무원과

의회공무원의 인식

조례 발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자율적 활동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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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의 기능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관련된 평가는 설문지를 활용함으로써

비교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경상남도의회의 의정기능 요소와 평가문항을 나타

내었다.

<표 2> 지방의회 기능요소와 평가문항

의정기능 의정기능 요소 평가문항

입법기능

조례 발의

-조례안 발의내용의 필요성

-조례안 발의내용의 창의성

-조례안 발의 내용의 도민요구 반영 정도

조례 심의

-조례안 심의과정의 민주성

-조례안 심의의 성실성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예산기능 예산 심의

-예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내용의 타당성

-결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결산심의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의 적절성

견제기능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타당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구체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도민욕구 부합 정도

도정질문

-도정질문 내용의 실현가능성

-도정질문 내용의 구체성

-요구자료의 구체성

-요구자료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

도민대표기능 도민대표

-도민의견 수렴의 적극성

-공약사항의 추진 정도

-청원․민원처리 노력

-여론동향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

자율기능 자율적 활동

-세미나 등의 참석 노력

-회의 운영절차 준수 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국내 외 교류활동의 적극성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의정기능 인식 관련 설문조사는 집행부공무원의 경우 층화강제할당추출(부

서별, 성별, 직급별)을 실시하였고, 의회공무원의 경우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한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집단 확인적 요

인분석(multi-group)을 이용하여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척도가 지방의회 공무원과 집행

부공무원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인지를 확인하고, 둘째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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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변수에 대한 지방의회 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간의 잠재평균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요소는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s)로 정의된다. 왜냐하면 집단간 차이를 평가하는 t-test 혹은 다변량 분산분석

(MANOVA)과 같은 전통적 접근들은 측정오차에 의한 영향을 받는 측정변수에 의존하

게 됨으로 잘못된 결론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Cole, Maxwell, Arvey, & Salas,

1993). 따라서 측정오차가 통제된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평균비교를 하는 잠재평균분석

(LMA: Latent Means Analysis)방법은 전통적인 통계분석 기법에 비해서 집단간 차

이를 더 정확하게 검정하는 강력한 통계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평균분석에 선행하여 각 집단에 대해 개별 문항이 동일한 척도 위에 놓이는지를 확

인해야 한다. 이는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요인계수 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 동일성(scala invariance)을 검정함으로써 확인이 되고 이 가정들

이 성립되어야만 잠재변인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

Ⅳ.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경상남도의회 공무원와 경상남도 집행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6일

부터 2012년 8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은 집행부공

무원이 총 468부, 의회공무원은 총 60부였다. 집행공무원과 의회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집행부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75.2%, 여성은 24.8%로 남성

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0대

27.1%, 50대 26.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급별로는 6급이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7급 29.5%, 5급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로는대졸이 6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대학원졸 24.1%, 전문대 7.7%, 고졸

3.8%순으로 조사되었다.

의회공무원의 경우는 남성이 63.3%, 여성이 36.7%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

대 50.0%, 50대 28.3%, 30대 21.7%순으로 조사되었다. 직급별로는 7급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6급 28.3%, 5급이 15.0%, 8 9급 10.0%, 4

급 이상 6.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6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학원졸 16.7%, 전문대졸 13.3%, 고졸 8.3%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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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변수 유형 빈도 비율 구분 변수 유형 빈도 비율

집행부

공무원

성별
여성 116 24.8

의회

공무원

성별
여성 22 36.7

남성 352 75.2 남성 38 63.3

연령대

20대 6 1.3

연령대

20대 0 0.0

30대 127 27.1 30대 13 21.7

40대 210 44.9 40대 30 50.0

50대 124 26.5 50대 17 28.3

60대 1 0.2 60대 0 0.0

직급

4급이상 18 3.8

직급

4급이상 4 6.7

5급 84 17.9 5급 9 15.0

6급 179 38.2 6급 17 28.3

7급 138 29.5 7급 24 40.0

8 9급 49 10.5 8․9급 6 10.0

학력

고졸 18 3.8

학력

고졸 5 8.3

전문대졸 36 7.7 전문대졸 8 13.3

대졸 301 64.3 대졸 37 61.7

대학원졸 113 24.1 대학원졸 19 16.7

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1)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의정기능 요소의 맥락에 부합되게 사전에 타당화된 설문지를 활용함으로써

구성개념들을 측정하였다. 측정변수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매우 동의한다)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7개의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구성개념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례발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기능으로서 이를 측정하

기 위한 측정문항으로 “조례안 발의내용의 필요성”, “조례안 발의내용의 창의성”, “조례안

발의내용의 도민요구 반영 정도”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조례 심의에 관한 문항으로는

“조례안 심의과정의 민주성”, “조례안 심의의 성실성”,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등의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예산 심의에 관한 측정문항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내용의 타당

성”, “결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결산심의과정에의 전문가활용의 적절성”의 문항들을 사

용하였다. 행정사무감사의 측정문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타당성”,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의 구체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도민욕구 부합 정도”로 구성하였다.

도정질문 측정문항으로는 “도정질문 내용의 실현가능성”, “도정질문 내용의 구체성”, “요구

자료의 구체성”, “요구자료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로 나타내었다. 도민대표에 관한 문항으

로는 “도민의견 수렴의 적극성”, “공약사항의 추진 정도”, “청원ㆍ민원처리 노력”, “여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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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의 측정문항으로 나타내었다. 자율적 활동으로는 “세

미나 등의 참석 노력”, “회의 운영절차 준수 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국내 외

교류활동의 적극성”등의 문항으로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설문 조사는 경상남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요인은 고유값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하여 문항들을 회전시켰다. 그리고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는 성분행렬방식을 적용하여 적재값(loading value)을 나타내었다.

입법기능의 측정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

으며, 각각의 요인은 조례 발의와 조례 심의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설명분산을 보면 조

례발의는 44.685%이고 조례심의는 30.683%로 나타났으며, 전체 측정변수들의 누적설

명력은 75.368%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입법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조례발의 조례심의

조례안 발의내용의 필요성 .593 .306

조례안 발의내용의 창의성 .774 .209

조례안 발의내용의 도민요구 반영 정도 .875 .393

조례안 심의과정의 민주성 .242 .801

조례안 심의의 성실성 .285 .834

조례안 심의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311 .854

고유값(eigen value) 3.128 2.148

설명분산(%) 44.685 30.683

누적설명(%) 44.685 75.368

예산기능의 타당도 분석의 성분행렬 결과를 보면, 고유값은 3.802로 나타났으며 설명

분산은 76.043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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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예산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예산심의

예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900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대안제시 능력 .878

예산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내용의 타당성 .877

결산심의 과정상의 전문성 .859

결산심의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의 적절성 .845

고유값(eigen value) 3.802

설명분산(%) 76.043

누적설명(%) 76.043

견제기능의 타당도 측정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이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설명분

산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35.266%이고 도정질문은 43.021%로 나타났다. 전체 측정

변수들의 누적설명력은 78.287%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 6> 견제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타당성 .726 .47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구체성 .833 .37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도민욕구 부합 정도
.847 .379

도정질문 내용의 실현가능성 .424 .778

도정질문 내용의 구체성 .393 .782

요구자료의 구체성 .358 .786

요구 자료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 .366 .815

고유값(eigen value) 2.821 3.442

설명분산(%) 35.266 43.021

누적설명(%) 35.266 78.287

도민대표기능의 타당도 분석의 성분행렬 결과를 보면, 고유값은 3.178로 나타났으며

설명분산은 79.44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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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민대표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도민대표

도민의견 수렴의 적극성 .907

공약사항의 추진 정도 .901

청원ㆍ민원처리 노력 .880

여론동향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 .877

고유값(eigen value) 3.178

설명분산(%) 79.442

누적설명(%) 79.442

성분행렬로 나타낸 자율기능의 타당도 분석을 살펴보면, 고유값은 2.911로 나타났으

며 설명분산은 72.784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자율기능의 타당도 분석

문항 자율적 활동

세미나 등의 참석 노력 .876

회의 운영절차 준수 노력 .874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838

국내 외 교류활동의 적극성 .824

고유값(eigen value) 2.911

설명분산(%) 72.784

누적설명(%) 72.784

타당도 분석 후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나타난 측

정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는 Cronbach'α값 계수로 나타내었다.

적절한 신뢰도 계수값은 .70이상이 요구된다(Nunnally, 1978).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

뢰계수는 모두 최소 .852이상으로 나타나 차후 분석에서 큰 무리가 없는 측정문항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요인별 신뢰도 분석

요인
회전 전

문항수

회전 후

문항수
Cronbach'α값

조례 발의 4 3 .852

조례 심의 3 3 .873

예산 심의 5 3 .921

행정사무감사 3 3 .889

도정질문 5 4 .920

도민대표 4 4 .913

자율적 활동 4 4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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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 간에 의회 의정기능에 대해 인식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

명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만족해야할

가정들을 위해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1) 측정동일성 검정

두 집단(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에 따른 조례 발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요인

계수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들을 규명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이란 상이한 집단간에서

조사 및 측정이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MOS 21.0을 이용하

여 최대우도법(ML)을 바탕으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이란 비교하고자하는 집단의 측정모형이 같은지

를 평가한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을 가지고 모형들 간의 적합

성을 분석한다.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 중에서 동일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

나면 형태동일성이 만족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동일성 검정을 위해 조례 발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

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 변수들에 대한 측정모형을 두 집단(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

정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초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표 10>의 형태 동일성(모

형1)은 두 집단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1)으로 나타났다.

<표 10> 동일성검정에 대한 적합도 지수

X2 자유도 NNFI CFI RMSEA

모형1 형태 동일성 1333.420 658 .939 .947 .044

모형2 요인계수 동일성 1355.360 679 .941 .947 .044

모형3
요인계수 및 절편

동일성
1406.243 707 .942 .945 .043

모형4
요인계수, 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1425.314 714 .941 .944 .044

1) 모형적합도 지수에서 RMSEA값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 이면 적당한 적합도이

다. NNFI와 CFI는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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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계수 동일성 검정

요인계수 동일성검정이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찰변수들의 요인계수 값의 측정부문

에서 동일한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측정동일성 검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요인계수 동일성을 검정하기 위해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잠재변수에 걸리는 요인적재치가

동일하다는 동일성 제약을 가한 요인계수 동일성모형과 기초모형의 X2값과 자유도를 비

교하였다. 이는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X2값 차이(ΔX2)를 통해 검정이 가능하

다. 기초모형과 요인계수 동일성모형의 X2값 차이는 유의미하였다(ΔX2=21, 21.94,

p<.001). 뿐만 아니라 요인계수 동일형모형(모형2)을 모형1과 비교했을 때, NNFI값은

오히려 좋아졌기 때문에 요인계수 동일성은 성립하였다.

(3) 절편 동일성 검정

요인계수 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 단계인 절편 동일성(모형3)을 검정하였다. 절편

동일성 검정은 오차와 관찰변수와의 경로를 제약한 상태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요인계수 동일성(모형2)과 각 측정 변수인 절편까지 동일성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검정(모형3)간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절편 동일성 검정을 위

해 모형2와 모형3간의 X2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ΔX2=28, 50.883, p<.001). 역시 NNFI와 RMSEA값의 절편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

형의 지수가 요인계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지수에 비해 미흡하지 않았으므로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3의 절편동일성은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

단(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에서 요인계수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찰된 평균의 차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2) 잠재평균 비교분석

형태 동일성, 요인계수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잠재평균분석

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함으로 비교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가정하여 측정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해야한다. 여기에서 추정되는 회

귀계수가 요인의 평균 즉 잠재평균이 된다. 즉,

η= β(1) +ε

가 되는 것이다. 식에서 η는 요인, β는 회귀계수, ε는 오차가 된다. 요인의 잠재평균, Ε

(η)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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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η) = β + Ε(ε)

가 되는데 오차의 평균 Ε(ε)은 0이라는 가정 하에 Ε(η) = β가 되어 추정되는 회귀계수

가 잠재평균이 된다.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 추정이 불가능하며 비교집단

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Hancock, 1997). 즉,

Ε(η) - Ε(ηR) = β -βR =β

가 되어 비교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추정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 β

는 그 집단과 비교집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된다. 따라서 β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두 집

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가 된다.

잠재평균 차이를 해석하기 위해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효과 크기 d값

이 .2이면 작은 것으로, .5이면 중간 수준으로, .8 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Cohen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수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

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인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0>에서 나타난 요인분산 동일성모형(모형4)의 적합도를 절편 동일성모형(모형3)과

비교한 결과 거의 변화가 없음으로(ΔX2(7, 19.07), p<.001, ΔNNFI=-.001 Δ

CFI=-.001 ΔRMSEA=.001), 요인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효과 크기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부공무원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기 위하여 의회공무원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1>은 구분 변수에 대한 의회공무원 집단과

집행부공무원 집단 간 잠재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 11> 의회공무원 집단과 집행공무원 집단 간 잠재평균 비교 분석

잠재변수
의회공무원 집단 집행공무원 집단

효과 크기(d)
잠재평균 평균 잠재평균 평균

조례 발의 0 3.13 -.116 3.02 .282

조례 심의 0 3.20 -.280** 2.92 .543

예산 심의 0 2.96 -.194* 2.76 .397

행정사무감사 0 3.15 -.320*** 2.84 .648

도정질문 0 2.99 -.183* 2.80 .379

도민대표 0 3.15 -.257** 2.91 .510

자율적 활동 0 3.33 -.318*** 2.99 .828

p<.05: *, p<.01: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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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평균분석 결과, 의회공무원 집단과 집행부공무원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

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즉 조례 발의에서는 의회공무원과 집행공무원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반면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

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에서는 의회공무원과 집행공무원 간의 통계적 차이가 발견

되었다(p<.05).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도

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공무원이 집행공무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심의에 대해서는 의회공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

다 잠재평균 .280 정도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

의수준 p<.01에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의회공무원이 집행부

공무원보다 잠재평균 .194 정도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서 유의수준 p<.05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에서는 의회공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다 잠

재평균 .320로 높은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질문에서도 .183 정도 의회공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

다 높은 것으로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민

대표에 대해서도 유의수준 p<.01에서 역시 의회공무원이 집행공무원보다 의정기능에 대

한 인식도가 .257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율활동에 대해서는 .318 정

도 의회공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와 자율적 활동에 대해 의회공

무원이 집행부공무원보다 의정기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Cohen(1988)의 효과 크기에 미루어 볼 때,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

정질문, 도민대표 등은 중간 수준이지만, 분명히 의회공무원과 집행공무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의회공무원과 집행공무원 간

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지방의회는 대의제적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통합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영역에는 법적ㆍ제도적으로

부여되는 공식적인 권한의 행사뿐만 아니라 비예측적인 수많은 활동들이 상호 연계적으

로 이루어지는 부문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미흡하다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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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은 의정활동상의 입법기

능, 예산기능, 견제기능 및 주민대표기능 등의 수행시 많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회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주민의 대표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지방의회의원들이

주민들의 제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관

련된 행위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의정기능에 대해

직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자자인 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간의 상대적인 인식

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간에는 조례 발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제외하

고는 조례 심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도민대표 및 자율적 활동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방의회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집행부공무원

보다 의정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행정사무감

사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공무원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회공무원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는 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회의 자율적 활동에

대해서도 집행부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이 강한데, 이는 의원들이 주최하는 연찬회나 세

미나에 집행부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참석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조례 심의의 경우 의회공무원은 의원들의 조례 심의 전

개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집행부공무원들은 심의 결과만을 이해하다보

니 집행부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의회공무원들보다 인식 정도가 낮다. 도민대표활동에

있어서는 청원의 경우 지방의회가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지만, 민원처리의 경

우 지방의회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집행부에 이를 이송하는 데, 이 때 집행부입장

에서는 민원 이송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산심의 측면에서는 예산 편성

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바, 집행부공무원은 의회가 예산

을 삭감할 시 의원들의 예산심의 활동과 예산활동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인식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는 의회공무원과 집행부공무원간의 의정기능에 대한

상호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책과정상에 상호 유기적인 조정이 활

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정활동 인식의 차이에서 보여주었듯이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간의 원만한 관계 설정이 의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의결범위 확대, 행정감사권

의 합리적인 조정, 행정감사를 위한 불필요한 문서 요구 자제, 두 기관간의 대화 창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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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서의 상설협의회 설치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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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ae-Gyun Jun/ Hyeon-Suk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settlement and effectiveness of total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led by public authorities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s of members of an

organization for successful utilization of this new system. To fulfill this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e such goal through empirical analysis on 220

organization members who belong to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implementation of total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in 2013.

Through finding out if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dure fairness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f acceptance plays mediating roles in

fair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effect factors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analyzed. First,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dure fairness

turned out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s. Second,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dure fairnes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effects

on acceptance. Third, acceptance turned out to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urth, for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dure

fairness, acceptance played mediating role so as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Eventually, as members changes and are satisfied, an organization

adapts to changes in environments and can create new values. Also, the

changes and the adoption of a new system can be more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based on this, greater outcome will be created.

주제어: 총액인건비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수용성, 조직몰입

Keywords: Total Personnel Expenditure System, distribution fairness,

procedure fairness, accept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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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환경변화의 폭과 속도가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 기업체 등도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신황용․이희선, 2013).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도 경직된 사

회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 5월 혁신관계 장관회

의 결정(진재구, 2007). 중앙정부를 시작으로 2013년 지방교육행정기관까지로 전면 시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행 과정에는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권한이양이 정부조직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 하였다.

한국에서 지방분권 논의는 그동안 단일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던 행정권을 지방에 위임

함으로서 입법권의 상징인 정책결정권의 배분이라는 것이다(양덕순, 2012). 이러한 분

권화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 되었는데, 개괄적인 정책의 추진 방향 보다는 지방행정체

제개편과 지방분권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최영출, 2010). 이와 같은 분권

화는 권한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반하게 되며, 공무원 구성원들에게도 자율과 책임을 동반

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이다(행정안전부, 2006).

최순영(2008)은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보는 견해로는 조직, 기구 운영의 자율권과 인사, 예산의 자율

권은 인건비총액의 한도 내에서 부처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며, 따라서

공무원 조직구성원들도 이 영향을 동시에 받게 한다는 것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도의 예로 2013년 교육행정기관의 하나인 인천 교육청에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내용은 정책, 예산, 홍보, 평가 업무를 통합하고, 감사인력의 증원과

기구 승격, 행정정보화 확대를 위한 정보지원과의 신설, 학생체육관등을 직속기관에서 폐

지하고 단위학교로의 편입 등 조직과 기구의 변화인데,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교육연합신문,2012). 즉 총액인건비제도란 중앙정부에서 조직, 기구, 정

원 예산 등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 조

직 개편 등을 단행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포함 한다. 이러한 예에서 자율

권에 의한 기구 조직의 변화는 공무원 조직구성원들에게도 직급의 변화, 보직의 변화, 업

무의 확대 또는 축소로 이어져, 조직구성원들의 보수, 승진 등에 따른 인사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와 같은 기구 변화를 포함한, 공무원에게 미치는 보수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

원들의 인사정책은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총액인건비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

로서 중요한 관련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최순영, 2006). 또한 인사정책 보수 승

진 등은 보상의 공정성이 직무만족의 원인이 되며 스스로 열심히 일 하려는 동기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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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뒤 받침 하는 정재화․강여진(2007)의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인사공정성 인식이 혁신적 업무 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의 결과는 보수, 승진, 인사고과의 결과 등이며, 이들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가 분배공정성이고, 또한 이 결과가 있기 위한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지각하는 것이 절차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공정성에 대

하여 절차공정성은 제도 변화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규만, 2005). 또

한 류도암(2012)은 공정성과 성과지표의 변수에 수용성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 되

었다는 것이다. 즉 수용성은 제도 조직의 변화와 성과에서 주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한편 이러한 제도 환경변화를 촉진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인사고과와 보상의 성

격이 강한 성과급, 다면평가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사고과, 다면평가, 성과

급, 승진 제도들은 총액인건비제와 함께 조직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의 적용 방식을 취하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센티브 적용 제도 중 성과관리 제도를 연구한 류도암(2012)

은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도에서 수용성이 조직신뢰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 Schweiger and DeNisi(1991)는 변화에 대한 낮은 수용성은 낮은 수준의 직무만

족 및 조직몰입에 관계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다면평가 제도를 연구한 유진규

(2007)는 다면평가의 제도특성이 조직성과인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Cawley and Levy, 1993; 이상묵, 2008; 명창

석, 2012)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Mcfarlin and

Sweeney(1992), 진재구(2007) 등은 공무원의 공정성 지각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그리고 Judge(1999); Schweiger and DeNisi(1991); 유진규

(2007)는 수용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한 선행연구가 있다. 류도

암(2012), 최순영(2006) 은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데

수용성을 매개변수로 연구하여 조직신뢰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심리적 영향으로 제도를 수용하

여 조직의 성과 측정인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이전 선행연구와는 다른 방향으

로 분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특성을 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도의 교육행정기관

전면시행을 모델로 하여, 조직구성원이 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후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사개혁의 일환인 총액인건비제도의 공정성 지각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으로 하였고, 이들의 결과인 조직성과 요인을 조직몰입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용성

을 매개변수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2013년 시행한 교육행정기관 구성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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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교육행정기관의 연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비례한 표본을 선택하여 연구를 하여야 하

였지만,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근무지 여건을 갖춘 즉 산간어촌과 도시를 겸하고 있는 경

기도 교육청소속의 다수의 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순서로는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Ⅲ

장에서는 연구측정방법의 제시, 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Ⅴ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제시 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공정성

공정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결과 지향

적인가 아니면 과정 지향적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 전반적 접근인가 아니면

조직 심리적 접근인가 하는 두 가지 차원이라는 것이다(정범구,1993).

오늘날 한국에서 공정성 이론은 조직구성원이 제도 또는 정책 등 다양한 제도들이 구성

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가치를 투입 대 산출의 심리적 개념(이봉세, 2005)으로 볼 수 있

고 결과 지향적인가, 과정지향적인가가의 관점에 따라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차원으

로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범구, 1993).

이러한 이론을 연구한 Folger(1987)는 준거인지이론(reference cognition theory)

을 통해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개념이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지만, 향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설

명한다. 여기서 분배공정성은 “종업원들이 받고 있는 보상의 총량이 그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에 비해 얼마나 적절한가를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절차공정성은“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수단 및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를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

다(Folger and Konovsky, 1989).

따라서 선행연구자들은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둘 다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태도, 조직의 성과, 상사와의 관계 등 조직 내

의 여러 가지 변수와 인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Alexander and Ruderman,

1987: Fryxell and Gordon, 1989). 본 연구에서는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에 초점

을 두고, 심리적으로 지각된 구성원의 태도로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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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의미 있거나 관련성 있는 타인(relevant

others)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비교한 자신의 투입과 산출의 인지된 비율(Adams,

1965; Brockner and Wiesenfeld, 1996)이며 구성원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상의 크기를 공정하다고 생각하여 조직에 헌신을 하려는 정도(McFarlin and

Sweeny, 1992)로 볼 수 있다. 즉 분배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분배된 조직성과

(organizational outcome)가 얼마나 공정한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Greenberg,

1990).

이러한 분배공정성 의미를 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하여 의의를 부여하면, 한정

된 재원에 의한 분배를 위해 성과측정도구의 하나인 총액인건비제도를 이용 한다.는 것이

다. 인센티브 결정방식에 있어 분배공정성은 공무원 자신이 조직에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자 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산의 자율성으로 인한 잉여예산을 초과성과급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다른 공무원에 비교하여 내가 맡은 업무가 시간이 길고,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고 인식할 때, 결과가 그와 반대로 상사 시각의 평가기준에 의해 과소평가

된다면 그 공무원은 분배공정성 인식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분배공정성은 배분 결

과에 대하여 공무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때 공무원의 노력은 국민들에게 대한 헌

신과 봉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적절한 평가에 의한 보상을 받으

면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보상의 결과가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

여 적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 동료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자존감 상실로 이어져 의기소침

하게 되고 직무만족이나 조직공헌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한도 내에서 기관장에게 인건비의 자율 운영권을 부여하

여, 구성원들의 성취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상 하는가(보상의 공평성에 대한 지각)는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며, 이는 열심히 일을 하려는 구성원의 사기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총액인건비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중요한 관련변

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최순영, 2006). 분배공정성의 정의로 McFarlin and

Sweeny(1992)는 구성원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상의 크기를 공정하다고 생

각하여 조직에 헌신을 하려는 정도를 분배 공정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배공정성을 구

성원이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한 공평성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2) 절차공정성

절차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조직심리학자들의 의해 조직구성원에게 미

치는 분배의 절차 문제를 의식함에 따라 연구가 시작되었다. Thibaut and Walker

(1975)는 법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절차적 공정성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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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할을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공정한 배분보다 결과를 도출하는데 공정한

과정을 중시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사람들은 과정의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공정성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은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

게 인식하여 평가절차의 과정에서 믿고 신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절차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Folger and Konovsky, 1989)고 한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는 인센티브 적용 방식의 자율성을 가지는 총액인

건비제도 또한 절차공정성을 인식하여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 적용 방법으로 수당 제도를 결정한 경우,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보수에 대한 만족여부는 보수의 지급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의 보수에 대한 만족여부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순영, 2006). 이러한 영향에 의해 공무원이 지각하는 절차공

정성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결과와 차이가 있

다면 공무원의 헌신과 조직성과를 위한 조직몰입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다

르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에 따른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절차가 공정한다면 조직

몰입이 높아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직 정원분야에서 재원이 확보된 경우 자율적인 기구 인력 운용이 가능 하다는 지

침을 신뢰하여 절차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면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영향관계

이다(총액인건비제도 세부 운영지침,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2010).

절차공정성의 정의로 Folger and Konovsky(1989)는 구성원 자신이 보상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신뢰하여 조직몰입 또는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 수용성

공무원의 제도 수용성은 승진을 위한 인사고과제도부터 시작하였다. 즉 과거 승진은

근무평가 공적 등을 평가 방법으로 하였다.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권한과 책임, 권위 그리

고 급여인상, 사회적 지위 및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직무만족의 표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다 승진을 할 수 없는 제도 구성으로 인해, 공무원의 성과관리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논의의 배경에는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이며 획일화된 공무원제도를

구성원에게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제고 하자는 공론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조직구

성원들의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획일화된 공무원 조

직구성체의 한계와 문제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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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과관리제도가 갖고 있는 평가제도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하

미승(2004)은 공무원의 행정업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사실상의 계량화의

한계가 존재하고, 비계량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과 구성원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성과관리 제도가 행정기관에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공존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계량화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일자, 참여정부에서는 신 공

공 관리론을 내세우며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명분으로, 분권화와 자율성을 겸비한 공무원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제도를 혁신적으로 수용하여 변화의 주된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즉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잉여예산의 자율성, 조직정원 변화

의 자율성 등 재정운용의 선택방법을 제시하면서 인센티브 결정방식을 공식적으로는 기

관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미시적으로는 공무원조직구성원들이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의 총액인건비제도의 수용은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

서 헌신과 봉사가 만족으로 나타나 조직신뢰와 조직성과로 이어지는데 의미가 있다.

3. 조직몰입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는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는데 성장률, 생산

성향상, 수익률과 같은 경제적 재무적 지표와 조직구성원의 사기,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과 같은 심리적, 행위적 지표로도 측정될 수 있다(최창명 김성수, 2005.; Kim(2005)

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공공서비스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인차원의 행태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심리적 행위로 정의하고 조직몰입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고자 한

다.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조직성과, 조직효율성, 구성원의 태도 등과 지속적으로 연계

되어 왔다,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해진 계기는 조직성과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조

직몰입이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연구들(Mowday, 1982)이 나타나면서 부터이다. 이

후 이직, 결근 및 업무성과, 조직시민행위 등에 조직몰입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

다(Meyer and Allen, 1991; Morrow, 1993; Mowday, 1999). Mowday 등은 조

직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동일시(identification)하고,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의사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구성원

의 두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공무원인 조직구성원에게 적용되고 기관장에게 제도의 자율과 책임

을 내포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인사와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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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적용에 있어 심리적 반응과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성원의 인센티브 적용연구에

서 진재구(2007)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인사와 인센티브 조직적용의 영향에 따라 조직의

발전을 나의 발전으로 여겨 조직의 성과를 내려는 의지로 나타나 심리적 애착심에 의해

조직몰입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O'Reilly and Chatman(1986)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애착심이 조직몰입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순응, 내면

화는 수단적 몰입이며, 동일시는 친교에 대한 욕구 또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몰입이며,

내면화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 가치일반에 따른 몰입을 말한다. 즉 순수한 태도적 개념으

로 정의하고 있다. (Morrow, 1993; Mowday, 1982; Reichers, 1985) 태도적 접근

방법은 조직과 개인 간의 감정적 정서적 친교 관계를 중심으로 몰입 개념을 정의하며 행

태적 방법으로는 조직몰입을 보통 감정 중립적인 것으로 여겨 개인들이 자신들의 과거 행

동에 의해서 조직에 구속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개인들이 그 과정에 적응 및 순응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Morrow,1993; Mowday, 1982).

거의 대부분의 조직몰입의 연구들이 태도적 접근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조직몰입은 총액인건비제도 혁신행태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하므로 태도적 조직몰입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태도적 조직몰입이 총액인건

비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도적 조직몰입 차원에서 조직몰입이 나

타났다는 의미는 조직의 발전과 나의 발전을 동일시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보통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직몰입이 높은 개인이 조직과 일체감이 높고 조직에

대한 관여의지가 강하여서 조직에 감정적 애착을 가지게 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

여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게 된다(Allen and Meyer, 1996). 결국 조직몰입이 높

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게 된다.

4. 총액인건비제도

총액인건비제도는 행정의 생산성과 인건비 예산을 연계시킴으로써 보수의 동기부여 기

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더불어 각 부처의 정원관리, 직급조정 등 인적자원관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최순영, 2006).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지방분권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표준정원제) 운영의 한계 등(나

민주 외, 2009)이며, 이로 인해 정부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인사개혁분야에서도

각 기관의 인원과 급여를 일일이 중앙에서 결정하지 않고 각 부처가 총액인건비 예산 범

위 내에서 기관의 상황에 맞게 인원과 보수를 결정함으로써 각 기관의 인력 운용 자율권

을 대폭 강화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진재구, 2007).

제도 도입의 유사 사례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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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으로 볼 수 있다. 신 공공관리론에 기초를 둔 제도 개혁 정책인 영국 사례를 보면,

총괄경상경비제도(running costs)란 정부의 보다 시장 친화적인 재무관리 기법을 도입

하고 의사결정권을 부처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정부의 재무관리 개혁의 산

물이다(최순영. 2006). 즉 프로그램 관리자는 대리인 이라고도 하는데, Jensen and

Meckling(1976)은 대리관계를 “1인 이상의 사람(본인)이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자신

을 대신하여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한 계약관계”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를 보

면, “lump-sum budgeting” 이라는 용어로 인적자원관리 융통성을 가지고 분권화를 하

고 있으며, “Broad-banding” 은 직위보다는 직무에 가치를 두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통

해 조직성과를 내려는 모델이다. 북 유럽국가 중 덴마크는 일부 부처에서만 총액인건비제

도를 적용하며, 핀란드 스웨덴 등은 나라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최순영, 2006). 따라서

나라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국에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여 도입하고 있는데, 신 공공관

리론의 주된 기조는 공통적이지만 각국의 특정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개혁이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민경, 2012).

따라서 우리정부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적 하에 각 부처, 책임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범운영과 시행한 과정에서 조직정원, 예산, 보수조정 자

율성은 정책변화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를 받았다(진재구, 2007).

또한 인센티브에서는 절감된 재원을 5급 증원이나, 몇 개의 수당을 신설하는 등 보수에

서의 자율성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직급향상 인플레이션 초래, 지방자치의

역행, 지방재정의 악화 및 예산의 효율화 저하, 구조조정으로 악용될 소지, 지방공무원제

도 훼손, 인건비 성 비용의 범위, 공직의 지나친 성과주의 조장, 자치조직권의 확대 수준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손미향, 2008).

즉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긍정적인 연구들에서는 이 제도의 재무적 유인에 의해 제도

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며, 제도 시행의 부정적 연구에서는 예산, 조직, 보수 등의 자율

성에 대한 책임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일선 행정직은 늘고 부서는 감소하여 비정규

직을 늘린다는 목소리(2013, 5, 23, 파이낸셜)와 교육전문직인 교사가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로 인해 2013년 6월 12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2013, 6, 12, 강원일보). 따라서 이 제도에는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이 있으며,

언론 보도에서도 긍정적인 보도와 우려되는 보도가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관기관인 기획예산처와 안전행정부는 자율권을 주고 있

다는 것과 책임운영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자율권을 더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권민경, 2010). 이와 같은 이견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중앙의 권리

를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다르게 부처 내지 자치단체기관은 권한이양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신호로는 중앙정부는 집중화를 꾀하고 있고, 지방은 분권의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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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성 예산 자율 항목 ‘09년 이전 항목 ‘10년 이후~항목

인건비

(100)

기본급(01) ◯ ◯

수당(02) ◯ ◯

정액급식비(03) ◯ ◯

교통보조비(04) ◯ ✖‘11년통합
명절휴가비(05) ◯ ◯

가계지원비(06) ◯ ✖‘11년통합
연가보상비(07) ◯ ◯

기타직보수(08) ◯ ◯

무기계약직보수(09) ◯ ◯

물건비

(2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01)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02)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04) ◯ ✖
직책급업무수행경비(01) ◯ ✖

직급보조비(02) ◯ ◯

특정업무수행활동비(03) ◯ ✖

이전경비

(300)

성과상여금(02) ◯ ◯

연금부담금(01) ◯ ◯

국민건강보험금(02) ◯ ◯

연금지급금(07) ◯ ✖

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도 존재하지만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시행하고 있

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공공사업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김광구, 2008).실

제로 <표 1>에서와 같이 처음 시행 때 보다는 자치단체 자율권 항목이 축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자율성 예산항목

자료; 2013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과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한 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조직범위에 무기 계약직(학교회계직)의 포함이다

(2012, 2. 교육부발표). 교육행정기관의 특성에 의해 <표 2>와 같이 정원책정 및 기구설

치 등 규정의 변경으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기구 조정은 자치단체별 인구

수 및 학생 수를 기준치로 하여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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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효과

정원

책정

◯ 법령으로

지방공무원 총정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앙통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자율결정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기획업무 및

감사담당 기구의 장

직급4급

◯기획업무 및 감사담당 기구의

장 직급3,4급으로 상향 조정

-기획 및 감사 기구의 장 밑에

4급 지방공무원 배치

정책조정 및 감사기능

강화

◯무기 계약직원

정원관리기준미비

◯무기 계약직원 정원관리기준

조례․규칙에 규정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무기 계약직원 처우

개선

기구

설치

◯본청 “과”단위 기구

정수제
◯본청 “국”단위 기구 정수제

교육감의 실질적인

조직관리 자율권 부여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 3개 유형

-무분별한 센터 설치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

5개 유형

- 센터운영 직제화 (1,2개설치)

-거점교육청 2개과 추가 설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현장안착과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지원기능

내실화

기타

◯조직관리 체제 부족

◯자체 조직분석․진단능력

강화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직급별 정원만

교육규칙으로 규정

*총 정원등 중앙통제

◯공무원 총 정원 등 조례에

규정

◯기구․정원관련규칙

제․개정안 지방의회 제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보고

주민 및 지방의회

통제기능 강화

<표 2> 정원책정 및 기구설치 등 규정 변경 전․후 비교

자료: 2012. 2 교육부 총액인건비제 시행 발표

5. 공정성․수용성․조직몰입의 관계 및 가설

1) 공정성과 수용성의 관계 및 가설

강황선 권용수(2004)는 조직구성원의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제도의 이해, 평가

절차 적절성, 평가지표 타당성, 구성원의 인센티브 적절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이 제도 수용의 요소는 다양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예산으로 조직성과를 높이

고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변화를 제도 개혁으로 채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예산자율성 등에 따라 초과 성과급이나 조직정원의 변화에 인센티브 적용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공무원인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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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성과급, 인사고과, 다면평가, 혁신 등의 제도들이 직무만족, 조직몰입들의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정성이 구성원의 직무와 태도에 관

련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하에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조직구성원들

이 인식하는 공정성은, 제도 수용성과 관계가 있으리라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이상묵(2006); 명창석(2012)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인사고과의 공

정성은 피고과자의 수용성을 높인다고 하였고, 또한 인사체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

정성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류도암(2012)은 평가절차의 공

정성변수 즉 지표의 유용성, 지표설정의 민주성, 평가절차가 수용성을 매개로 하여 조직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정재화 강여진(2007)은 공무원의 인사공정성 지각

이 혁신적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구성원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평가 제도를 통해 인건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며, 성과평가 제도들은 공정하면 제도의

수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연구는 다음과 같다.

Waldman and Bowen(1998)은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자와 피 평가자 간의 수용

가능성의 문제를 고객-공급자 관계에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피 평가자들은 다

면 평가제도가 발전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기를 선호하였다. 아울러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

의 공정성에 대한 피 평가자의 지각은 다면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명창석(2012)은 공정성 중 참여수준과 분배공정성이 인사고과에 대한 피고과자의 수

용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상묵(2006)은 총 8개 대학 6급 이하 피고과자인

공무원 199명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고과 평가항목을 연구한 결과

참여수준, 평가기준의 타당성 두 영역에서 인사고과에 대한 피고과자의 수용도가 영향을

미치며, 피드백의 적절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이상

묵(2006); 명창석(2012)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따

라서 공정성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분배공정성은 총액인건비제도 수용성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절차공정성은 총액인건비제도 수용성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공정성과 조직몰입 관계 및 가설

총액인건비제도는 신 공공관리론에 의한 공무원에게 투입 대 산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재무적인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색은 예산자율성을 자율과 책임(이

민호, 2011), 즉 “인건비운영의 책임성”을 동반하여 조직구성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방향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적용하여 조직의 재무적 성과를 내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원에 대한 연구에서 진재구(2007)는 일반직에 대한 증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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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적용에서 일반직의 증원은 사기진작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원책정

인센티브 적용 방식의 공정성은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조직에 대한 애착 공헌

등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이론에서 제도 공정성은 조직의 성과인 조직몰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나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을 연계하여 조직의 성과

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조직성과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Mcfarlin and Sweeney(1992)는 분배공정성 지각은 조직구성원의 임금과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며,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몰입과 함께 상사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박국흠(2008)은 지방공무원의 조직몰입과 혁신성향이 혁신형태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검증 하였다. 이재붕(2002)은 조직몰입에 조직목표와 가치

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구성원으로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 등의 3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최순영(2006) 총액

인건비제도의 합리적 정착방안의 연구에서 분권화와 공정성이 조직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Mcfarlin and Sweeney(1992), 진재구(2007) 등은 공무

원의 공정성 지각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수용성과 조직몰입 관계 및 가설

공무원의 제도 수용성은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조직구성원들이 어떠한 제도에 보다 높

은 관심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제도의 구성에 따라 변화의 유인을 가지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조직의 성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조직구성원에게 인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즉 성과상여금제도, 인사고과제도, 다면평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도 조

직의 성과를 내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공통적

(법률로 지정)으로 적용하는데 반해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관별 예산자율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적용방법을 기관(시 도 의회의 조례 또는 규칙)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구성원들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제도의 수용에 미치는 방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진재구(2007)는 ‘의도적 절감노력으로 대다수의 기관들이 주로 수당지급축소’ 등에

의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에 의해 자율성을 발휘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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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율성이 총액인건비제도가 가진 특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도는 재

무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에게 효율성을 제고 하자는 방법에서 비효율적인 인건비 항목을

줄이거나, 기구 조직을 줄여 잉여예산이 확보되어 공무원인 조직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인

센티브가 적용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조직구성원들은 총액인건비

제도 수용성의 제고를 통해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론 연구

에서 밝힌바 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도의 조직성과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수용성을 매

개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는 수용성을 매개로 하여 공정성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방향에서 조직몰입에 미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관련연구는 다

음과 같다.

Judge(1999)연구에 따르면 강도 높은 조직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

는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비해 조직에 더 만족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

며, 반대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가 감소한다

는 것이다. 즉 조직의 변화를 수용하면 수용하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조직에 만족하고 몰

입 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연구에서 Schweiger and DeNisi(1991)는 역시 변화에 대

한 낮은 수용성은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계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유진

규(2007)에서 수용도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연

용(2009)연구에서는 다면평가시스템의 수용도가 대인관계 개선, 리더십 개선, 자기개발

개선, 업무성과향상에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면평가시스템

의 수용도, 다면평가시스템의 효과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호선 이재한(2006)은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행동계획수립과 조

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제도 수용성에 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Judge(1999); Schweiger and DeNisi(1991);이호선 이재한(2006); 유진규

(2007)는 수용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류도암(2012); 최순영(2006)은 공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신뢰를 종속변수

로 하는데 수용성을 매개변수로 연구하여 조직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조직신뢰의 의미는 긍정적 사고를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를 나타내는 조직몰입의 분석은 조직구성원들의 지각에 의해

총액인건비제도가 추구하는 성과 방향에 영향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수용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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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5. 총액인건비제도 수용성은 조직몰입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총액인건비제도 수용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7. 절차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총액인건비제도 수용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Ⅲ. 연구 측정 방법

1. 연구 모형

앞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를 총액인건비제도의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해보고, 제도공정성이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수용성을 매개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조직

몰입

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수용성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분배공정성 측정도구

임정숙(2008)은 분배공정성이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상의 크기에 대

한 공정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며, 성과 배분의 공정성 또는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의

공정성을 말한다. 즉 분배공정성은 포괄적으로는 조직이 보유한 자원, 협소하게는 조직의

보상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자원이나 보상의 배분결과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분배공정성이란 보상 배분의 결과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이라 정

의하고, Price and Mueller(1986)가 개발한 분배공정성 측정 척도와 Moorman

(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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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였고, 리커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1. 우리 조직은 성과목표의 달성과 열심히 근무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

a-2. 우리 조직은 업무처리에 따른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

a-3. 우리 조직은 업무상 부여된 책임의 정도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

a-4. 우리 조직은 경험 또는 경력의 정도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

a-5. 우리 조직은 업무처리상의 스트레스나 긴장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

2) 절차공정성

본 연구에서의 절차공정성은 보상 배분결정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내리기 위해서

활용되는 절차규칙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이라 정의하고, Leventhal(1980);

Moorman(1991);

McFarlin and Sweenty(1992); Niehoff and Moorman(1993)이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

여 수정 보완한 5개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b-1. 우리조직은 조직 구성원별 보상 근거를 얻기 위한 절차가 있다

b-2. 우리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보상 결정에 사용된 절차가 공정 하다

b-3. 우리 조직의 승진 결정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다.

b-4. 우리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된 보상 기준이 있다

b-5. 우리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승진 인사이동 전환 배치에 사용 되는 절차는 공정 하다

b-6. 우리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승진 인사이동 전환 배치에 사용 되는 절차는 일관성이 있다

3) 수용성

제도의 수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정도로 수용성을 설정하였

으며, 강황선 권용수(2004); 황성원(2007); 임현준(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의

유용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태도 등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총액인건비제도(총액배

분자율제도) 수용성 설문을 재구성 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1. 기관의 운영을 위해 총액배분자율제도는 필요하다.

c-2. 현 총액배분자율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c-3. 현 총액배분자율제도에서 오는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

c-4. 총액배분자율제도 운영으로 사고와 행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c-5.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액배분자율제도에 만족한다.

c-6. 총액배분자율제도 변화 정책은 정부 정책이므로 수용할 수 밖 에 없다.

4) 조직몰일

조직몰입이 높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게

된(Mowday, 1982). 따라서 측정은 Mowday 등(1982)과 O’Reilly and Chatman(1986)의

측정문항을 참고하여 총 8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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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나는 전반적인 나의 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d-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일을 더 좋아하는편이다.

d-3. 나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열심히 일하는데 소비한다.

d-4. 나는 현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d-5. 나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행한다.

d-6. 지금의 직무는 내 전체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d-7. 장차 나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d-8. 조직의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3.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표본의 선정을 위해 2013년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한 경기교육행정기관 구성원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교육행정기관은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공무원(6.833

명,2013통계) 보다 경기교육청공무원 수(11.692명, 2013통계)가 제일 많은 점과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근무지 여건을 갖춘 즉 산간어촌과 도시를 겸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소

속의 조직구성원으로 다수의 표본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표본은 경기교육행정

공무원으로 한정 한다. 해도 전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 지리적여건, 도시와 농촌, 면적

(10,136제곱킬로미터=전국토의 10/1, 2010년 경기도 통계), 인구수(11.551.813명,

2010년 경기도 통계) 등으로 인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또한 본청과 하부기관인 지역청

단위학교의 설문지 배포는 근무지 여건의 다양한 분포의 표본을 수집하기 위해 본청(지역

청)에 138부를 수집하였고, 그 외 단위학교와 연구원등에서 82부를 수집하여 경기교육

청소속 전체의 표본 분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

기보고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척도는 응답자의 지각된 인식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

성하였다. 각 구성 개념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제시된 정의를 토대로 기존에 개발된 신

뢰도가 높은 척도들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응답자는 설문지에 기재된 안내사항에 따라 설

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자가 궁금할 수 있는 궁금증을 답변하기 위해 연구자

의 전화와 이-메일을 첨부하여 응답자에게 안내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3년 2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1차와 동년 5월부터 6월까지 2차로 나누어 전국의

교육기관에 배포하여 5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41부 중 결측치를 다수 포

함하거나 무성의한 21부를 제외한 22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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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표본의 특성(N=247)

구분 인원220(명) 구성 비율

시, 도 경기 220

계급

4-5급 14 6.4

6급 53 24.1

7급 96 43.6

8급 40 18.2

9급 16 7.3

기타(계약, 별정) 1 .5

근무소속

본청, 지역청 138 62.7

직속기관 11 5.0

고등학교 24 10.9

중학교 10 4.5

유 초등학교 37 16.8

직군

(기술 행정)직 172 78.2

기능직 45 20.5

별정(연구)직 3 1.4

연령

29세 이하 10 4.5

39세 이하 105 47.7

49세 이하 78 35.5

50세 이상 27 12.3

재직연수

5년 미만 34 15.5

5~10미만 67 30.5

10~20미만 75 34.1

20~30미만 42 19.1

30년 이상 2 .9

노조가입여부
가입안함 152 69.1

가입함 68 30.9

학력

고졸이하 28 12.7

전문대 26 11.8

대졸 152 69.1

대학원 14 6.4

성별
남자 156 70.9

여자 64 29.1

연봉

2.500만 이하 32 14.5

3.500만 이하 85 38.6

4.500만 이하 46 20.9

5.500만 이하 45 20.5

6.500만 이하 9 4.1

6.500만 이상 3 1.4

응답자 구성은 <표 3> 과 같으나 무작위 경기교육청소속 학교, 지역청 분포화 하여 설

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우편과 선 배포 후 수집하는 관계로 경기교육행정기관 220명의 응

답자에 한해 분석을 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56명(70.9%)로 많고, 여자가 64명

(29.1%) 순으로 나타났다. 직군에서는 일반직이 172명(78.2%)이고, 기능직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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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원

문항

제거 후

문항
문항, (크론바하 알파값)

크론바하

알파 값

분배공정성 5 5
a-1(.828) a-2(.796) a-3(.802)

a-4(.844) a-5(.836)
.918

절차공정성 6 5
b-2(.829) b-3(.895) b-4(.847)

b-5(.891) b-6(.885)
.902

수용성 6 5
c-1(.785) c-2(.805) c-3(.870)

c-4(.784)c-5(.793)
.884

조직몰입 8 8
d-1(.874) d-2(.809) d-3(.743) d-4(.847)

d-5(.765) d-6(.806) d-7(.836) d-8(.821)
.888

(20.5%)순이며. 별정직 3명(1.4%)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소속으로는 본청(지역청, 직

속기관) 149명(62.7%)이고, 그 다음으로 유 초등학교 37명(16.8)이며, 고등학교 24

명(10.9%) 중학교 10명(4.5%)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급으로는 4급과5급이 14명

(6.4%), 6급 53명(24.1%), 7급 96명(43.6%), 8급40명(18.2%), 9급 16명(7.3%)

로 나타났다. 연령은 29세 이하 10명(4.5%), 39세 이하 105명(47.7%), 49세 이하

78명(35.5%), 50세 이상 27명(12.3%)이며, 재직연수는 10년 미만 101명(46%),

10~20년 미만 75명(34.1%), 20~30년 미만과 이상을 합해 44명(20%),로 나타났

다. 노조가입여부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152명(69.1%), 가입한 사람이 68명

(30.9%)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28명(12.7%), 전문대 26명(11.8%), 대졸

152명(69.1%) 대학원 14명(6.4%)로 나타나 대부분 대졸이상이 많게 나타났다. 연봉

으로는 2.500만 원 이하 32명(14.5%), 3.500만 원 이하 85명(38.6%), 4.500만 원

이하 46명(20.9%), 5.500만 원 이하 45명(20.5%), 6.500만 원 이하 9명(4.1%),

6.500만 원 이상 3명(1.4%)로 나타났다.

Ⅳ. 실증분석결과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괄성을 측정하는 Cronbach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크론바하 알파값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60이상이면 또는 .70 미만이면 신뢰도가

없다고 학자마다 다르나, 사회과학분야에서는 .60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또한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적재 값이 낮은 일부 문항을 제거한 결과 <표 4>와 같이 크론

바하 알파값이 .80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별 문항 구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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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 값 분산

분배 공정성

a-1 .841 .806

4.33 18.84

a-2 .786 .792

a-3 .845 .800

a-4 .696 .616

a-5 .823 .763

절차공정성

b-2 .665 .676

4.24 18.44

b-3 .815 .808

b-4 .698 .598

b-5 .802 .783

b-6 .762 .733

수용성

c-1 .811 .675

3.65 15.87c-2 .860 .771

c-3 .823 .712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통해 실시

하였으며, 요인 간 독립을 가정한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었는지를 알기위해 KMO와 Bartlett의 검

정을 실시하였다.

<표 5>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0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478.336

자유도 253

유의확률 .000

<표 5> 에서 나타나 것처럼 KMO와 Bartlett의 검정의 검정결과 KMO 값이 .906로

0.90 이상으로 인해 변수의 의해 설명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꽤 좋은 편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유의확률

로서 나타내는데 유의확률이 .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

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변수 별 초기 값 과 주성분 분석에 의한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

명되는 비율이라는 점에서 공통성 비율이 낮으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

이 낮아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즉 공통성이 0.4이하이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6>과 같이 공통성이 0.5 이상으로 주성분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적합성 근거로는 <표 7> 와 같이 회전된 성분행렬을 들 수 있다.

<표 6> 측정요인의 탐색적 요인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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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778 .709

c-5 .702 .668

조직몰입

d-1 .683 .652

3.50 15.25

d-2 .772 .678

d-3 .745 .562

d-4 .713 .631

d-5 .803 .653

d-6 .741 .587

d-7 .621 .565

d-8 .505 .499

성분

1 2 3 4

몰입-5 .805 -.039 .026 .057

몰입-2 .772 .175 .224 .025

몰입-3 .745 .019 .045 .068

몰입-6 .741 .064 .012 .190

몰입-4 .713 .250 .239 .052

몰입-1 .683 .288 .313 .064

몰입-7 .621 .306 .203 .210

몰입-8 .505 .391 .261 .150

분배-3 .192 .845 .213 .059

분배-1 .146 .841 .246 .127

분배-5 .045 .823 .266 .118

분배-2 .149 .786 .376 .101

분배-4 .246 .696 .261 .050

절차-3 .121 .324 .815 .158

절차-5 .176 .273 .802 .185

절차-6 .211 .269 .762 .188

절차-4 .173 .232 .698 .161

절차-2 .211 .372 .665 .225

수용-2 .142 -.018 .106 .860

수용-3 .117 .047 .136 .823

수용-1 .083 -.001 .102 .811

수용-4 .138 .201 .211 .778

수용-5 .051 .357 .212 .702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6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7> 회전된 성분행렬 표

2.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포괄적

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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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절차 수용 몰입

분배

Pearson(상관계수) 1 .659 .310 .47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N 220 220 220 220

절차

Pearson(상관계수) .659** 1 .443 .508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N 220 220 220 220

수용

Pearson(상관계수) .310** .443** 1 327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N 220 220 220 220

몰입

Pearson(상관계수) .471** .508** .327**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N 220 220 220 22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합니다.

였다. 상관관계는 변수들 간에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변화의 강도 방향을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모

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 방향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상관계수 표

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이론 모형에서 총액인건비제도 공정(분배 절차)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용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을 하였다.

검증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9>과 같다. 먼저 분배공정성과 절

차공정성은 각각 (310, .P<000***),(443, .P<000***)은 수용성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각각 (471,

.P<000***),(508, .P<000***)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용성이 조직몰입에(327, .P<000***) 로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용성이 분배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검증의

결과는 <표 8>과 같이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2단계 (471,

.P<000***), 3단계 (410, .P<000) 로 나타나 2단계 베타 값이 3단계 보다 높아 가설

-7 은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 0.96% 2단계 222% 3단계

271%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용성이 절차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검증의 결과 분배공정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2단계

(508, .P<000***), 3단계 (452, .P<000***) 로 나타나 2단계 베타 값이 3단계 보다

높아 가설 -6 은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은 1단계 196% 2단계 258%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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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절차공정성

상수 .141 16.082 .000 R=.508 R2=.258

수정된R2=.255

F=75.844 P= .000

조직몰입

(가설-3)
.048 .508 8.709 .000***

분배공정성

상수 .143 16.430 .000 R=.471 R2=.222

수정된R2=.219

F=62.286 P= .000

조직몰입

(가설-4)
.051 .471 7.892 .000***

수용성

상수 .185 13.689 .000 R=.327 R2=.107

수정된R2=.103

F=26.021 P= .000

조직몰입

(가설-5)
.058 .327 5.101 .000***

분배공정성

상수 .169 13.597 .000 R=.310 R2=.096

수정된R2=.092

F=23.152 P= .000

수용성

(가설-1)
.060 .310 4.812 .000***

절차공정성

상수 .161 12.196 .000 R=.433 R2=.192

수정된R2=192

F=53.176 P= .000

수용성

(가설-2)
.055 .443 7.292 .000***

독립/매개

/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표준화된

배타값
t값 p값 R2

분배공정성/수용

성/조직몰입

(가설-6)

1 .310 4.812 .000*** .096

2 .471 7892 .000*** .222

3 .410 6.660 .000***
.271

4 .200 3.247 .001***

계 271% 로 나타나고 있다. 미미하지만 R2 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 나타나는 설명력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제도 효과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수용성에 영향을 받아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회귀분석 검증 결과

주) N=201, :P<,1.* : P<.05,** : P<01,*** :P<.001(양측검정),

<표 10> 매개효과 분석

독립/매개

/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표준화된

배타값
t값 p값 R2

절차공정성/수용

성/조직몰입

(가설-7)

1 .443 7.292 .000*** .196

2 .508** 8.709 .000*** .258

3 .452 6.993 .000***
.271

4 .126 1.954 .052*

주) N=201, :P<,1.* : P<.05,** : P<01,*** :P<.001(양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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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설 검증 결과

<표 11> 가설 검증 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채택

분배공정(가설1) ⟶ 수용성 채택

절차공정(가설2) ⟶ 수용성 채택

절차공정(가설3) ⟶ 조직몰입 채택

분배공정(가설4) ⟶ 조직몰입 채택

수용성 (가설5) ⟶ 조직몰입 채택

분배공정(가설6) 수용 조직몰입 채택

절차공정(가설7) 수용 조직몰입 채택

Ⅳ.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총액인건비제도의 정착 및 효과성을 입증하고 새로

운 제도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인지, 태도, 행동의 중요성 강조하는데 목

적을 둔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공정성지각(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성원의 수용성도 모두 조직성과 관련 변수인 조직몰입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결과 및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수용정도가 모두 구성원의 성과와 관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도

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성정이 지각되는 경우, 구성원의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면 조직몰입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수용성이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

을 역설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임금제도의 개념으로 임금을 받는 구성원들이 이에 따른 결과와 과

정에 대한 공정성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는 임금을 단순히 많게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변의 동료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

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높게 공정성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

와 관련된 개인의 기본적 특징 뿐 만 아니라 조직 내 투명성 제고, 개방된 의사소통, 제도

에 대한 신뢰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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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수용성도 조직성과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제

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은 특히 새롭게 도입,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도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에 대해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연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구성원들의 성격, 새로운 제도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필요성 설명 및 지원, 리더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 발휘 등

과 관련한 연구 및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조직변화의 주체는 사람인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결국 구성원들

이 변화하고, 만족함으로써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 및 변화에 있어서 구성원의 인지와 수용이 제도 및 변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성과 수

용성 확보를 위해 조직차원에서 먼저 변화와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변화에 따른 조직과 구성원의 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러한 변화와 제도를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신뢰,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처우, 제도를

통한 변화의 방향과 비전의 제시, 그리고 제도와 변화의 대상인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관

계유지를 통해서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며, 이를 토

대로 조직은 높은 성과를 창출해낼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액인건비제도는 2004년 이후부터 제도의 수정 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정착된 제도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연구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소속 근무자가 67.7%이상을 차

지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편중된 실증자료의 한계점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

양한 대상을 토대로 한 분석을 통해 보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셋째, 수용성과 공정성은 구성원 개인의 인지 및 태도와 관련하는 개념으로, 이는 구성

원의 성격, 경제적 상황등과 같은 개인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 수용성, 조

직몰입 관계에 있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공정성, 수용성, 조직몰입 관계에 있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수용성을 공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

하여 수용성을 비롯한 다른 변수들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의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의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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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제도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서 공정성과 수용성 외에, 관련 있는

리더십 스타일, 의사소통 체계, 조직구조 등 다양한 차원을 통한 변수 간 관계 및 영향력

등에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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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시군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Consolidating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ing Area

for a Korea Reunification Era

김 정 완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Jeong-wan Kim

The establishment of joint industrial complexes and reunification admistration

capital will be discussed as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improves. The candidate locations could be in the military bordering area -

Pocehon, Yeonchon, and Cherwon - which may have the highest possibility.

This region is considered as the most ideal consolidation objects in that they

share historic and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can guarantee reciprocal

developments through the integration. Based on the related acts, Special Act to

Support Military Bordering Area and Special Act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System Reform, the three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merged to be a self-supporting and competitive political body which can

prepare for Korea reunification. However, the three local governments now

undergo underdevelopment and various regulations. In particular, Pocheon and

Yeonchon are uniquely experiencing a decrease of populations in Gyeonggido

which belongs legally to capital area. Cherwon also shows the lowest

development in Gangwondo, although it is not a local government of the capital

area. Therefore, after the consolidation, they need to be a member of

Gangwondo, not Gyeonggido, to receive policy and financial assistances from

central government as a provincial local government, through which they can

promote the investment attraction.

주제어: 접경지역, 지방행정체제개편, 시군통합, 남북교류 전진기지

Keywords: bordering area,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system reform, joint industrial complexes between South-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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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간의 화해 및 평화의 서막이 열리고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경협을 비롯하여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피

폭, 연평도 폭격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대립상태가 조성되었다. 그러

나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미국과 중국의 한

반도 비핵화의 합의가 확고한 만큼 향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

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자위

권 확보,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 원조를 위한 협상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결의

실마디를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원

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과 남한과의 경협을 통하지 않고는 인민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 또한 북한과의 긴장관계는 경제 국방 외교 등에 있어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과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의 건설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후에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남북통일의 기운이 서서히 무르

익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통일을 여러 방면에서 준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갑작스러

운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른 대규모 난민의 수용을 위한 토지를 비축하고, 통일의 전단계

로서 남북 간의 교류와 경협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통일 후의 통일수도 건설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대비하여 한반도의 중심지이면서 자

주적이고 자족적인 지역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01. 10. 26시행, 법률 제1089호) (이하 접경지역법)에서 비롯되었다. 동법은 그

동안 안보 및 군사적인 요인에 의해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보

상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었으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국토공간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접

경지역 개념의 정립과 이들 지역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5. 28

시행, 법률 제11829호) (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 제정되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은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비록 남

북통일을 염두에 두거나 접경지역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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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군 통합을 통한 자족적이고 경

쟁력있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법의

취지를 결합시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더 나아가서는 통일수도 조

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군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접경지역 시군 통합의 이론적 배경 및 관계법령의 검토

1. 시군통합의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에 비해 민주성과 효율성에서 우월성을 내포하고 있다

는 점에서 현대 지방행정의 보편적인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는 않는 지방자치는 정당성을 상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한다

는 것은 인류공동체의 발전과정에서 역행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근대국가의 절대군주로부터 시민권

확보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일차적인 가치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민주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확

립됨에 따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성

과 효율성은 동일한 지방자치의 주요한 가치로 평가된다.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민주성을 지향하는 경우 분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우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경우 과대한 자치단체는 분

화, 과소한 자치단체는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로 광역행정을 위한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동시에 정보통신 발달에 의한 전자정부의 대두로 주민참여의

깊이와 폭이 확대됨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분화의 요구가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행

정구역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은 통합으로 수렴되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시 가장 먼저 고려

해야 할 객관적인 사항이 규모이다. 통합에 의해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다. 그 결과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의 기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상적인 통합규모는 규모의 불경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내의 최대 규모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병호 외 연구(2008)는 최소효율 인구규모(minimum efficient

size of population)라는 개념으로 시군의 경우 541,000명이 평균비용을 최소할 수 있

는 최적의 인구규모라고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시군의 경우 혼잡비용

(congestion effect)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적 규모는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군 평균 인구는 151,480명으로 최적의 2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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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시군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군 통합에 의해 일인당 평균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제한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지방공공재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성과평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효율성의 관점에서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연구들은, 그

동안의 분권화가 칸막이식 투자, 시설의 중복,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초래한 반면에 통합

은 시설의 광역적인 이용, 인력의 재배치,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이시원 민병익, 2001; 최영출, 2005; 홍준현, 2005; 박

지형 홍준현, 2007; Savitch and Vogel, 1996; Bridges, 1997; Paytas, 2001;

Rosenfeld and Reese, 2003).

이러한 통합의 긍정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만만치 않

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도된 시군 통합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이

명석, 1999; 이순배 하채수, 2009; 유재원 손화정, 2009; Blair and Zhang, 1994;

Blair, et.al, 1997; Finney, 1997; Carr and Feiock, 1999).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된 지나친 인센티브와

유예조치가 효율성 제고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기존 정

원과 행정기구 유지와 통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통

합의 효율성 제고 여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산업구조에 있어 통합 시군간 보완

적 상생적인 발전이 가능한가의 여부, 주민들간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가의 여부, 통합에 의해 규모의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이 통합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의 하혜수 연구(2013)는 효율성보다는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으로서 시군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전제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비해 효율성 제고, 민주적 통제

와 책임성 확보, 정책실험과 혁신의 촉진, 경제성장의 촉진, 거버넌스질 제공, 정치적 안

정성, 대리인 문제 축소, 정부규모의 축소 등의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되는 정부기능의 수용체로서 지방

분권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군통합의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시군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능이양을 가능하

도록 자치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 촌의 통합도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의 강

화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오재일, 2007: 354). 법령상 일본 시 정 촌의 권한의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 자기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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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시정촌의 통폐합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이양이 단행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시군통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비록 지방분권의

필요성(하해수, 2013)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 후에 효율성이 증대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합의 성패를

평가하고 있다. 분석결과도 학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석방법과 대상

이 상이한 점도 있지만 비용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전제되지 상태에서 단지 예산

절감액과 같은 단편적인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2012년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었고

통합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10년간 735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익을 예상하고 있

지만(장덕진 외 2012) 현재 통합시의 구명칭과 관련하여 주민들간 소송이 준비되고 있

다. 2010년에 통합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시청사 소재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일부에서는 분리운동이 시작되었다. 시군통합의 경우 통합청사 운영, 편의시설의 공동 운

영, 인력의 통합관리 등으로 말미암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 효율성의 측면에서

는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

존의 공무원 정원 유지와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같은 일시적인 통합 유인책이 작용하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합된 시군에서 갈등이 노정되고 분리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는 점은 통합의 효과를 단지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일

깨워 준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우 갈등을 수반하는 통합보다는 대안적인 광역행정체제가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관련 시군간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구를 설치하거나 행정

협약에 의해 사무를 이양하는 등 방법을 택할 수 있다(박형준, 2013: 30). 따라서 통합

을 추진하는 경우 분명한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군 통합은 해당 자치

단체의 행정체제에 대한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침해되어 갈등이 야기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군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능가할 수 있는 통합의 필요성과 명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 시군 간에 유

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관련 시

군들 간의 윈윈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고 역사적 심리적 지정학적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

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의 효과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충족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시군통합은 정서적 공통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공유하는 시군간에 대

마불사의 논리와 부풀려진 기대효과에 의해 추진되었다. 실제로 통합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광역시와 같은 광역행정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규모가 큰 시군이 작은 지역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 결과 흡수된 지역은 통합 후 기대했던 효과가 미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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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게 되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군 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무엇보다도 통합의 필

요성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혹은 통합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시 해당 시군들 간의 상생적인 발전이

가능한가의 여부가 평가해야 한다. 규모와 관계없이 통합대상의 시군이 통합을 통해서 잠

재적 파레토 개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단순한 비용절

감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통합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기여도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접경지역의 시군통합의 필요성을 남북관계 변화, 지정학적

위치, 지역경제 현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통합의 요건을 상생적 지역발전의 가능성과

정서적 역사적 공통성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향후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2. 관계법령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동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

하며, 자연환경을 체계적인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와 같이 동법은 접경지역에 대한 지역경제발전, 자연환경보호,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접경지역이라 함은 비무장지대 내의 집단취락지역(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는 시군(인천: 강화군 옹진군), 비무장지대와

잇닿는 시군(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

군), 민간인통제선(군사분계선 남방 25㎞)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시 군여

건 등을 기준으로 정, 해상의(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

을 말한다(동법 및 동시행령 제2조). 이러한 기준 옹진군)설정된 접경지역은 인천광역

시 경기도 강원도의 3개의 시도의 15개 시군에 걸쳐 설정되어 있다.

그 동안 접경지역은 지난 60여년 간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의해

1)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46개 시군(18개 지역)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창원 마산 진해

가 통합되었고, 2012년에는 통합대상 48개 시군(18개 지역) 중에서 청주 청원이 통합을 합의했다.

2013년에 새로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고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

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에도 기존의 효율성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통합의 필요성 요건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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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군

사시설보호구역과 함께 수도권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가 중첩됨에 따라 발전이

정체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동법은 그 동안의 피해보상과 함께 특화된 지역

개발과 더 아나가서는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키고자 2011년에 접경지역 발전 종

합계획 (2011-2030)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실제 동계획은 접경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세계유일의 분단지역 상징성을 활용한

세계적인 생태 평화벨트(Eco-Peace Belt)를 조성하고, 사회 지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키고 해당 지역간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중앙이라는 지정학적 입지의 특성을 살려 국토 신성장축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행정안정부, 2011: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획은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접경지역을 위한 실천적인 발

전전략이 미비하여 가시적인 지역개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지역연관 산업의 육성을 통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나

남북교류와 통일의 거점보다는 주요 생태 평화벨트와 같은 환경보전 및 현상유지에 중점

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계획은 접경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을 제안함에 따라

접경지역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경제교류 전

진기지 더 나아가서는 평화시 및 통일수도의 후보지로 주목을 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현재는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아 남북 간에 긴장과 대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더 이상의 긴장과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남북 간 긴장완화 더 나아가서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최종적으로 남

북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를 대비하여 남북 경제교류 거점 더 나

아가서는 통일수도의 입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금까지 시군 통합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런데 동법(10조)은 지방행정체제개

편추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2014년 12월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시군 통합이

어렵게 되동법(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대체입법

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동법) 을 새로 제정하였다. 특

히 동법은 기존에 행정기능 지방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흡

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기능 지방이양과 함께 시군통합을 본격적

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법은 2013년 3월 29일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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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동법5월 7일에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4명에 찬성 212명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대통령직속으로 27명의 관계 전문가들

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향후 5년촄진위원한을 갖고 활동하게 된다

(44조). 무엇보다 동위원회는 현 박근혜 정부의 임기와 동일한 활동시한을 갖는다는 점

에서 예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시군통합을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은 지방분권 특별기관정비 교육자치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자족적이고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변

화에 의한 행정권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시군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896년 13도제에 의해 마련되

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수립과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증가와 도농 간의 인

구 이동, 지방자치 부활 후의 자치단체 간 격차심화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함께 최근

에는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달로 시대변화에 맞게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첫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광역행정수요가 증대함에 생활

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증진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국가 전체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기능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기존의 소규모의 분권형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자족적인 규모의 통합형 자치단체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산업화 과정에서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 자치단체와 농촌 자치단

체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도시지역은 과밀, 농촌지역은 과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인접

한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지역간 격차와 과소 과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세계화와 개방화의 추세와 함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인접 시군간의 통합을 통해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법은 시군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법은 1990년대 도

농통합에 의한 시군 통합에 비해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측면에 있어 획기적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통합 후에도 기존에 향유했던 기득권이 보호되면서 각종 새로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법은 행 재정에 관한 여타의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법은 시도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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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넘어서는 시군 통합까지를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제22조 2항) 향후 접경지역의

시군 통합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접경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나 시도 경계와 상관

없이 역사적 사회경제적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과소의 문

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도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이들 지역에 대한 통합을 추진함으로

써 자족적인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 전진기지 더

나아서는 통일수도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남북교류 거점 선정을 위한 접경지역의 권역 분석

1. 접경지역의 권역별 분석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3개의 시도에 걸쳐 15개의 시군에 지정되어 있다. 향후 접경지역

에 남북 경제교류 전진기지를 조성함에 있어 그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부권은 남쪽의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강화군과 북쪽의 개풍군과 판문군 등으

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권은 현재 판문점이 위치하고 경의선이 복원되어 있고 개성공단의

출입로가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주요한 남북 교류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향

후 새로이 남북 교류 전진기지와 통일수도를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현재 산업시설

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북한과 함께 하는 공동경제 구역을

설치함에 있어 정치적 군사적으로 장애가 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현재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합작 공단을 설립할 때 남북한 어느 한쪽 영토 내에 설치하기보다는 양쪽의 영

토가 공동으로 걸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서부권은 임진강으로 양

쪽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향후의 통일수도는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영역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할 때 서부권은 입지여건이 불리하

다.

둘째, 동부권은 남쪽의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과 북쪽의 고성군과 금강군 등을 포함한

다. 동부권은 현재 동해선이 개설되어 있고, 향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

되는 곳이다. 그러나 동부권은 주로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용토지와 수자원이 미

흡하여 대규모의 산업단지나 남북교류 거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중부권은 남쪽의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과 북쪽의 철원군 평강군 등으로 이루어

져 있다. 중부권은 역사적 동질성이 강하고 한반도의 종횡의 중심으로서 상징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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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과 한탄강으로 이루어진 수자원이 풍부하고 남북이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용토지가 충분하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도 경원선과 함께 3개의 국도가 운영되었던 곳

이다. 그 결과 중부권은 향후 남북 경제교류 전진기지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권역으로 평

가된다.

자료: 접경지역 바탕 그림: 행정안전부(2011: 3)

<그림 1> 접경지역 권역도

2. 접경지역 중부권의 요건 분석

1) 역사적 공통성

중부권은 선사시대부터 한탄강 유역권이라는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해 왔다. 후삼국시

대에는 태봉국이라는 후고구려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으로 궁예와 왕건의 발자취가 중부

권 전역에 남아 있다. 6.25이전에는 포천시의 일부를 포함하여 연천군과 철월군이 38도

선 이북으로 위치하여 북한의 철원군에 속했었다. 그결과 현재 철원군에는 북한의 철원군

노동당사, 포천시에는 김일성 별장의 터가 남아 있다. 6.25 당시에는 최초의 남침이 연

천군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1953년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치열한 남북 간의 전투가

철원군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부권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미련을

갖는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남북 경제교류기지 건설을 위한 남북 간의 합의 도출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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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이다.

2) 수자원

중부권에는 임진강과 한탄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 임진강은 강원도 북부를

흐르면서 북한의 고미탄천과 평안천과 합류하고, 경기도 연천군에서 철원군과 평강군 등

을 흘러온 한탄강(漢灘江)과 합류하여 연천군의 고랑포를 지나 문산 일대의 저평지를 거

쳐 하구에서 한강과 합류하여 황해로 흘러든다.

한탄강은 북한의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북쪽의 김화군, 남쪽의 철원군과 포천시 연천군

을 지나 연천군 미산면 전곡읍의 경계에서 임진강으로 흘러든다. 이와 같이 한탄강은 중

부권을 관통하여 연천군에서 임진강과 합류한다. 한탄강은 화산폭발로 형성된 주상절리

의 좁고 긴 골짜기를 흐르고 유역에는 절벽과 협곡이 발달하여 국민광관지가 조성되어 있

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한탄강댐은 향후 중부권의 안정적인 수자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래는 다목적 댐으로 계획되었으나 관광자원과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홍수조

절용으로 건설되고 있다. 향후 중부권에 남북교류 전진기지가 조성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주요한 수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접경지역 중부권의 수자원 현황

3) 교통시설

중부권은 경원선 철도와 국도 3호 5호 43호선이 통과하는 권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이

다. 서부권은 경의선과 국도 1호, 동부권은 동해선과 국도 7호선이 통과하는데 반해 중부

권은 경원선 철도 이외에도 3개의 국도가 통과하는 곳이다. 경원선은 서울 용산에서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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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연결되었던 철도로 국토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또한 용산과 원산의 중간지점에

서 금강선과 연결되어 금강산에 대한 접근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원선은 경의선이

나 동해선과 달리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이고 현재는 용산에서 2012년에 복원된 백마고

지역 사이만을 운행되고 있다.

2000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후 구체적으로 복원이 논의되었으나 아직은 답

보상태이다. 경원선은 북한의 원산시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STR) 통해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경의선과 연결

되면 중국 횡단철도(CTR)와 연계시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쉽게 수송되어 운송시

간은 1/3로 단축되고 물류비는 20∼30%가 절감된다.

또한 중부권에는 3호 5호 43호의 3개의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남북한 간 물자교류와

상호 접근도를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국도 43호선이 복원된다면 접경지역의 중부권에

속한 포천시에서 금강산까지 90㎞로 한 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강산의 관광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할 수 있게 된다.

자료: 행정안전부(2011: 15)

<그림 3> 접경지역 중부권의 교통시설 현황

4) 국토의 중심성

중부권은 남북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더 나아가서는 통일수도가 입지

할 곳이다. 그 결과 남북이 수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

으로 한반도의 중심성을 내포하고 남북한의 접근성 동일해야 한다. 이에 중부권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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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횡의 중심지이면서 남북으로부터 동일한 접근성을 구비하고 있다. 실제로 중부권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한국의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로부터 160㎞라는 등거리에 위치하

고 있다.

<그림 4>중부권의 지정학적 위치도

Ⅳ. 접경지역 중부권 시군통합의 당위성과 효과

1. 통합의 필요성

중부권은 접경지역으로서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관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에 덧붙어 현행법상 수도권에 속한 관

계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 산

업기반이 열악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중부권에 속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은 인구를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소속하는 도의 시군평균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구수 지역내총생산 지

역소득 재정자립도 등에서는 여타 시군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에 노인인구비율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포천시와 연천군은 수도권에 속해 있어 접경지역으로서 규제 이외에 수도권 규제

까지를 받고 있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경기도의 시군평균과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

다. 실제로 포천시와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내총생산이나

지역소득에서도 시군평균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포천시는 2003년에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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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13명으로 시승격을 받았으나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156,904으로 감소하여

경기도 시군평균과의 격차도 170,740명에서 237,93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천군으로 경우에도

2003년에는 인구가 50,188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45,657명으로 감소하여 경기도 평

균과의 격차도 237,930명에서 349,177명으로 확대되었다. 포천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내총생산이나 지역소득에서도 도 평균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표 1> 접경지역 중부권의 지역경제 현황

구 분
경 기 도 강 원 도

시군 평균 포천시 연천군 시군 평균 철원군

인구수

(2013)
394,834명 156,904명 45,657명 85,522명 47,642명

노인인구비율

(2010)
8.7% 12.7% 19.5% 14.8% 16.3%

지역내총생산

(2010)
7,498십억 3,250십억 801십억 1,475십억 908십억

지역소득

(2010)
4,917십억 1,064십억 288십억 981십억 323십억

재정자립도

(2012)
49.7% 29.5% 22.5% 19.3% 11.5%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2012)
30.0% 29.0% 95.6% 18.61% 100%

주: 지역소득 추계방법: 김정완(2004: 51-76) 참조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책자 참조

이러한 지역경제의 낙후성은 모든 부문에 확산되어 일자리 정체, 부동산 가격 동결, 교

통시설 미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 교육환경 열악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인구감소로 이

어지면서 낙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접경지역 중부권은 중첩된 토지이용 규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현황에도 불

구하고 다양한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까지 이르는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결망이 구비되어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 투자유치와 생산물의 판매시장을 확

보하기에 유리하고, 환경적으로 양호하게 보존된 자연환경과 빼어난 공간구조로 말미암

아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 전진기

지 더 나아가서는 통일수도의 후보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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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포천시과 연천군의 지역경제 추이

구 분 인구수(명) 지역생산(십억) 지역소득(십억)

2003

경기도 시군 평균 329,253 4,762 3,360

포천시
현 황 158,513 2,239 741

도평균과 차이 170,740 2,523 2,619

연천군
현 황 50,188 591 199

도평균과 차이 279,065 3,995 3,161

현재

경기도 시군평균 394,834 7,450 4,917

포천시
현 황 156,904 3,250 1,064

도평균과 차이 237,930 4,200 3,853

연천군
현 황 45,657 801 288

도평균과 차이 349,177 6,697 4,629

* 주: 현재의 인구는 2013년 5월말 기준, 지역생산과 지역소득은 2010년 기준임

그러나 중부권에 속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현재와 같은 독립된 행정체제와 취약한

지역경제권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지역역량을 극대화하거나 향후 남북 교류와 통일을 준

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의 중심지로서 통일을 대비하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

족적인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 개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한반도 통

일시대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체제를 구축할 해야 한다. 다

행이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이 시도 경계를 넘는 통합을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부권의 시군들이 향후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마련되었다.

중부권 세 개의 시군은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과 함께 지정학적으로도 동일한 한탄강 유

역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통합에 따른 상호보완적인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

는 이상적인 통합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세 개 시군이 통합함으로써 포천시와 연

천군은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철원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배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철원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내생적 발전보다는 주

변지역 발전의 파급효과가 확대되어 유입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의 파급효과

는 북쪽이나 동쪽의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오로지

남서부의 포천시와 연천군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포천시와 연천군이 철원군과의 통합을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나게 된다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그 효과가 철원군에 파급

되어 중부권 전역이 한층 발전된 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에 의해 인구 면적 지방재정 지역경제의 영세성을 극복함으로써 광역행정수

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외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강화된 지역경쟁력은 향후 통일수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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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통합시군의 도 소속: 경기도 or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3개의 중부권 시군이 통합하는 경우 현행 행정체제하에서는 도

의 소속을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와 강원도 중에서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이다. 도소속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경우가 통합시군이 그 동안의 낙후와 규제에서 벗어나 통일시대의 주

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현재 중부권 발전의 장

애요소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귀결된다. 군사시

설보호구역은 국방상 불가피한 측면과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수도권 규제는 중부권

의 지역실정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포천시와 철원군은 여타의 수

도권지역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현저하게 낮다. 실제로 포천시와 연천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서 본질적으로 지방임에도 불구하

고 수도권 규제로 묶어 있다. 따라서 포천시와 연천군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시군이 강원도에 편입되어야 한다.

포천시는 현행법상 전 지역이 접경지역에 속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0%를 차지하

고, 주한 미군 전부대가 사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군 전용의 영평사격장(13.52㎢,

409만평)과 동양최대 규모의 한국군 전용의 승진사격장(19.52㎢, 600만평)이 입지해

있고, 행정구역의 3분의 1이상이 38도선 이북에 속하여 김일성 별장이 위치했던 지역으

로서 전형적인 접경지역형 낙후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분류

되어 규제를 받아 왔기 때문에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포천시의 재정자

립도는 29.5%로 경기도 시군 평균(50%)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현재와 같이 수도권으로 남아 있는 한 포천시의 낙후도는 더욱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

한 사실이다. 연천군 역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95.6%가 군사시설보

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정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권의 현재의 낙후상태를 미래까지 지속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 정책을 이용하여 그 동안의 규제와 낙후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포천 연천 철원 시군 통합에 있어 포천과 연천의 지역주민들

은 세 개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

만 도(道의) 소속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지역경제의 실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강원도가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

한 사실이다. 다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으로 수도권 주민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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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에 속해 있으면서 받은 혜택과 피해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은 점진적으로 도의 위상과 권한을 축

소시켜 나가면서 종국적으로는 도를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도 소속을 고수

할 필요성이 더욱 없어진다.

다만 현재의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도가 존치되기 때문에 도의 소속을 결정함

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자

족적인 지역행정체제의 구축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이다. 현재 경기도는 과대하고 강원도

는 과소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 볼 때 강원도 소속안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어 포천

연천 철원 통합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철원군이 경기도 편입시에는

수도권 규제에 묶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철원군에게 경기도 소속안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포천 연천 철원 통합 또한 무산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 소재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포천시

와 연천군의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행

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해도 기존 부지와 건물을 비워놓지 않는 한 서울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 또한 요원한 일이다. 그동안 연천군이 수도권 규제에서 벗

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던 사실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희망 섞인 예상을 하는 견

해도 있으나 포천시와 연천군을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일획일자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만약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성장관리권역의 전체에 대한 약간

의 행위규제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포천시와 연천군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정부 동두천 양주 파주 남양주 등도 동일하게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이 경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SOC가 양호한 이들 지역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포천시와 연천군은 현재의 지역의 위상에 맞게 지방으로 분류되어 규제완화와 함께 기

업유치에 필요한 세제 감면과 정부보조금을 받아야 다른 지역에 대해 경쟁력을 갖게 된

다.

포천 연천 철원 통합시의 광역행정체제 소속과 관련하여 경기도나 강원도 소속보다는

세종시처럼 특별법에 의한 통일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종국

적으로 포천 연천 철원 지역이 통일수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방향이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포천 연천 철원 지역이 인구나 지역경제 수준에 있어 경쟁력(충분한 투

표수)을 갖추어야 하고,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통일수도특별법(가칭)을 제정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고려할 때 포천 연천 철원 통합으로 통일수도로 곧바로 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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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이다. 현재의 포천 연천 철원은 통일수도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힘이

약하고 남북관계 또한 경직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과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그 준비단계로 포천 연천 철원의 시군 통합을 통해서 통일시라는 명칭

으로 사용함으로써 통일에 관한 이슈는 선점하고, 통일시의 소속을 강원도로 편입시켜 수

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와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한 상태에

서 남북 경제교류 진전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 통일수도 설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3. 통합의 기대효과

포천시와 연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필요조건에 해당되고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충분

조건이다. 현재 포천시와 연천군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규제를 받

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또한 배제되어 있다. 향후에도 수도권에 머

물러 있는 한 규제완화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설사 수도권 정책의 변화에 의

해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필요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포천시와 연천군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천시와 연천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이외에 또 다른

충분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여타 수도권 시군에 비해 경제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충분조건으로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는 지방만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

해 지방에 한해 수도권 기업의 이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중소대기업의 신규투자

등에 대해 세제감면과 함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가

포천시와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에 해당된다. 이는 포천시와 연천군이 수도권에

서 벗어나 강원도에 편입될 때만이 가능하다.

포천 연천 철원 통합과 강원도 편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도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시키면서 시군통합을 통해 경쟁력있는 자

족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 시군에게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다. 포연철 통합시 이러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 또한 무시할 수없는 수준이지만 강원도 소속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욱

광범위하다.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지원이다. 포천시와 연천군

이 현재의 낙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해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서 정부의 정책지

원을 받아야 한다. 현행 지방지원정책의 기본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다. 동법은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인구 재정자립도 도로율 지역내총

생산 등 지역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개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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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 지정하여 5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SOC 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투자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대표

적인 정부지원 사업이다. 포천시와 연천군 역시 지표상으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나 동법 12조는 수도권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지정요건에 의하면 포천시와 연천군이 강원도로 편입되면 자동적으로

개발촉진지구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역시 통합 시군에 우선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조 2항).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를 통해서 대기업까지를 포함하여 지방투

자기업에게 취득세 법인세 감면(5년간 100%, 그후 2년간 50%)과 함께 파격적인 보조

금을 지원하고 있다(표3). 따라서 포천시와 연천군이 강원도로 편입되는 경우 일차적으

로 동두천 양주 파주 의정부 등 인접한 지역에서 출발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기업들이 정

부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유입될 될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정책에 힘입어 수도권 대학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에는 수도권내의 대학이 동일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이전도 자유롭지 못

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소재 대학들이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방대학 지원사업에 덧붙여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

방대학 지원을 강화하기 우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만약 기존의 포천과 연천 소재의 대학들과 수도권에서 새

로이 이전하는 대학들이 지방대학으로서 공직인재 할당제를 비롯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들 대학들이 명문대학으로 발돋음하게 되어 포천시와 연천군이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하여 육성한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역으로 다

른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인구증가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표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분류

(매칭비율)

이전기업 U턴기업 지원 신증설기업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70:30)

입지(-)

투자(5%)

입지(15%)

투자(7%)

입지(35%)

투자(10%)
투자(5%) 투자(7%) 투자(10%)

수도권

인접지역

(50:50)

입지(-)

투자(3%)

입지(-)

투자(5%)

입지(10%)

투자(7%)
투자(3%) 투자(5%) 투자(7%)

지원

우대지역

(80:20)

입지(-)

투자(7%)

입지(25%)

투자(15%)

입지(45%)

투자(20%)
투자(7%) 투자(15%) 투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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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지방화효과가 나타나면서 인

구유입, SOC 확충, 생활여건 향상 등의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

가 증가되면서 토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고 그 동안 또 하나의 족쇄였던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인구가 증

가하고 토지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증가된 인구와

발전된 지역경제 수준은 지역의 경쟁력으로 연결되어 향후 남북교류 전진기지와 통일수

도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된다.

포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이다. 그 동안 포천의

발전을 위해 SOC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도권 전철 연장 유치와 국비 고속도

로 건설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선거철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이를 이용해 일부 정치

인들이 득표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판명이 났고 이

제는 민자고속도로라도 적기에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데 이 또한 멀어져가고

있는 느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SOC 비롯한 국책사업은 기본적으로 인구수(투표

수)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그 동안 포천시와 연천군은 수도권에 묶어 있어

기업유치가 불가능하여 인구가 정체되었기 때문에 정부 SOC 사업을 유치할 없었던 것이

다. 포천 연천 철원 통합을 통해 강원도로 편입되는 순간 투자 기업수가 늘어나고 대학

이 이전해오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더 나아가서는 전철을 비롯한 교통망 확

충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은 각종 정부시책사업 시행

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3조 3항).

이는 현재 지체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비 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한 중요한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향후 SOC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민자도로 예산확보에 비상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포천 연천 철원 통합은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포천시는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중인 용정 신북 신평공단을 조성

중이거나 완공 후 분양중이다. 연천군도 기업유치를 위해 공단을 조성하고 있다. 포천시

와 연천군의 입장에서 이들 공단의 성공은 절실하다. 현재 포천시청과 연천군청의 노력으

로 이들 공단들은 활기를 띠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공단조성은 이들 지역들이 수도권에

묶어 있는 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강원도에 편입되어 지방이 된다면 투

자기업들이 세제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지

금까지 포천과 연천지역의 공단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양산업

들이다. 이제는 고부가가치의 대기업들이 입지해야 한다. 현행 지방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은 대기업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과 연천 지역의 공단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시군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89

에 대기업들이 입지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

방으로서 국내 최고의 기업투자 유망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제는 투자희망 기업

들을 선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강원도 소속은 분명히 지역경제의 실익이 있고 향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주민들의 정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선의

대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다. 수도권이라는 자존심만 내

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과연 포천 연천이 지금까지 수도권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아왔는가

를 되돌아보고 향후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잔류를 고집한다면 지금의 낙후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적극적인 시군 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추가적 세금부담을 주지 않고 그 동안 지역주민

들이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포천과 연천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에서 강원도 통일시(가칭) 포천구와 연천구가 되고 공무원

와 지방의원의 정수가 향후 8년 간 보장된다. 더 나아가 통합시청이 생겨나면서 공무원의

인사상 적체가 완화되고 추가로 통합 시의회에서 지역별 부의장이 새로 선출된다.

<그림 5> 통일시의 서울과의 거리

이와 같이 포천 연천 철원 통합시가 강원도 통일시(가칭)가 되는 경우 수도권에서 가

장 가까운 지방으로 현재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국가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다. 강원도 원주시는 서울에서 광주시와 여주군을 거쳐 가야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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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인구와 지역소득은 광주시와 여주군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이러한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포천 연천 철원 통

일시는 원주시보다 서울에 더 가깝다. 서울과의 거리가 원주시는 88㎞인데 반해 통일시

는 그 절반인 41㎞에 불과하여 머지않아 원주시보다 더 발전하는 지역으로 향후 통일한

국의 수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와 연천군이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로 편입되는 것은 지역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도 바뀌었다.

수도권의 이미지는 번잡 오염 규제 등으로 전락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청정 발전가능

성 통일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지금까지 경기도 막

내로서 규제만 받던 처지에서 통일된 국토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야 말로 뱀

꼬리가 용머리로 진화하게 된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철원군과 함께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

지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철도의 시발점으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져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의 기점으로서 향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중심축

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V. 결론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조)에 의하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권역범위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 동안 포천시와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수도권 배제 및 규제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향후

에도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천시와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이에 해당된다. 동법은 자족적이고 경쟁력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범위를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시군간의 통합까지

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22조).

따라서 일단 그 동안 간헐적으로 통합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는 포천 연천 철원의 통합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지정학적 동질성과 정서적 공통성을 내

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

성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통합대상으로 평가된다. 포천 연천 철원 통합 후에는 현행법

상 수도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도보다는 강원도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철원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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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변방에 머물러 있어 정부사업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밀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포천시와 연천군은 서울에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

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묶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천 연천 철원이 통합하여 강

원도에 소속되는 경우 포천과 연천은 수도권 규제에 벗어나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철원은 인접한 포천 연천의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도 강원도내에서 인구나 면적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포천 연천 철원은 시

군 통합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상생적인 통합모델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포천 연천 철원 통합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의 분위기 조성되는 시점에서는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통일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연철 통합시의 명칭을 통일시(가칭)로 정하고

향후 남북통일 시점에서는 통일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포연철지역은 접경지역 중에서

지정학적 위치나 수자원 가용토지 SOC 등에 있어 통일수도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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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ung-Gi Moon

This study investigates policy insights for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based on a series of comparative case studies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4 year college graduates of U. S. local and national public enterprises and a

private company. To achieve it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mpares

recruitment procedure management, first wage determinants, wage increase

structure, and the influence of labor union, if any, among sample companies.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observe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ocal and national public enterprises in terms of the balance between the

regulatory supervision of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y, and the

strength of self-identification as a public agency or a private firm. Regardless

of the disadvantages in the level of monetary compensation, American local

public enterprises manage to attract talents with the help of non-monetary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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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사 부문을 박론하고, 한국사회에서 인재(talent) 확보의 중요성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여기서 인재란 조직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고, 성과를 높이는 모

든 직무 계층의 가장 효과적인 리더와 관리자들을 총칭한다. 최근에는 미국사회에서도 이

러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스(E. Michaels) 등의 공저

인재전쟁(The War for Talent)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성공적인 조직 경영 및 성

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인재

지향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일, 성공으로 이끄는 EVP(Employee Value Proposition:

직원에게 제시되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 고용전략을 인재 확보로 변화시키는 일, 조직

내부에 인재개발 기제를 정착시키는 일, 그리고 능력에 기초하여 직원들을 차등화하고 이

를 직원들에게 정정당당하고도 명확하게 밝히는 일 등이 필요하다(Michaels, et al.,

2001).

미국에서 인사관리정책이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최근의 경영환경

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 즉, 미국에서 인재전쟁이 발생하게 된 근저에는 세 가지 근

본적인 원동력이 존재한다. 첫째, 산업화시대에서 정보사회로의 돌이킬 수 없는 변천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대량생산을 위해 대규모의 생산설비와 조직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다수의 종업원들이 팀워크를 발휘하여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산업화시대의 모습이 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 보편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능 있는 관리직 인재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의 창출이 해당된다. 즉, 앞에서 언

급한 정보사회의 진행에 의해 모든 것이 분절화(fragmentation)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내에서는 정보와 인력, 그리고 자원을 연결하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마침내 조직의 생존 및 목표달성을 이루어 낼 관리직 인재는 여전히 필

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직하는 경향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다. 이직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분화와 이동성의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강력한

이동성을 가진 구성원에게 있어서 기존의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와 동기부여를 보여

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구성원에게는 보다 나은 보상조건을 제시하는 외부의 조직으로

이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합리적 개인주의와 함께 오랜 지방자치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미

국사회에서 지방공기업은 인재확보에 있어서 임금수준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상대적으

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미국의 지

방공기업들은 그 나름대로의 특․장점과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재를 효율적으로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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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소기의 조직 목적 달성에 성공적으로 임하고 있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자립

도와 협소한 국토에 따른 중앙집중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고전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먼저 채용관리에 있어서 적정보상의 의의 및 임금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통해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후, 이를 비교의 기준으로 하여 미국 내 지방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를 국가공기업 사례와 비교하고, 다시 이를 지방사기업의 사례와 비교함으로

써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전개할 수 있는 한국 내 지방공기업의 임금결정체계 수립 및 채

용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Ⅱ. 임금결정체계 문헌 검토

1. 채용관리에서 적정보상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말해, 미국인에게 있어서 돈 또는 부(富)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게 작용한다. Rubenstein(1981)은 미국사회에서는 성공 여부를 부와 소득에 의해서 판

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인에게 있어서 돈 또는 부라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금전적 보상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조직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제, 특히 인력관리 전략의 개발 및 유지에 있어서 금

전적 보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Tang et al.(2005)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인의 이러한 돈 또는 부에 대한

태도는 급작스럽게 형성되거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사회화 과정을 통

해 아동기에서부터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며 또한 매우 견고하

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미국의 사업주들은 인재를

유치, 보유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Milkovich

and Newman, 2005). 실제로 이러한 과감한 투자가 결여될 때에 높은 이직율과 직무

에 대한 낮은 헌신, 그리고 비생산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도 있다(Tang and Chiu, 2003).

물론 인재의 유치 보유 및 동기부여에 있어서 금전적 보상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거

나, 보상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한 기업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업상의 성과를 보장 한다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현실적인 편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

서 인재를 조직에 끌어들이고, 그 조직에 머물게 하며,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19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0권 제1호

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이러한 인재의 유치 보유

및 동기부여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적 보상정책(strategic compensation

policies)을 어떻게 구비하며, 이러한 보상체계의 운영을 통해 어떻게 종업원들의 태도와

행태에 영향을 줄 것인가 여부가 미국 사회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Milkovich and Newman, 2005).

입사 이후 승진 또는 승급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엄격히 구분된

개인별 성과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감의 강화와 충분한 학습 시간의 확보, 나아가 자기 개

발의 속도를 촉진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승진 또는 승급의 속도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승진 또는 승급의 결정에는 매우 객관적이고 조밀하게 진행된 업무평

가의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당초의 기대와 달리 이

탈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정확한 피드백의 결

핍라고 할 수 있음. 인재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자아 인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Michels, et al., 2001).

2. 임금결정이론과 구체화방식

공기업, 특히 지방공기업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임금결정이론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

는다. 조직의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원칙은 외적

형평성과 내적 형평성, 개인적 형평성, 그리고 절차적 형평성 등의 네 가지 종류의 형평

성 또는 전략적 보상정책(strategic compensation policies)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

된다(Milkovich and Newman, 2005).

첫째, 외적 형평성(external equity 또는 external competitiveness)이란 해당 기

업의 관련 고용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유사 직무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수의 수준과 비교하

여 해당 기업의 특정 직무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가 충분히 공정한가라는 의미이다. 이러

한 외적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장조사 및 동종업계에 대한 임금정보의 수집활동이

요구된다.

둘째, 내적 형평성(internal equity 또는 internal alignment)이란 하나의 기업체

내에서 다른 종류의 직무에 대해 지급되는 보수수준에 비교하여 특정 직무에 대해 지급되

는 보수가 충분히 공정한가라는 의미이다. 요구되는 기술수준이나 노력의 정도, 책임 수

준 및 작업환경 등 직무의 내용이 다르다면 그와 관련된 기본급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생

각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통해 다양한 직무가 갖는 상대적

인 내적 가치를 측정하고 등급을 매기는 데 활용되고 있다. 대내적 일관성(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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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cy)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 또는 employee contributions)은 동일한

조직체 내에서 동일한 유형의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들이 성과의 산출을 위해 상대적

으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기초하여 보수수준을 공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다. 따라서 만약 두 사람의 종업원이 해당 기업체 내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낸 사람이 보다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개인 간의 형

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성과평가와 실적급제(merit pay plans) 및 기타 여

러 가지 형태의 성과 대응 급여제도(pay-for-performance plans)가 활용되고 있다. 결

국 인사고과의 공정성 확보가 개인적 형평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형평성(procedural equity 또는 administration of pay

system)이란 보수 수준 결정을 위해 진행된 과정 및 절차에 대해 ‘느끼는’ 종업원들의 공

정성을 의미한다. 보수체계 설계에 대한 참여나 민활한 의사소통 구조 및 조직 내부의 고

충처리기제(grievance mechanisms) 등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기업체

내에서의 절차적 형평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체계의 신축성

유지를 포함한다.

한편, 최근 미국의 조직운영 현장에서나 경영학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보수수준 결정

에 대한 형평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보다 이들 네 가지 형평성 중 어느 것이 구성원의

보수만족도 내지 조직내적 공정성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취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개인적 형평성이 보수만족도 내지 조직내

적 공정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기업체들은 성과평가 및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성과 대응 급여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데 신경을 쓰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 수준의 최종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해 느끼는 종업원들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절차적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면 실질적인 금전적 보수의 규모에 대

해 기업체들이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대표적 실증적 연구가 있는바, 먼저 Terpstra and

Honoree(2003)는 미국 내 실적급제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135개의 4년제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절차적 형평

성이 가장 중요하며, 그 뒤를 이어 개인적 형평성, 외적 형평성 및 내적 형평성의 순서로

그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ill and Karren(2011)은 Terpstra and

Honoree(2003)의 연구가 설문에 의한 결과이며 대학 교직원들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엄격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보다 엄격한 실험적 설계(randomized block design)

에 기초하여 미국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재무서비스회사 52개의 부장 내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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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관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개인적 형평성이 보수 만

족도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외부적 형평성 등 다른 형평성 요소는 개인적 차이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임금수준 결정요인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 중 첫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서는 인적 자본이 내재되고 축적되어 교육은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전제

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축적된 인적자본의 양이 달라

져, 개인 간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둘째, 선별이론은 높은 교육수준에 도

달하거나 고임금을 받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기업에서

선호하는 특성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임금은 실제 보유한 실질적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결

정된다. 셋째, 후발성효과(late development effect)이론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시작

시기가 늦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졸업장이 취직에 널리 이용되는 학위병(diploma

disease)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넷째, 직무배분이론에서는 교육과 직무와의 일치 수

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동일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어진 직무

수준과 근로 여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접근(radical

approach)에서는 노동시장과 임금과의 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소득

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상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에 대한

영향요인은 개인배경과 근로여건 그리고 대학(교육) 관련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Dore, 1997; Spencer，1973; Sattinger，1993; 주희정, 2012에서 재인용).

공공부문의 임금이론연구는 대부분 ①지리적 위치 ②노동력의 특질(예를 들어, 노동의

질) ③생활비 ④지배적인 임금수준 ⑤고용주의 지불능력 ⑥정부의 재정능력 ⑦고용주의

규모 ⑧수요독점의 정도 ⑨국민 경제적 상황 등 아홉 가지의 경제변수가 공무원의 임금결

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모아지고 있다. 정치적 요소로는 ①법적인 교섭환경, ②

다자주의(multilateral)협상의 정도, ③지방정부의 정치적 구조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이들 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Kerney, 1979; 하재룡, 2000에서

재인용).

3. 대졸신입사원 임금결정요인 선행연구

대졸신입사원의 임금수준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춘 실증연구로서, 김홍균·이지민

(2010)은 대학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학서

열이 표준편차로 1단위 상승할 때 전체 표본에서는 10.5～10.8%, 편입생에서는 6.2～

6.5%, 비편입생들에서는 11.0～11.2% 임금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 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비편입생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서열이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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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는 한국이 미국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장수명(2002)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시간당 42%의 임금프리미엄이 있다고 하였다. 한준·한신갑(2006), 장수명

(2006)은 대학별 수능 시험 성적 역시 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는 상위권 대학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오호영(2006)은 임금차이는 상당 부분 수능점수의

차이에 기인하며, 학교요인이 개인 임금차별을 설명하는 부분은 전체의 12.2%임을 보였

다. 주휘정(2012)은 개인적 배경, 대학에서의 교육경험과 근로여건, 그리고 대학배경 및

교육의 질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신규 대졸자 임금의 격차는 개

인뿐만 아니라 졸업한 대학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서도 우수대학 졸업생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은 존재하지만, 최근 가장 중요한 요

소는 세부전공과 개인간 인적자본의 크기이다. Hilmer(2002)는 대학서열이 임금에 미

치는 효과는 학생 유형에 관계없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비편입

생들에게서 가장 크다고 밝혔다. Hilmer는 이러한 결과로부터 대학수준에 따른 임금 격

차는 교육의 신호 및 선별(signaling & screening)기능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차이(개

인차)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진재구(2003)는 공공부문 보수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

여 교원노동조합을 분석하였는데, 대외적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보수수준의 개선과정에

서 정밀한 노동시장조사나 합리적인 조직간 보수비교모형의 채용 없이 이루어져 보수비

교결과의 적실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종간 직무가치의

차이에 따른 보수수준의 합리적 차별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시도가 거

의 없었고, 근로자의 기여도를 성과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미흡하여 구성

원의 순응성 확보에는 기여하였으나 조직구성원의 능률성과 구성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노동경제학계의 연구들은 근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것으

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평등주의적 임금전략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은 노

동자간의 임금분배에 기여한다고 한다(이정우·남상섭, 1994; 채창균, 1994). 미국에서

는 정치적 영향력이 단체협상의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 선출을 통한 수요측면에

서도 가능하다는 득표극대화모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인력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현재 조

합원들의 수입보장에 더욱 관심을 보인다(김보현, 1999: 192).

하재룡(200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경제적 변수와 함께 종업원의 경제적

보상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이러한 일반적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나라 공기업의 단체교섭에 부과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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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광영(2009)은 우리나라 공공행정부문과 공기업에서 입직과 승진관행은 전형적인 사

적부문 내의 내부노동시장1)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는 임금이 관료적으로 결정되고 임금인상률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성(性)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적은 반면, 교육과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셋째, 공공행정부문에서는 노조의 임금효과가 사적부문이나 공기업에서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넷째, 사적부문 성격의 공기업은 공공행정부문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

으로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김동규․어수봉(2010)은 대졸 청년층의 경력변동 실태와 그 요인 그리고 경력변동에

따른 임금효과를 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경력변동이 “일궁합수준”을 높이는 직장탐색

과정으로서 합리적 선택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

로조사(GOMS)』(2006-2007)의 1,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졸 청년층의

경력변동도 직장탐색활동을 통해 자신의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가는 합리적 선택과정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비교 사례 분석

1. 연구방법론 및 분석틀

본 연구는 미국의 대졸사원 임금결정체계, 특히 그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사례를 국가공

기업 및 사기업과 비교함으로써, 미국 공공부문 임금결정체계의 장․단점을 추출하고 이

를 통해 한국의 지방공기업 임금결정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

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지방공기업으로서 오하이오주 프랭클린카운티 음주․마약중독

및 정신건강지원센터협의회(ADAMH Board of Franklin county, State of Ohio)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공기업으로서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와, 오하이오주 수도인 콜럼버스시에 본사를 둔 Cardinal

1) 내부노동시장이란 시장과 독립적인 기업내부의 제도적 규칙에 의해서 고용․승진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내부노동시장은 조직의 관리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용이 가장 낮은 직급에서만

이루어지고, 승진은 직무 사다리를 따라 조직 내부 사람들에게만 열려있어서 경쟁은 제한적으로만 이

루어진다. 승진경쟁은 시장경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쟁은 현재 조직 내부의 직급자들 사이에서

만 이루어지고, 내부 승진을 통해서 능력과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기적인 고용계

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부노동시장과는 달리 내부노동시장에서는 장기고용이 이루어진다. 즉, 정년

보장과 같이 대단히 폐쇄적인 고용관계가 중요한 특징이다(Osterman, 1984; Althauser and

Kalleberg 1981; Diprete 1987; Williamso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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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라는 사설회사의 채용관리 및 임금결정체계의 현황을 내밀하게 분석하여 채용 및

승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임금결정요인들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

의 비교 분석틀을 요약하고 있다.

<그림 1> 비교분석틀

한편, 이러한 외국 비교사례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리하여야 할 주제가 역사

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이다(Thelen,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임금결정체계의 근원이 되는 노동시

장 경제제도가 갖는 미국사회에서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중시한다. 즉, 임

금결정체계가 갖는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로서의 양면적 성격을 감안할 때(하연섭,

2003), 시대와 사회여건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서구적 역사와 문화의 소산인 인재관리제

도의 특성은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지

방공기업에서의 인재확보전략은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모

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개 공․사 기업의 모집 및 채용관리체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우수인재 확보 및 신규채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와 지원자 중 어느 쪽

이 얼마나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임금결정을 위한 절차적․실체적 효율성

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기제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3개 공․사 기업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이들 3개 공․사 기업들이 신규채용 대졸자 초임수준 결정을 위해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를 어떤 논리로써 구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금결정체계를 신규임용 직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초임결정체계의 구축원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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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식에 대한 분석은 해당 기업의 동종 노동시장에서 공․사부문 경쟁자들에 대해 얼

마나 큰 인재흡인력을 갖게 하는지를 가늠하는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정책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넷째, 이들 3개 공․사 기업들이 기 채용된 대졸자의 승진 및 승급시에 임금수준 결정

을 위해 어떤 논리로써 구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금인상체계를 직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임금인상체계에 대한 분석은 필요인재의 지

속적 확보 및 충분한 능력발휘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들 3개 공․사 기업들의 초임결정 및 임금인상과정에서 차지

하는 노조의 영향력을 점검하고자 한다.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노조의 영향력이 날로 증

가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미국의 사례기업들에서는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노조가

임금결정체계에 간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

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조직연혁 및 인적자원 관리체계 개요

먼저 본 연구의 주된 사례분석 대상인 오하이오주 프랭클린카운티 음주․마약중독 및

정신건강지원센터협의회(ADAMH Board of Franklin county, State of Ohio)는

1988년 오하이오주 의회가 정신건강증진법(Mental Health Act)을 제정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지역 ADAMH 협의회가 직접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지 않으며, 민간위탁계약방식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일선기관을 통하여 제공

하고 지역협의회는 이들 민간위탁기관들을 연계·감독·지원하고 있다. 프랭클린카운티지

역 ADAMH 협의회의 경우는 그 산하에 40여개의 서비스제공기관을 두고 있다.

오하이오주 내에 존재하는 175개의 카운티정부 중, Cuyahoga, Hamilton 및

Franklin 카운티처럼 관내에 대도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된 지역협의회를 보

유하고 있으나, 그 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은 경우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카운티에 공동으

로 하나의 지역 ADAMH 협의회를 두어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애초에는 오하

이오주 전체에 58개의 지역 ADAMH 협의회가 있었으나, 2011년 말 현재는 50개만 운

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직접적인 사례연구대상인 프랭클린카운티 지역 협의회의 경우는 오하이오주

에서 가장 큰 카운티 중의 하나로서 2011년 말 현재 5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가장

많은 직원을 둔 Cuyahoga 지역협의회의 경우는 60명, 적게 직원을 둔 경우는 40명 내

외이다. 따라서 오하이오주 전체 ADAMH 협의회 소속 직원 총수는 대략 2,300명 정도

로 추산된다. 주요생산물로서, ADAMH 협의회의 민간위탁기관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지방공기업의 대졸신입사원 임금결정체계 분석: 국가공기업 및 사기업과의 비교사례연구 203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처방,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ADAMH 협의회의 민간위탁기관은 관내 각종 교육기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프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의 경영이념은, 도움이 필요한 관내의 모든 미국

시민에게 각자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욕구에 부응하는 최고 수준의 정신건강 및

각종 중독문제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서비스를 적기에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

성을 위하여 프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는 프랭클린카운티 내에서 정신 건강

문제 대비 연계체계 수립의 핵심 기관이 되고자 한다.

한편 이와 대비되는 미국의 국가공기업인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규제기관으로서, 대공황기인

1933년에 설립되었다. 전임 직원 수는 2011년 말 현재 8,150여명이다. FDIC는 국민

들이 미합중국 금융제도가 모든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최소한 25만불의 예금보험2)을

들고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모든 위험요인들에 대해 감시와 대책수립을 계속하고

있으며, 혹여 은행 및 저축은행들이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한으

로 줄이려 한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FDIC는 예금에 대한 보험만을 취급한다. 즉, 증권, 뮤추얼펀드(개방형 투자신탁) 및

기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이와 유사한 투자상품에 대한 보험은 취급하지 않

는다. 또한 FDIC는 미국 내 은행체계 소속 기관의 절반이 넘는 4,900개 이상의 은행 및

저축은행들의 영업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 및 감독한다. FDIC는 또한 FCBA, FCRA,

TILA, FDCPA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를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A기업은 지역공동체의 신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들이 협

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FDIC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도산할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도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을 인수하여 예금주가 자동적으

로 새로운 은행의 고객이 되도록 한다.

FDIC의 경영이념은 견고한 공공정책을 진작하고, 미합중국 금융체계의 위험에 대처하

며, 그 스스로의 예금보험, 은행감독, 소비자보호 및 수탁재산 관리 의무를 차질 없이 수

행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지도적 기관이 되고자 한다. FDIC의 인적자원전략을 내포한 여

섯 개의 핵심가치(values)로는, 진실성·탁월한 업무능력·팀웍·효과성·책임성·공정성 등

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지방 및 국가공사들과 대비되는 준거조직으로서의 사기업인

Cardinal Health는 1971년에 창업되었고 1983년 상장되었다. 1987년에 식품공급 분

2) 여기서 말하는 기준 예금보험금액 25만불은 개별 은행 및 개별 예금주 내지 계좌소유권에 대해서 유

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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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매도하고 이후 의약품 및 의료시설 공급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Fortune지에 의해 미국 500대 기업 중 17위에 기록되는 등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

였다. 직원 수는 2011년 말 현재 전 세계 지사를 포함하여 약 32,000여명 정도로 알려

져 있다. 업종은 의료용품 생산 및 유통업이며, 주요 생산 품목은　임상 의료인 의류(수술

용 가운, 장갑, 마스크 등), 수술용 커튼, 수술 및 사전조치용품, 의료용 액상제재 관리

용품이고, 제공 서비스로서 약품 공급서비스, 의료용 물품 공급서비스, 현장 및 원격 병

원-약국 관리서비스, 의료용품 공급라인 최적화 서비스, 약품소매 지원서비스, 의료사고

배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Cardinal Health의 경영이념은 의료서비스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생산적인 곳으로

만들며, 의료서비스의 수행 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을 개선

함. 이를 위해 의료인들의 업무수행을 돕고, 각종 의료기관간 및 제약사와 약국간의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두고 있다. Cardinal Health가 주창하는 인사관리의 비전은 혁신

과 적응력 향상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와 동종 업종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직무환경을 개선함

으로써 의료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3. 모집 및 채용관리 비교

지방공기업인 ADAMH 협의회의 경우, 오하이오주 내 50개 지역 ADAMH 협의회가

각각 별개로 신입사원을 충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대졸사원 정기모집은 없으며, 직

무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결원을 충당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공고문 게재 이외에도 지역신문, 전문잡지를 이용하거나, 지역에 근거를 둔

대학 관련 학과에 연락하여 후보자를 물색하기도 한다.

한편, 대졸인력 채용을 위한 지역 대학과의 연계 활동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전담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직무에 대한 정형화된 사전 준

비 프로그램, 소위 인턴십 프로그램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수

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지원자들은 1차적으로 학위, 경력 등의 각 직무별 최소요

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선별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 ADAMH 협의회

에서 마련한 질적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이들 간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러한 순위에

기초하여 통상적으로 3～5배수의 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에 대해서 전화 또는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적임자를 선택한다.

프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공기업에서 게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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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에 직무별 급여범주(salary range)를 명시하지 않는다. 연방 공공기관의 경

우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연방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각 지역 ADAMH 협의회

는 카운티정부 소속기관으로서 연방규제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직무별 급여범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각 직무가 제시하는 역할과 책임성의

내용 자체에 초점을 둔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직무별 급여범주를

미리 공개하면 각 지역 ADAMH 협의회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현실에서

일단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제시된 급여범주에서 최고상한액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차단하고 각 후보자에 적합한 보수 수준 결정에 있어서 기관의 제량을 충분히 확

보하려는 목적이다.

<표 1> 프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 면접 대비 질적 평가표

지원자

성명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리더십

(1-5)

감독

능력

(1-5)

기술적

능력

(1-3)

공직

경험 및

적성

(0-3)

건강

의료

분야

경력

(0-1)

총점

(3-

17) 특기 사항

1 Yes 5 5 2 3 0 15 우수한 리더십 및 감독직 경력 보유

2 Yes 5 5 2 3 0 15 현재 EAP의 IT 감독

3 Yes 2 4 2 3 1 12 STERS 등 다양한 관리직 경력 보유

4 Yes 4 4 3 0 1 12 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의 경력 풍부

5 Yes 3 4 2 2 0 11 다양한 감독직 경력 - 학위/자격이 다소 취약

6 Yes 4 4 3 0 0 11 우수한 리더십 및 감독직 경력 보유

7 Yes 2 2 3 3 1 11 내부 승진 지원자

8 Yes 2 2 3 2 1 10 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의 경력 풍부

9 Yes 2 4 3 0 1 10 우수한 관리직 경력

10 Yes 3 3 3 0 0 9 광범위한 관리직 경험

11 Yes 4 4 1 0 0 9 기술적 능력 불확실

12 Yes 2 2 3 1 0 8 기술적 능력 탁월 - 리더십 관리능력 보유 불확실

13 Yes 2 2 2 2 0 8 NGO 근무경험 풍부 - 관리직 경험 보유 불확실

14 Yes 1 3 3 0 0 7 기술적 능력 매우 탁월

15 Yes 1 2 3 0 0 6 IT 운영분야 기술 및 경험 풍부

: 이하 생략

주: 상기 질적 평가표는 프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가 2010년도에 실제 채용과정을 진

행한 IT 관리직의 지원자 평가이다. 면접은 음영 처리된 인원들 중에서 5명을 차출하여 진행하였

다.

이상의 지방공기업 채용관리과정과 국가공기업의 채용관리과정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FDIC는 100여명의 자체 신규사원 채용프로그램인 “Corporate Recruitment

Program” 전담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의 주요 대학들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대활동을 전개하여 우수인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정기모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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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지된 대학 방문 모집행사(on campus recruiting), 채용박람회(public job

fairs), 채용대회(professional conventions) 및 전미공인회계사회 등의 전문직업인협

회(professional associations)와의 협력을 포괄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업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정규모집의 경우, 대졸 지원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며, 1차 서류심사에서 성적 및 거주지에 대한 고려를 거쳐 선발된

인원에 대해 Washington DC에 소재한 FDIC 본사로 전원 집결시킨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본사에서 2～3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터뷰, 수학능력 평가

필기시험, 작문능력 평가 필기시험, 업무사례분석, 구두발표, 성적증명서 및 지원서 심사

및 추천서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2～3일 간의 집중 평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현

장에서 우수자에 대해 채용조건(offer)을 제시하고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물론, 이러

한 정규모집에서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시모집도 실시한다.

대졸 신입사원들은 3년간의 자체 적응 및 훈련과정인 “Corporate Employee

Program(CEP)”에서 "금융기관전문가(Financial Institution Specialists)"라고 호

칭되며,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규제준수 및 갈등해소(compliance and

resolutions), 수탁재산관리(receiverships)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순환배치 과정을 거

치며, 여기에서 소정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이수자격

(commission)을 부여 받고 정식 고정배치 직무로 발령받을 수 있다. 만약 3년간의

CEP 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동 이수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간의 유

예기간을 주며, 이 시기 동안에도 동 이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면 퇴사하여야 한다. 4년

제 대졸 신입사원 모집 비중은 경력직 모집 대비 평균 약 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FDIC의 모집공고문에는 직무별 급여범주(salary range)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며,

이는 연방정부의 인적 자원 규제조항에 따른 것이다. 직무별 급여범주는 공적 정보에 해

당하며, 국민들은 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모집공고문에는 해당 직무의

급여범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승진 가능 수준(promotion potential)도 명시하여 우수

인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4년제 대졸신입사원의 경우 CEP과정에 합격하

면 CG7의 직급을 부여받고 향후 CG12까지 승진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이들 지방 및 국가공기업과 대비되는 민간사기업으로서 Cardinal Health는 일반적인

대졸 채용 절차(졸업 직전 년도 6-8월에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를3) 이용하며, 그 외에도

3) 미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졸업 직전년도 9-11월 사이에 회사 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부서

(university relations)를 통해 중점 접촉 대상 대학(target universities)의 진로지도부서(career

development center 또는 career management office)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차년도 6월경에 졸

업할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보다 2-3개월 전, 즉, 졸업 직전년도 6-8월

사이에 회사 측과 학교 측이 사전 접촉을 통해 취업희망자 중 목표 채용 인력의 3-5배수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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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채용공고를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즉, 정시 및 수시 모집을 연중 상시적으로

병행한다. 따라서 대졸신입사원 모집을 위한 별도의 모집공고문은 없다. 대졸신입사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 인턴사원 경험을 쌓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모집공고문을 필요로 하

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만 평균 90명 내외의 인턴사원이 있다. 결국 대

부분의 대졸 신입사원은 이러한 인턴사원들 중에서 채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모집분야는 재무관리․인사관리․정보통신․재고관리․마케팅․외상판매 및 수금․고

객서비스․창고관리․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입사원 적응 및 능력개발을 위한 자

체 프로그램으로서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이 있으며, 공학․재정금융․

정보통신․영업운영분야 등으로 대분류되어 이상의 모집분야를 포괄한다.

대부분의 미국 내 사기업의 관례에 따라 Cardinal Health도 모집공고문에 연봉수준

을 공개하지 않는다. 외부 모집 공고뿐만 아니라, 내부 모집에 있어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무별 급여범주(salary range)체계는 오직 관리자급

(managerial level) 이상 소수 간부직원들끼리만 공유한다. 이유는 첫째, 유사 동종기

업들에 대한 경쟁상의 우위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임금수준 설정 자체를 중

요한 기업 간 인재 유치경쟁 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둘째, 고용

관련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어쨌든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사기업

의 목적인만큼 임금수준을 공개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임금(가격) 제한 금지 규제법 위반으로 피소되지 않기 위함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공정거래 확보의 취지에서 모든 상품이나 인력에 대한 가격 책정에 있어 사전에 그 상한

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4)

4. 초임결정체계 비교

지방공기업인 프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에는 기본급 외에 단기 성과급 및

장기 성과급(short-term and long-term merit-pay) 모두 없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나 지역경제여건의 반영을 위해서 부정기적으로 연간 지역생계비조정지수(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에 준하는 기본급 조정(base-up)이 작은 폭으로 존재할

따름이다. 즉, 매우 경직적인 보수 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역

ADAMH 협의회는 지역별로 인사관리 및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스스로에게 적

합하다고 생각되는 독자적인 직무별 급여범주체계(salary range structure)를 수립·활

4) 연봉수준 비공개와 관련하여 Cardinal Health사의 인사관리책임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직무별 급여

범주를 설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규제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내·외부적으로 피소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밴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하

는 현실적인 영업전술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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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급여체계는 지역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

다.

프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는 대졸 신입사원을 위시한 모든 신규 사원에 대

해서 일단 각 급여수준의 최하위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적정 보수수준이 무엇인지를 고

려한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수립한 직무분석 기법인 “Federal Evaluation

System"에 의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설정된 각 직급별 급여범주(salary range)

에 대해 일단은 각 후보자를 무경험자로 보고 가장 낮은 급여 수준(minimum salary)에

서 기본급을 설정하며, 개별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이 확인되면 이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해당 급여범주의 중위수(midpoint)에서 보수수준이 결정되는 경

우가 많다. 간혹 해당 직위 급여범주 중위수 이상의 수준에서 신규 사원의 급여가 결정되

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과거 경력, 채용 필요 직위에 대한 후보자의 희소성 및

경쟁률 등의 고려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예외적 결정을 위해서는 상기한 모집 및 채용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한편, 국가공기업인 FDIC는 매년 직무에 대한 재분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조직

내 모든 직무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2011년 말 현재, FDIC에는 대략 총

8,500개의 직위가 있으며, 그 중 행정-관리직은 1,100개이다. 일반직급 수는 15개이며,

관리-감독직급 수는 3개이다. 연방정부 내 규제 관련 유사 독립기관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산정한 각 직군별별도의 기본급체계(base salary structures)를 가지고 있으며,

각 직급별 기본급은 소정의 지역생계비조정지수(COLA) 비율을 곱하여 조정된다.

기본급 외에 단기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체 기관성과에 따른 “lump-sum incentive”

(보통 1% 정도) 및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른 “individual performance incentive”(보

통 3% 정도)가 추가되며, 이는 업적급(merit-pay)의 의미를 갖는다. 반면, 스탁옵션 등

의 장기 인센티브는 없다. 과거에는 이들 유사 정부기관 임금수준에 비해 지도자

(leader) 전략을 추구하였으나, 현재는 시장중위점(market midpoint)을 따라가고 있

다.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업적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업

적지분(performance share)"를 지급하기도 한다.

국가공기업으로서 FDIC도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인 프

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급여 수준(minimum

salary)에서 급여를 설정하며, 개별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의거하

여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기업 등에서 존재하는 특정 대학 가점제나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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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고려 등은 없다. 통상적으로 대졸 신입사원은 CG7의 직급을 부여 받으며, 해당 직

급의 기본급 중위수는 201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50,256이다. 여기에 지역생계비조정

지수(최소 4.20%, 최대 38.69%)를 곱하면 $52,367 내지 $68,700이 된다.

국가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사기업인 Cardinal Health도 조직 내 모든 직무에 대

해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그러나 매 2년 주기로 반드시 직무분석 및 재분류 작업을 실

시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무관리 분야에 대략 총 900개의 직위

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렬 및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나 대략 4～6직급으로 분류하고 있

다.

Cardinal Health의 임금체계를 정리하면, 기본급 + 보너스(단기(매년) 업적평가 결

과 반영 분) + 장기 인센티브(stock option, restricted shares 등) + 비금전적 보상

(benefit package: 기본급의 평균 26～30% 정도의 가치) = 총 보상이 되는 방식이

다. 한편, 국가공기업과는 달리 지역생계비조정지수가 없다. 대신에 인플레이션, 지역경

제상황, 생활환경, 노조 존재 여부 등등의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그

곳의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해외지

사에 나가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제시한 보상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민간사기업의 일반적인 전략과 마찬가지로, Cardinal Health도 동종 업종 시

장정보를 통해 나타나는 유사 동종업체 중위점(midpoint)에 각 직무별 급여범주

(salary range)의 중위점을 일치시키고 있다. 이는 동종 업종 시장의 평균 수준을 따라

가는 방식(follower strategy)을 임금정책의 지향점으로 잡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MERCER, HEWITT 등 동종 업종 시장의 임금

수준 및 인사관리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구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식․비공식 협의체나 정보공유 web-site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임금

수준 및 인사 정책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수집하여 경영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Cardinal

Health가 고려해야 할 동종 업종 시장의 동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사․동일 업종, 또는 유사 규모의

회사 30개 기업을 소위 가상시장(proxies)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임금수준 및 인사관리

전략을 정리 요약하여 동종 업종 시장의 동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Cardinal Health도 신입사원의 초임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기한

지방 및 국가공기업과 다르지 않다. 즉, 신규 대졸자의 채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해당

직무에 대한 급여범주(salary range)가 사전적으로 회사 측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최하위 수준을 임금협상의 시작점으로 하여 개인별 적정임금 수준이 무엇인지를 모색

하기 시작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종 업종 시장의 중위점을 기준으로 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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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수준과 최대 125% 수준을 급여범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만약 임용 대상자가 아직

습득 및 개발하여야 할 업무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충해 주되, 이는 회사의 입장

에서는 일종의 투자가 되므로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을 당사자의 급여에서부터 차감하

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결국, 당사자의 연봉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만큼 동종 업종 시

장급여의 중위점에서부터 하위 75% 쪽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림 2> Cardinal Health의 신입사원 초임결정체계 개요

반면, 먼저 회사측에서 동종 업종 시장 중위점 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능력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

로 보고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유로는 첫째, 회사에

서 특별히 선호하는 대학(favorite school) 출신인 경우, 둘째, 인력시장에서 수요가 많

아 적시에 채용하기 힘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 셋째, 해당 부서 관리자의 특별한 고

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첫째의 경우는 선호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영역, 기왕의

채용 경험을 통한 회사 경영진의 인정 등이 작용한다. 특별히 셋째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서장의 판단에 대해 상위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은 2011년 현재 대략

$45,000～ $55,000 정도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연봉제안(offer)5)에 대해

응모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장점 및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해

서도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2차 연봉조건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별적 임

5) 이러한 연봉제안(offer)에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수준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및 각종 복지서비스, 주거

지원, 주차 및 차량지원 등을 위시한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무형의 보상(benefit package), 그리

고 회사 내 근무 분위기, 경영철학, 회사 이미지, 장래 경력개발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차별

화 전략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비금전적․무형의 보상의 시장가치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응모자는

회사의 연봉제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또는 수정제안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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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협상이 신규 대졸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입사직원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임금인상체계 비교

지방공기업인 프랭클린카운티지역 ADAMH 협의회의 경우, 국가공기업이나 일반사기

업과는 대조적으로 입사 후 대졸사원에게 장·단기의 금전적인 성과급(merit-up)을 지급

한 적 없으며, 이를 위한 업적별 승급표(merit matrix)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역 ADAMH 협의회에서는 개인직무수행계획(personal performance work

plan) 및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한다. 즉, 각 개인직무수행계획은 업무성과목표를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매 회계연도 초기에 각 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설정되므로 이

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적․질적 성과평

가에서 소정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받은 직원은 보다 높은 권한 및

보수 수준과 연계된 직무로의 이동 및 승진 기회를 갖게 하여 개인적 형평성(individual

equity)을 확보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처럼 다소 느슨한 임금인상방식에 대해 소속 직원들이 그다지 불만을 가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민간사기업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국가공기업에 비해

서도 상당히 불리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상황에서, 지방공기

업 자체적인 개인직무수행 성과평가가 그러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식과 지표체

계로 완충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직율도 상당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국가공기업인 FDIC는 입사 이후 매년 실시되는 업적평가에 의거하여 업적급적

연봉인상 폭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소정의 업적별 승급표(merit matrix)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 기본급의 약 3% 수준에서 개인업적급이 설정

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업적별 승급표(merit matrix)에는 업적 평가 결과가 높은 경우

에는 약 6-7% 정도, 업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0%가 적용된다. 즉, 승급률 0%가 적용되

는 경우에는 전체 현금보수액 인상분이 전혀 없으며, 이는 노조와의 협상에 의해 기본급

체계가 인상(base-up)된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다시 말해, 승급률이 0%인 경우에

는 해당 직무의 급여범주(salary range)에서 그 전년도보다 더 낮은 위치로 사실상 강

등(step-down)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 지방 및 국가공기업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Cardinal Health에 입사한 대졸 신

입사원의 임금인상 방법은 철저히 업적급(merit pay) 지향적이다. 매년 12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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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3개월 간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며, 매년 3월1일부터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기

초하여 개인별 승급협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부터 새로운(승급된) 연봉기준

을 적용하게 되는데,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회계연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Cardinal Health의 업적별 승급표(merit matrix)

당해 연도 임금인상에 허용된 예산 한도 :　2.5%

업무 수행평가 등급

(Performance

Rating)

급여범주 상의 급여 위치(Position in Salary Range)

<최소수준orQ1 Q2 Q3 Q4 >최대수준/총액

5: 탁월

(Outstanding)
5.0 - 7.0% 3.5 - 5.5% 2.5 - 4.5% 1.5 - 3.5% 1.0 - 3.0%

4: 목표 상회

(Above Target)
3.5 - 5.5% 2.5 - 4.5% 1.5 - 3.5% 1.0 - 3.0% 0.0 - 2.0%

3: 목표 달성

(On Target)
2.5 - 4.5% 1.5 - 3.5% 1.0 - 3.0% 0.5 - 2.5% 0.0 - 2.0%

2: 개선 필요

(Needs

Improvement)

0.0 - 1.5% 0.00% 0.00% 0.00% 0.00%

1: 불만족

(Unsatisfactory)
0.00% 0.00% 0.00% 0.00% 0.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rdinal Health의 개인별 승급률은 주어진 회사 전체

의 인건비 상승 한도 하에서, 현재 본인의 직무별 급여범주(salary range)에서 차지하

는 4분위(quartile) 상의 급여 수준의 위치 대비 본인의 업무수행평가 점수의 관계에 의

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 최소한 목

표치를 달성하는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이 확보되어야 미소하나마 임금인상이 가능하며,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업무수행 성적을 거두

었을 때 그 승급률이 가장 커지게 되는 것이다.

<표 3> Cardinal Health의 각 성과등급별 배분 분포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규모

업무 수행 평가 등급

(Performance Rating)

1

불만족

2

개선 필요

3

목표 달성

4

목표 상회

5

탁월

평가 등급의 비율

(Ratio of Each Rate : %)
3 7 60 25 5

보너스·단기 인센티브 규모

(Size of Bonus : %)
0 0-60 61-105 106-150 151-2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rdinal Health의 업무수행 평가 등급은 정규분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약간(20% 정도) 상위 편향된 수준에서 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만족” 수준의 업적평가등급을 받은 직원은 보너스가 전혀 없으며, “개선필요”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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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급의 최대 60%, “목표달성” 수준에서는 기본급의 최대 105%, “목표 상회” 수준

에서는 기본급의 최대 150%, 마지막으로 “탁월” 수준의 업무수행 평가등급을 받을 때에

만 기본급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각 업무

수행 평가등급 수준에서 보너스 범주가 나타나는 이유는 현재 당사자가 수령하고 있는 직

무별 급여범주(salary range)에서 차지하는 4분위(quartile) 상의 급여 수준 위치에 따

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6. 임금수준 결정과정에서의 노조 영향력

미국 내 대부분의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 노조의 존재 여부는 해당 기업의 역사적 경험

과 업종 및 지역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과거 역사적으로나 현재 상황에서나 노조는 본

질적으로 성과업적급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업적급제가 현

재에서는 대세라는 것을 인정하므로, 비교적 최근부터 노조는 성과업적급 및 연봉제에 대

해 회사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공기업으로서 프랭클린카운티 지역의 ADAMH 협의회에는 아예 노조가 없다. 프

랭클린카운티 지역의 ADAMH 협의회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규모의 대부분의 미국

지방공기업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노조가 없는 이유는 ADAMH 협의회가 1988

년 오하이오주 의회가 정신건강증진법(Mental Health Act)을 제정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연혁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우 분명한 정책

적 목적에 의해 최근에 설립된 조직이다 보니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임금체계에 간여

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설립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독

립적이고 소규모의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합원을 취합할 여건이 마

련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민간사기업에서의 경향에 따라 노조를 통한 단

체투쟁보다는 개별적인 임금협상을 통해 각자 자신에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임금체계를

받아들이고 이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공기업인 FDIC에는 매우 강력한 노조가 존재한다. 연방정부 재정 세제분야

기관 소속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39년 설립된 전미재무성노조(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 NTEU)에 소속된 노조가 그것이다. NTEU는 FDIC

설치근거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법정 노조로서, 전체 FDIC 직원의 약 60%가 노조원

의 신분을 갖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 FDIC의 관리직급 이하 직

위(non-managerial positions)라고 할 수 있는 CG1급 내지 CG15급의 경우에는 노

조와의 협상에 의한 기본급 인상(base-up)이 존재하며, 그 외 관리직․전문직 및 임원

직군에 대해서는 노조 협상 승급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승급․승진 및 지역생계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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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만 적용된다. FDIC 내 법정 노조인 NTEU는 관리직급 이하 직위이라고 할 수 있

는 CG1급∼CG15급의 기본급 인상분(base-up) 협상을 주도한다. NTEU의 영향력은

막강한데, 연방정부에서 기본급 동결을 명령한 경우에도,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내 기본

급 인상을 관철시킬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상의 지방 및 국가공기업과는 대조적으로, 사기업인 Cardinal Health에는 노조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본사 및 대표지사에는 노조가 없지만 뉴욕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방계회사에 존재하거나, 또는 일부 해외 지사의 경우 소규모로 존재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노조의 존재 양상에는, 이들 방계 및 해외지사가 모두 M&A를 거치면

서 Cardinal Health의 방계회사 또는 지사가 된 경우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미 나

름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전통을 유지하는 것

일 뿐, 최근 미국 내 대규모 사기업의 경향에 따라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약하고,

이를 회사 측에서 굳이 막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는 Cardinal Health가 보유한 임금 수준 결정구조의 철저한 업적지향적 특성상, 초

임 및 기본승급(base-up)과정에 있어서 노조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기본적으로 노조원들은 그들만의 임금표 및 승급기준

을 기초로 주어진 회사의 인건비 상승한도 하에서 노조원들끼리 합의된 비율체계에 의해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노조원들의 승급률 및 승급액

규모가 비노조원 보다 다소 작다고 한다. 노조의 창설 및 유지 이유 자체가 비경제적이고

이타적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Ⅵ. 요약 및 시사점

요약하면, 미국의 공기업들은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하에 있는가? 또는 지

방자치제에 따른 자율성이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는가? 운영에 있어서 공공기관적 성격

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는 사실상 민간 기업과 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등

의 기준에 따라 4년제 대졸신입사원에 대한 보상정책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연방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있으면서 공공기관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공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개방적이며 평등주의적인 차원에서 임금수준의 공개 및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입사 후 임금인상 시에는 업적급체계의 적용에 대해 비교적 전향

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에 따른 자율성에 충실하며 상대적으로 소단위의 지방공기업은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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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체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며, 반면에 사실상 민간

기업과 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우는 인사관리 및 보수정책에 있어서

거의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등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

정부 소속 공기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방정부 소속 공기업의 보수 수준이 어차피 국가공

기업 및 사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상 수준에 연연하지 않고 기관

설립의 취지와 근무여건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량의 여지를 보다 많이 확

보하려는 나름대로의 독자적 전략을 전개하고 있었다.

나아가 기업의 특성과 전통 및 영업전략에 따라 인사 및 보상관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

는 수준이 상당히 다르며, 또한 원천적으로 미국의 사기업들은 4년제 대졸신입사원에 대

한 보상정책의 입장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윤

을 극대화한다는 최종목표 하에서, 임금수준 비공개와 철저한 업적급체계의 운용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전공 및 학력, 능력 및 경력의 차이를 구분하여 초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

으며, 이러한 관행을 굳이 숨기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차별화가 인재 확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외적 형평성, 내적 형평성, 개인적 형평성,

절차적 형평성 달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개별 해당 기업에서 노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다분히 역사․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기본

급 수준 결정체계(base-up) 및 업적급체계(merit-up) 운영에 대해 미치는 실질적 영향

력의 정도는 그러한 역사적 맥락과 관행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고, 노조원이 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임금결정체계에서 유리

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미국의 공공부문 대졸신입사원 채용방식은

한국 공공부문의 그것과 일단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직급별로 가장

낮은 직위에서 입직하게 한다거나, 내부승진이나 정년제도와 같은 장기적인 고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표면적인 현상에 집착한 결론으로서, 미

국의 대졸신입사원 채용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불문하

고 철저히 노동시장경제원리가 근간을 이루며 그러한 기본적인 경제원리 하에서 각자공

기업업여건에 맞춘 인재확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사료

된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큰 노동시장의 횡적 이동성 하에서, 사실상 누구든지 본

인이 원하기만 하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또는 국가조직에서 지방조직으로 고용

관계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들도 철저히 노동시장 지향적인 인사

관리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 지향적인 인사관리정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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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임금결정체계도 그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지방공

기업의 경우, 비록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체계나 임금결정체계에서 성과급이 차지

하는 비중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며, 그

만큼 고용관계의 폐쇄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큼 입직이나 승진 및 승급시

기에서 경력과 학력을 포함하는 개인 능력과 성과의 반영 폭이 한국보다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공기업들은 국내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폐쇄성이 강하고 상대

적으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크며, 노조의 힘도 강력한 만큼 미국의 지방공기업

보다는 우수인재를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은 대졸사원의 승진 및 승급에 있어서 얼마나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에 충실한 객관적 임금

결정체계를 수립하는가에 따라 조직내적 활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대졸신입사원 채용 및 승급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개별연봉제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추천한다.

물론, 개인적 차별성과급이 실제로 실현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화-제도적 선행여건

의 성숙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개인적 능력과 경력을 거의 무시한 일률적

인 임금수준 결정과 노조에 의한 집단적 협상만이 존재할 경우, 지방공기업 사원의 직무

충실도를 혁신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향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및 승급과정에서 얼마나 확연하게 개인적 능력과 경력이 구분·반영되는지에 대한 보다 심

층적 분석과 해석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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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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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ization has been spreading out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phenomenon of multi-culturaliz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set up multi-culturization policies which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report was to propose ideas to improve multi-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achieve a sound and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For this purpose, an extensive survey of 'Citizen's Sense of Multiculturalism'

in Gyeonggi-province, a representative province of metropolitan area in Korea,

was conducted and the local governments'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was

analyzed through the recognition analysis.

On the base of the analysis result about the multi-cultural sense of local

citizens, recommendations to improve multi-cultural policies in local

governments were proposed on the aspect of multi-cultural sense, mult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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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거주 외국인 140만명을 넘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2012)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국내인구의 2.8%인 140만명을 넘어서

2006년(91만명)과 비교하면 53.8% 급증하였다.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역시 예외는 아

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42만명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민 100명 중 3명 정도가 외국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주민을 유형별

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209,784명으로 60.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외국인 국적동

포 41,959명(12.2%), 결혼이민자 38,953명(11.3%), 유학생 10,392명(3.0%)의 순

이다.

다문화현상은 전형적으로 전후(戰後) 국제적인 인구이동 패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

다. 전후 국가 간 인구이동의 특징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3세계 국가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활발해 졌다. 유럽의 경우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policy)

에 의해 인구가 증가하였고(Keeley, 2009; Castles & Miller, 2009), 우리의 경우도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촉발제가 되었고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인구의 과

반수를 점유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여성의 안전을 위협

하는 외국인 혐오현상(Xenophobia)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다문화의식(반다문화의식)과 이를

토대로 하는 다문화 정책방향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

회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

문화사회의 정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다문화정책의 수립

과 집행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성과 특수성에 기초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주민의 의식을 반영

한 다문화 정책 설계에 관한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표적인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의 지역주

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의식에 관한 실증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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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의식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수용성

민족국가의 틀 속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다양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양성을

극복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현대국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구조

적․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관

계를 형성하면서 사회 각 방면에서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역동적인 사회통합을 모색하

려는 시도를 흔히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1)라고 한다.

다문화주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Taylor(1992)는 다문화주

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

(politics recognition)’로 정의한 바 있으며, Tropper(1999)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균등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였다. Kymlicka(1995)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

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다문화

주의는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고 한 사회 내부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구견서, 2003: 30).

다문화주의는 다문화국가(multicultural state)와 다문화시민(multicultural

citizen)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다(Kymlicka, 1995). 국가 수준

의 다문화주의는 헌법, 제도, 법률이 다문화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시민 수준

의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 신념, 미덕, 습관, 성향, 다문화적 스킬

(multi-cultural skill)을 포함한다.

다문화국가의 특징은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며, 이민자를 동화 또는 배제하려는

정책을 거부하며, 소수 집단에게 행한 역사적 불의를 치유하고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표

출한다. 다문화시민은 일차적으로 다문화국가의 이러한 세 가지 특성과 다문화주의 정책

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태도가 필요하

다. 이러한 태도는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의 한 요소가 된다. 다문화적 시민의 태도에서

1) 다문화주의 관련 이념은 국가가 소수민족집단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로 이념의 문제이면서 동시

에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배제모델(exclusionary model), 동화모델

(assimilation model),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등이 있다(Castlers & Mill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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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념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와 다른 그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다문화적인 소양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관용성에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상황 또는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 상황에 대한 태도로 연

결되는바, 다문화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위협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oenders et al., 2003: Jackson, et. al., 2003). 다문화 수용성은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윤인진 외, 2010: 46-47). 다문화 수용성이 다른

민족이나 인종적 외집단에 대해 일반화된 긍정적인 태도인 반면, 다문화에 대한 위협인지

는 인종에 기초한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를 집합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외국인 이

주자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아니어도 외국인의 존재 자체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부정적 인식을 의미한다.

2)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반다문화주의

다민족․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경향인 인종주의(racism)

나 외국인 혐오(xenophobia)2)는 미국이나 유럽 학계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유색

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주의는 1970년대 흑인 민권운동과 차별해소입법이 진전됨에

따라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로 변화하였다(황정미 외, 2007). 상징적 인종

차별주의는 미국 국민들이 평등,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

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인종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의 개념이다.

인종적 편견,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는 한 사회의 인구구성이나 역사

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과 맥락이 상이하다. 특정한 사례분석(adhoc analysis)을 넘어

서서 보다 일반화된 논의로 확장하기 위해서 국가별 비교분석이나 유형화의 시도가 필요

하다. 인종주의는 역사적 배경이나 차별적 편견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도 몇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Wimmer, 1997).

첫째, 인종차별은 이주민집단과 원주민집단 간의 경쟁과 현실적인 이익의 충돌로 발생

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외국인 노동자와의 취업 경쟁 또

는 이익갈등보다는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더 많

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이주자와 소수자는 본질적으로 원주민과 다른 이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통합

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2) 외국인 협오증(제노포비아)는 다른 민족과의 접촉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원초적인 차원의 거부감 내지

두려움이며, 인종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공존 경험이 충분히 길고 공존이 일시적인 것에서 영구적인 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거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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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주민정책은 공식적 또는 준공식적 지배집단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

들어내는 이주에 대한 담론(discourse)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수 시민들의 인식

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종차별주의를 형성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은 동화주의뿐만 아

니라 다문화주의 정책도 엘리트들의 권력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비판한다.

넷째, 인종차별의 근거를 이주자나 소수인종의 특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태도

를 내면화하는 집단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인종차별주의는 민족적 자아와 그 경

계를 재정의 하는 방식이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한 방식이라고 본다.

대부분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의 원인은 이주민 증대나 외국인의 존재 그 자체라기보

다는 그 사회가 바탕하고 있는 민족-국가적 연대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타인종을 배척함으로써 이전의 민족적 연대를 확인하고 강조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

(Wimmer, 1997).

2. 선행연구의 검토

다문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주민 유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연구로는 이삼식 외(2009)와

Mcdonald & Kippen(1999), 이해춘 외(2004), 최홍 외(2010) 등을 들 수 있다. 이

삼식 외(2009)는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로 이주민 유입이 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인

구감소와 인구성장률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cdonald &

Kippen(1999)은 장기적인 과점에서 이주민 자체가 고령화되어 이주민 유입이 고령화지

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해춘 외(2004)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이주민 유입이 다양한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입국을

외국에 알리는 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달리 최홍 외(2010)는 이

주민 유입이 사회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다양한 문

화와 종교를 가진 구성원들이 공존할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Borjas(1995),

최홍 외(2010), 이해춘 외(2004), 유경준․김정호(2010) 등을 들 수 있다. Borjas

(1995)는 외국인 유입은 기업이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인건비 감소

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비가 감소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성은 증가하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홍 외(2010) 역

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3D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한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입이 노동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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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연구도 있다. 유경준․김

정호(2010)는 동일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해춘 외(2004)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잠식하게 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율을 저하시키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유입국의 사회적 손실에 관한 연구도 있다. 이주민 불법체류나 범

죄단속을 위해 행정력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이 발생하며,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및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이해춘

외, 2004). 다문화가족의 경우 20%이상이 저소득 가구인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률은 20%에 미치지 못해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증가로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또한 이시철·김혜순(2009)은 이주민에 대한 재정

부담은 서비스가 필요한 내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조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Quillian(1995)은 개인이나 집단이 이주민에게 느끼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이주민에 대

한 차별과 편견, 배타적인 태도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맹진학(2009)은 이

주민 유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사회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다문화를 배제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장태한(2001)은 한국사회에 인종민족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전국 12개 대학교의 1,28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족, 인종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3)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대학생들의 인종민족 의식에서

서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백인선호 의식이 나타났다. 설동훈(2006)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는 국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국민․민족정체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일반인, 대학생, 결혼이민자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비교분

석하였다. EBS(2008)는 외국인 유입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가정

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가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해서 긍

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그 이유로 국제화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62.3%), 새로

운 문화 유입 등 문화적 다양성의 확대(16.9%), 농촌지역 인구증가에 기여(14.0%) 등

이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문화적 이질감 확대(43.1%), 단일민족이

라는 정체성 상실(26.9%), 범죄증가 등 사회적 불안(14.7%),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

쟁심화(8.2%) 등이 제시되었다. 유선호(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여성결혼이민자(68%)가 우리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74%는 외국인 근로

자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한국인이 하지 않으

3) 독일 사회학자 짐멜(Simmel, G)의 개념으로 개인과 집단 사이에 어떻한 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 거리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친밀감(intimacy)의 정도를 의미한다. 대표적

인 척도가 보가더스 척도(Borgardus sca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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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업종의 일에 종사(78.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인

의 일자리를 빼앗아서(28.2%), 각종 범죄나 성문란 행위(27.8%), 번 돈을 외화로 반출

해서(17.0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황정미 외(2007)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민 유입에 대한 태도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 이주민이 늘어나면 문화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이주민들의 지원에 관한 연구로는 OECD(2010), 최효진 외(2009), 전지영

(201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OECD(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제한적인 이주민정책을 선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민정책에 개방적이다. 전지영

(2010)은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

데, 연령은 차별정책과 동화정책 선호도에, 교육수준은 다문화주의 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효진 외(2009)은 이주민 지원정책의 성패는 일반국민의 인

식 또는 지지에 의해 좌우됨을 강조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지

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참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연구로는 양애경 외(2008), 이정석

(2008), 양애경 외(2008) 등을 들 수 있다. 양애경 외(2008)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서도 지역주민

들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친분을 형성할 정도의 관계로의 발전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이정석(2008)은 이주민의 사회참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양애경 외(2008) 역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

방성 연구결과 이들의 취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추가적 유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보

고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태도조사, 이주민 유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외국인 유입에 대한 내국인에 대한 태도조사들에 관한 일반적

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반다문화의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사회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성과 특수성에 기

초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으며, 지역주민의 의식을 반영한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기도민의 다문화의

식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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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분석틀

최근 경기악화와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반다문화주의 움직임이 있으며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머지않아 중대한 사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지방자

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는 열린 다문화주의로 나아가기 보다는 민족주의로 흐

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자민족중심주의에 의한 갈등

유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들어 다문화사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지역주

민의 다문화수용 및 다문화위협(반다문화)과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식을 객관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식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다

문화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다문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분석의 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지역주민의 의식을 반영한 효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기도내

시․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2011년 12월 7일부터 약 2주일에 걸쳐 전

화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로 실시되었다. 조사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역(7개 시)과 일반거주지역(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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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의 경우 성별․연령․

지역별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실시하였고, 일반거주지역은 단순무작위 표

본추출을 시행하였다. 이상의 표본추출방법을 통해 경기도내 2만 명 이상 외국인 집중거

주지역(안산,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시흥, 용인 등 7개시) 주민 1,000명, 이외 일반거

주지역 주민 700명 등 총 1,700명의 표본을 선정했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유효표본은 집중거주지역 712개(71.2%), 일반거주지역 659개(94%) 등 총 1,371개

(81%)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통해 빈도분석과 평균 등의 기초통계량 분석을 실시

하였다.

3. 다문화 관련 측정항목

본 연구는 다문화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

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연구에서 경기

도 지역주민의 다문화 관련 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내용은 크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

식과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식 등 2가지로 구성된다(<표 1> 참조).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식은 ①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 ② 외국인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인식, ③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인식, ④ 외국인유입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영향 등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한다.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식은 ① 다문화정책의 인식 여부, ② 결혼이주여

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필요 요소, ③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방안, ④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원수준, ⑤ 다문화정책 추진의 주체, ⑥ 우선시 되어야 할 다문화 정책분야, ⑦ 다

문화의식 및 정책 관련 경기도의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표 1>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측정항목

분 야 항 목 비 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의식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

외국인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사회화에 대한 인식 부정적 인식요인 세부진단

외국인유입에 따른 인구⋅사회⋅경제적 영향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식

다문화정책의 인식 여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필요 요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방안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원수준

다문화정책 추진의 주체

우선시 되어야 할 다문화 정책분야

다문화의식 및 정책 관련 경기도의 역활

③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종교, 월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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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4)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식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일상생활에서 외국인과 어느 정도 접촉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경기도 지역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정도

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접촉하지 않음’이 64.5%로 나타나 절반이상의 지역주민이 외국인

과 접촉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집중거주지역과

일반거주지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지역의 특

성에 따라 외국인과의 접촉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집중거주지역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주민의 주거 및 일상생활이 특정 장소로 한정되어 있고 지역주민과의 일상적인 교

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립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접촉 정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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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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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4.9
22.6

62.5

35.89

①매우많이 ②많이 ③보통 ④거의

비접촉

⑤전혀

비접촉

①+② (긍정) ③보통 ④+⑤ (부정) 100점평균

전체 집중거주지역 일반지역

둘째, 경기도 지역주민과 외국인 거주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알아보기 위해 외국

인과의 관계형성 정도를 설문한 결과, 외국인의 방문이나 직장동료나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이 자녀의 배우자나 내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외국인과의 관계형성에서 외국인의 일시적인 방문이나 이웃,

4) 본 자료는 경기도민의 다문화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최희순 외, 2012)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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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친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집중거주지역과 일반거주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집중거주

지역이 일반거주지역보다 외국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에서는 두 지역 모두 동일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은 전문직이나 학생이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 외국인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인식 총괄표

(단위: %)

셋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

문화 사회화를 긍정적(59.4%)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

도는 긍정적(65.13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다

민족․다인종에 기초한 사회적 다양성의 증대를 집합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아

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긍정적

인 인식의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결과라기보다는 외국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따른 본격적인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소수민족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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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지 않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특성

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사회화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 학생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

가 다문화 사회화에 대해 보다 개방적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견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4>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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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반다문화의식)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사회화 부정적인 인식의 요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자민족 중심주의’가

4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배척요인이 외국인 이주나 존재 자체가 아니

라 외국인이나 타인종을 배척함으로써 국적, 혈연 등 민족적 연대를 확인하고 강조하려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문화적 갈등 초래’가 24.6%, ‘이주노동자

로 인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11.9%로 나타나 이주노동자로 인해 겪는 사회경제

적 어려움에 대한 위협은 사회적 우려와는 다르게 아직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

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자체는 다문화 사회화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반다문화의

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일민족에 대한 지나친 선호 및 자민족중심주의’을 배제

하기 위한 의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및 홍

보가 다문화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 사회화로 인한 불만분야에 대한 설문결과 ‘범죄/사회안전’이 53.8%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비 증가(19.7%), 자녀교육(12.0%)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만남시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에 대한 설문결과, 인종

이나 민족이 아니라 피부색(29.1%)을 들고 있으며, 국적은 동남아시아인(29.1%)이며,

대상은 불법체류자(63.2%)를 가장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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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지자체가 외국인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5> 다문화사회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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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외국인유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지역주민

들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문화적 갈등이 있을지라도 외국인이 유입됨으로써 이들이

노동시장에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화와 개방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향후의 다문화정책 추진의 큰 틀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받아

드릴 수 있다. 긍정적 영향(편익) 중 ‘문화적 다양성․개방성 증진(긍정 61%)’, ‘ 노동시

장에 대한 기여(긍정 59.1%)’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반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

(보통 44.4%)’과 ‘국가발전에 기여(보통 47%)’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낮았다. 한

편 부정적 영향(비용) 중 ‘사회적 비용 증가(긍정 61.1%)’, ‘문화적 갈등(긍정 56.7%)’

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반해, ‘사회범죄 등 내국인 피해(보통 39.5%)’에는 긍정적 평

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이 인식을 거주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주민들이 일반거주지역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집중거주지역

과 일반거주지역간 차이가 있었으며, 집중거주지역의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을 비교해 보면 30대의 경우 외국인 유입이 저출산⋅고

령사회에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인식이 많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외국인 유입

이 문화적 다양성⋅개방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

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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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이 사회적 복지비용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복

지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문화적 갈등과 사회범죄 등 내국인 피해에 대

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따른 인식 총괄표

(단위: %)

2.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의식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여부는 다문화사회 인식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

다. 이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다문화가족 방문교

육(16.7%)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외국문화체험/다

문화공연 및 행사(16.1%),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13.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2.5%), 다문화 축제(12.3%) 등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 체험 및 행

사, 다문화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다문화정책이 외국인을 시혜대상자로 보는 교육사업, 문화체험활동 등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다문화정책이 지역사회 밀착사업 또는 외국인의 경제․사회․정치

적 능력 향상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의식 개선과 홍보를 위해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내국인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한 다문화행사에 지자체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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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결과,

언어 및 문화적 적응(44.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권 및 사회의

식 변화(28.1%), 자녀양육 지원(16.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 및 사회의식 변화

에 대해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생산직/단순

노무직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결과, 고용주

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벌강화(25.0%), 임금체불 금지(23.0%), 외국인 노동자에 대

한 사회전반의 긍정적 시각(21.3%), 산재보험과 의료혜택(21.1%) 등의 문항에서 전반

적으로 고른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것

을 감안할 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체불 금지라는 응답이 증가

하고,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전반의 긍정적 시각 이라는 응답은 줄어드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전반의 긍정적 시각 이라

는 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원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결과, 적절(40.4%)

또는 부족(32.6%)으로 나타나고, 과도가 3.4%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감이나 역차별 정서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

해 연령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다섯째, 경기도 다문화정책의 추진 주체에 대한 질문에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협력(39.6%)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다문화정책 추진에 있어 다층적 통합거버넌스 체

계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이민자 통합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 민간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여섯째, 경기도 다문화정책에서 우선시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결과, 다문

화가정 자녀 지원사업(27.2%),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사업(19.9%), 다문화의식 개선

등 다문화사회 조성사업(19.7%)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이 현재 어느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 향후 얼마만큼 확대 시킬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일반 다문화가

정 자녀들뿐 아니라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다

문화가정 자녀와 이 중에서도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사업과 다문화의식 개선 등 다문화사회 조성사업의 경우

유사한 내용으로 이 두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40%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지역주민들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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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지자체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선사업

및 다문화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다문화정책과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확대(17.1%), 다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17.1%), 임금체불 금지 및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10.8%)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경기도 다문화정책에서 우선시 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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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개선방향

1. 다문화의식 개선 측면

안정적인 다문화사회의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의

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은 한국의 상황 속에 일

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다양성

(cultural diversity)의 장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다양한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도 이주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동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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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교육의 내용,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할 것이다.

둘째, 자민족우월주의에서 탈피한 ‘문화 간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인식조사

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 사회화의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요인인 단일민족이라는

자민족 중심주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민족 우월주의를 배제하고 완화하는 관점

의 ‘문화 간 이해교육’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 다문화교육은 모든 문화의 동등한 가치,

다문화성, 문화 간 이해능력을 중시하며, 이를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간 이

해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주자 자녀세대가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일어 교육, 출신모국 언어교육과 인종차별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복지기관과 교회

를 통해 반인종차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외국인과 독일인이 상호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서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 간 이해교육’은 학교의 독립

교과는 아니지만 모든 교과 영역에 다양한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각종 프로젝트와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셋째, 다문화의식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의 증가, 이주

배경의 다양화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기도 주민들의 다문화의식에 대한 태도가 어

떻게 변하고 있는지,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부정적 인식 들은 무엇인지 이에 대

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설문

조사와 같은 지역주민 다문화의식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2. 다문화정책 측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내용 역시 다음과 같

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이 수립되어

야 한다. 다양한 외국인주민 유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문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상이한 인종, 출신국, 종교, 언어, 문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이 겪

을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여 사회적 갈등 요인에 사전대처하는 방

안도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조기정

착에 주력한 일방적⋅시혜적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역내 다양한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 설정도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 범죄대응 및 범죄예방 강화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 범죄

와 달라 수사상 장애와 특수성이 있으므로 현재 부족한 외국인 범죄전담 조직과 전문수사

인력 확충이 추진되어야 한다. 부족한 경찰인력에 의한 범죄 대응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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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입국심사단계에서 불법 체류가능성이 높은 외국인과 우범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은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

력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집중거

주지역은 외국인주민들과 내국인들 간의 통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게토화나 빈곤화와 같

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병행되어

야 한다. 유럽의 이민국가가 경험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둘러싼 범죄 및 사회안전

에 대한 불안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개입에 있어 관리 강화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다문

화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및 정착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절적한 지원정책이 병행되어

야 한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책대상별 균형 있는 다문화통합정책을 실시해야 한

다.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203,736명으로 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 예산에서 결혼이민자정책에 투입된 예산은 79억원으로 60%가량

된다.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의 밀집도가 높은데 반해 이에 대한 정책적지원은 매우 부

족하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벌 강화,

임금체불 금지(예: 남양주시 임금수첩 제작․배포)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한

다.

다섯째,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자

녀 지원사업의 수준과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 2011년부터 소득수준과 상

관없이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가 100% 지원되나 다문화보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다문화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가족 및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등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형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기존의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과 연계한 ‘통합형 방과 후 아카데미’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및 한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점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 다문화가정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도

입국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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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인프라 구축 측면

앞에서 논의한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전문인력 인프라 구

축이 요구된다. 최근 지자체별로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인식교육 등이 시행되는 추세 속에서 다문화 강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별(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인)로 특화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전

문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다문화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을 표준화함으로써 다문화강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보

육교사 양성과정처럼 지역 내 외국인주민을 다문화강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야 한다.

둘째, 지자체의 다문화정책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다문화정책

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중앙정부의 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에서 다문화정책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기존의 조직을 활용

하여 외국인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들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통합⋅조정 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전담부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사업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에서 지역의 외국인들을 위한 취업,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

의 행정서비스를 조정하고 다문화정책을 기획⋅입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지역 특화된 창의적인 다문화정책을 개발․지원하

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 아이치현의 ‘다문화소셜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 특징은 지

속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소셜워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다양한 외국인의 정책수요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적인 지원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이다.

지자체는 다문화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사업을 발굴

해야 한다. 장기적인 지역사회 밀착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협력, 지역환경 개선, 외국인

의 행정참여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외국인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많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다문화가족취업할당제 검토

등이 있다.

셋째,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다문화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해 다문화정책에 있어 낭비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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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

는 다양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사업은

위탁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의체 구성, 다자간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식이 필요하다. 안산시의 ‘이주민통역지원센터’는 안산시-대우-노동자의집의 컨소

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시와 기업 및 민간단체의 장점을 활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넷째, 통합적인 다문화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부처별

다문화정책은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통합과

조정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집행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자와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중복사업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합한 통합적 서비스전달 체계인 ‘다문화

종합지원센터’를 각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지침과 민간단체와

의 사업 교류 및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층적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민자 통합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 민간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

를 의미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차원의 역량강화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

는 외국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립하여 다문화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 및 외국인 범죄의 급증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타인종과 타문

화에 대한 반감인 반다문화주의(외국인혐오)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지역내 외국

인수가 급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변화에 대비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문화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화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의식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서, 효과적인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민에 대한 다문화의식

및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

문화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기도 지역주민의 인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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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양한 외국인주민 유입에 대응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

책 수립이 요구된다. 상이한 인종, 출신국, 종교, 언어, 문화 등으로 인해 외국인주민이

겪을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여 사회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대처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에 주력한 일방적⋅시혜적 지원정책에서 벗

어나 지역내 다양한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 지방자

치단체 다문화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사회화의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요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자

민족 중심주의’라는 자민족 우월주의이다. 이를 배제하고 완화하는 관점의 ‘문화 간 이해

교육’이 요구된다. ‘문화 간 이해교육’은 문화적 동화교육으로서의 외국인 교육에 대한 비

판에서 시작되었으며, 문화란 상호 교류를 통해 풍요로워지고 갈등이 해소된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주자 자녀세대가 휼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교

육, 출신모국 언어교육 및 반인종차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학교의 독립 교과는 아니지

만 모든 교과 영역에 다양한 형식으로 문화 간 이해교육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범죄예방 및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부족한 외국인 범죄전담 조직과 전문수사인력 확충이 추진되

어야 한다. 부족한 경찰인력에 의한 범죄대응 및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와 협력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도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이 병행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정책 개입에 있어 관리 강

화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다문화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개선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및 정착인프라 구축 등 절적한 지

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

자체 대부분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중앙정부의 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

으나, 지자체는 지역에서 지역의 외국인들을 위한 취업,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의 행정

서비스를 조정하고 중앙정부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지역 특화된 창의적인 다문화정책을

기획⋅입안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밀착사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지역환경 개선 등 나아가 외국인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다층적 통합거버넌

스’ 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정·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다

문화 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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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강화 노력을 제고하며, 시민사회는 정부 및 시민사회 간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상황에 맞

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공공부문⋅민간부문⋅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역협

의체’를 설립하여 다문화정책를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인권을 기반

으로 모든 인종에 대하여 그들이 대등한 인간으로 공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동료라는 인식

전환이 정부 및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결

혼이주자’ 또는 ‘재한외국인’ 등 어느 특정 범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

하게 되는 모든 인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을 무조건적인

동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외국인정

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정책 안에 다양성 내지 다문화의 가치를 흡수

한 포괄적인 ‘다문화 사회정책’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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